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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초초초 록록록

高宗은 1873년 親政을 선포하고 外國과 修交․通商정책을 추진했다.1876
년에는 일본과 修好條約을 締結하여 門戶를 개방하였으며,1880년대에는 統
理機務衙門을 設置하고 中國․日本․美國으로 視察團을 派遣하여 실질적인
개화정책에 착수했다.西歐 列强들과 國交를 체결한 후 祖先에 서양의 地理
學과 地理的 知識,地圖製作技術 등이 직접적이며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傳統的인 地圖 製作은 그치게 된다.

지금까지 韓國 地圖學史에서 古地圖에 관한 硏究는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近代地圖에 관해서는 지리학분야는 물론,測地·測量분야에서도 풍부하지 못
하다.따라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인 開港期를
기점으로 한 硏究가 必要하다.
본 연구는 서울大學校 奎章閣에 所藏된 '高宗時代 公文書'內에 添附되어

있는 330매의 地圖를 파악․정리하는데 주안점이 있다.나아가 近代 地圖製作
技術이 轉派되던 時期에 제작한 地圖의 形態와 內容을 중심으로 지도제작주
체를 파악하며 高宗時代 公文書 內 地圖를 제작특징별로 區分하였다.그리
고 門戶開放 이후 推進했던 近代化 事業과 開港 이후 帝國主義 外國 列强勢
力의 浸透로 일어난 空間上의 變化를 살펴보았다.

硏究 成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高宗時代 公文書 內 地圖의 編綴狀態는 成綴·非成綴로 나눌 수 있

다.낱장으로 非成綴된 것 중 假編綴된 것이나 完版地圖는 外國과 締結한
條約과 牒呈,國內 土地調査,國防과 關聯한 것이다.非成綴된 地圖의 경우
누군가 必要에 의해 閱覽되었던 자료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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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연구대상이 ‘公文書’이므로 官에서 만든 地圖가 대부분이다.그러나
일부 民間에서 올린 上訴와 外國과 함께 製作한 地圖도 일부 유입되어 있었
는데 이는 개항당시 外國과 交流가 활발했음을 보여준다.
셋째,高宗時代 公文書 內 地圖는 製作技術과 使用材質을 基準으로 傳統

的인 方法으로 제작한 地圖,近代 測量技術을 바탕으로 實測하여 제작한 지
도,외국과 함께 제작한 지도로 分類할 수 있다.
넷째,高宗時代 初期에는 開港의 중심이었던 京畿道 仁川을 중점으로 하

였으나 後期로 갈수록 日本에 근접한 釜山과 首都였던 漢城을 대상으로 하
여 많은 地圖가 제작되었다.이 외에도 咸鏡北道 以北地域의 國境地帶과 忠
淸지역의 宮沓地를 파악하는 등 全國에 걸쳐 지도가 제작되었다.그러나 국
토 全般을 파악하는 지도제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섯째,高宗時代 公文書 內 地圖는 1900년대 이후 일제강점 이전에 국유

재산토지와 가옥을 파악하며 漢城과 密陽을 중심으로 實測 地圖가 다수 제
작되었다.
여섯째,高宗時代 公文書 內 地圖는 高宗이 추진했던 近代化 政策과 외국

열강들의 帝國主義的 침략과정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된다.서구의 문물
을 받아들인 고종은 국내에 交通․通信施設을 建立하였다.러시아․청․일
본․영국․미국․프랑스 등이 漁業權과 石炭採掘權 획득으로 인한 角逐戰을
벌이는 등 利權侵奪의 과정을 볼 수 있다.開港場과 漢城을 중심으로 '租借
地'와 '外國人居留地','租界地'등 土地賃借의 개념이 등장하고,漢城府 內
에 外國公事官이 設置되며,日帝 强占期이전 近代化를 志向하는 建物들이
세워지는 등 韓半島 各 地域에서의 空間構造變化가 활발히 일어났다.

본 연구를 통해 高宗時代에 우리나라 政府에서 製作한 地圖들의 특징과
내용을 살펴보았다.앞으로도 近代時期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地圖製作 樣
式의 구체적인 變化過程과 內容分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를 통해 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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港 以後부터 日帝 强占期를 맞이하기 이전까지의 朝鮮 社會를 이해하고,그
에 따른 空間構造의 變化를 考察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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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序序序 論論論

111...硏硏硏究究究目目目的的的 및및및 硏硏硏究究究方方方法法法

1)硏究目的

우리나라 지도 연구는 ‘古地圖’에서부터 시작한다.1)최근 近代時期에 제작
한 地圖에 대한 考察의 필요성으로 日本과 韓國에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제작한 地形圖를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그러나 近代化
의 初期였던 高宗時代에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地圖를 다룬 연구는 地籍圖
부분을 제외하면 매우 드물다.

高宗은 1873년 親政을 선포하고 外國과 修交․通商政策을 추진했다.1876
년에는 日本과 修好條約을 체결하여 門戶를 開放하였으며,1880년대에는 統
理機務衙門을 설치하고 中國․日本․美國으로 視察團을 파견하여 실질적인
開化政策에 착수했다2).西歐 열강들과 國交를 締結한 후 조선에 西洋의 地
理學과 地理的 知識,地圖製作技術 등이 직접적이며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전통적인 地圖製作은 그치게 된다.地圖는 國土의 領域과 地勢,交通路를 파
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國家의 統治를 위해 필수적이다.3)따라
서 近代的 지도제작술이 유입된 이후 조선은 國家的 차원에서 활발히 地圖
를 製作하였다.그러나 西洋의 近代地圖製作技術이 자리 잡히기까지 시행착
오를 겪는 過渡期에는 傳統과 近代의 두 가지 방법이 共存하게 되었을 것이
다.따라서 近代地圖 形成段階와 그 過程의 확인은 중요한 사안이다.

1) 이 찬, 1968, 韓國地理學史, 韓國文化史大系 3,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p.681. 

   본 연구에서 古地圖는 1910년 以前 傳統的인 방법으로 製作된 地圖를 의미한다.

2) 이태진, 2000, 高宗時代의 再照明, 태학사, pp.16.

3) 이 찬, 2000, 韓國의 地圖-過去, 現在, 未來-, 國立地理院․大韓地理學會,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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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時間的 範圍인 '高宗時代'는 高宗이 즉위한 1873년 이후부터
日帝强占期以前인 1910년까지로 상정한다.
이 시기 朝鮮은 開港과 함께 朝鮮을 植民地로 삼으려는 帝國主義 國家들

의 열띤 角逐戰과 日本의 兵站 基地化 과정을 겪는다.대개 社會와 經濟構
造의 變化는 地形․環境,土地利用,文化景觀,交通路의 변화로 나타난다.近
代國家를 지향하던 高宗은 새로 道路ㆍ鐵道 등 교통로를 新設한다.또한 서
울을 비롯한 開港場을 중심으로 '租界地','外國人居留地',‘租借地’등 토지
를 外國에게 賃借하는 개념이 두드러져 나타난다.이와 같은 '外國人 居留
地'와 '租借地'의 확대는 朝鮮人들의 居住나 生活空間의 범주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따라서 이 時期에 製作한 地圖를 考察하는 것은 朝鮮 後期 開港
以後부터 日帝强占期 以前까지 급격하게 변화하는 各 郡縣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高宗時代는 門戶 開放과 함께 外國과의 교류도 활발해
졌다.따라서 高宗時代 公文書 內 에서는 外國과의 관계가운데 製作한 地圖
들도 일부 확인할 수 있다.그러므로 당시 帝國主義 列强들의 觀心이 높았
던 地域을 알아보고 그 地域의 地理的 位置와 意味를 파악할 수 있다.이같
이 高宗時代에 製作된 地圖는 당시의 地理的 狀況을 담고 있어 地域硏究 資
料로 중요한 意義를 지닌다.
한편,記錄物은 일정 기간 동안 조직의 업무 수행이나 개인의 활동과정에

서 생산되고 축적된 결과물이다.특히 政府記錄類에 속하는 公文書綴에는
國王과 官衙․官員․百姓 및 外國과의 관계에서 交換 발생되었던 갖가지 思
想과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당시 사회상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이렇게 公文書 內 記錄 자체가 훌륭한 地域硏究資料가 될 수
있음에도 그동안 記錄類를 통한 地域硏究는 주로 ‘日記’나 ‘紀行文'에 집중되
어 있었다.한편,韓國 近代 國家記錄의 대표적 資料는 서울大學校 奎章閣에
所藏되어 있다.
본 연구는 서울大學校奎章閣 所藏 ‘高宗時代 公文書’를 再整理ㆍ再分類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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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4)에서 나온 地圖를 考察하고자 한다.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으로 삼
은 것은 奎章閣 所藏 資料 38,000여 종 가운데 高宗時代 政府에서 生産한
公文書 11,000여 종에 포함된 地圖이다.이 地圖들은 各 官衙間에 文書를 주
고받으면서 필요에 의해 添附하였던 것이다.본 연구의 一次的인 目的은 近
代 지도제작기술이 유입되던 時期 朝鮮政府에서 製作한 地圖 분포를 파악하
고 이를 정리하는데 있다.나아가 지도의 形態와 表現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內容別로 整理하여 高宗在位 당시 급변했던 사회를 지도를 통해 일부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硏究方法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규장각 소장 資料 38,000여 종 가운
데 高宗時代 政府에서 생산한 公文書 11,000여 종에 포함된 地圖이다.본 연구
의 원활한 수행과 목표 달성을 위해 우선적으로는 ‘公文書’와 ‘韓國 地圖 發
達사’에 대한 文獻學的인 接近이 필요했다.이는 論文,學術誌,圖書 등 기존
연구물들을 검토․정리하였다.
둘째,高宗時代 公文書에 포함된 地圖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大學校 奎章

閣 公文書 資料조사팀의 도움으로 閱覽室 및 書庫에서 高宗時代 公文書를
열람,사진 촬영,크기 측정,문서와의 관계 등을 調査할 수 있도록 承認을
받고,地圖目錄을 作成하였다5).

4) 서울대학교규장학 한국학연구원에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에 걸

쳐 진행한 ‘韓國近代國家記錄體系化事業’ 중 ‘高宗時代 관公文書 분류 및 활용’팀의 도움을 받았다. 이 

사업의 목적은 日帝에 의해 훼손․왜곡된 규장각 소장 高宗時代 公文書의 원 질서를 회복하여 近代史 

연구자들의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이다.

5) 서울대학교규장각 資料열람승인과 사진 촬영에 협조해 주신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김영식 원장님, 고종

년간 地圖를 포함한 公文書 목록제공과 조사작업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신 김순덕 선생님 외 ‘高宗時

代 官公文書 분류 및 활용 연구팀’, 해석하기 어려웠던 문서내용을 파악해 주신 학예연구사 양진석 선

생님, 몸체보다도 큰 완판형태의 地圖도 기꺼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던 규장각 사서 선생님

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4년부터 ‘高宗時代 公文書팀’에서 地圖분야를 담당하여 그동안 구축해 

온 資料를 본 연구를 위해 제공해 준 양윤정 선배, 地圖정리와 논문진행에 도움을 준 박선영 선배와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대학원생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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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高宗時代 公文書'를 직접 열람하여 조사하는 가운데 발견된 地圖들
을 분류하여 엑셀 파일로 만들었다.
넷째,高宗時代 公文書에 포함된 地圖를 열람하면서 種類,內容,彩色,體

裁,構成,縮尺,編纂機關 및 作者,受發者 및 受發機關,圖章,紙質 등을 검
토하고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파악된 地圖를 대상으로 문서철 내 지도편철 상태를 성

철․비성철로 분류하여 편철상태별 지도의 내용과 특징을 정리하였다.원본
내용 파악에 필요한 보조 資料는 서울大學校 奎章閣에서 발행한 目錄 및 解
題6)를 참고 하였다.

6) 서울대학교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는 웹싸이트를 이용하여 규장각이 소장하고 있는 문서목록과 해제

資料를 일부 제공한다.(http://e-kyujanggak.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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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高高高宗宗宗時時時代代代 地地地圖圖圖 硏硏硏究究究의의의 意意意義義義

1)公文書 內 地圖

(1)高宗時代 公文書

우리는 일정한 의사나 관념 또는 思想을 나타내는데 글이나 기호 따위를
文書로 작성한다.따라서 문서는 發信者와 受信者가 존재하며 문서 內에는
發信者가 受信者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서는 생산한 주체를 기준으로 ‘公文書’와 ‘私文書’로 구분된다.7)公文書

는 國家나 각급 기관이 그 직무상 작성 시행 보존하는 등 行政機關의 活動
過程에서 생산되는 것으로,개인적인 목적에서 생산되는 私文書와 대응된다.
國家 또는 官公署 및 그 職員이 公人 자격으로 발하는 문서를 총칭하여 公
文書라고 할 때,그 대상은 관인일수도 사인일수도 또는 국민 전반일 수도
있다.8)이러한 公文書는 후일 行政上의 參考 및 證據資料로 일정기간 동안
保存할 필요가 있는 성격의 資料9)가 된다.
朝鮮開國 初 公文書式은 高麗時代 樣式을 따랐다.朝鮮 公文書式이 확정

된 것은 1485년이다.朝鮮王朝는『經國大典』에서 公文書關契規程을 제정하
여 법전에 명문화시켰는데 이는 왕권의 중앙통치 기능 강화와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치였다.당시는 戶籍,量案,外交 文書 및 그 외 각종
公牒 등 다양한 公文書를 생산하였으며 이에 대한 각종 서식을 마련하였

7) 최승희, 1981, 韓國古文書硏究, 韓國精神文化硏究院, pp.1~7. 최승희는 고문서를 발급자 또는 발급기

관을 기준으로 ①國王文書, ②王室文書, ③官府文書, ④私人文書, ⑤寺社文書, ⑥書院文書, ⑦道觀文書, 

⑧結社文書, ⑨奉神佛文書로 나누었다. 본고에서 ‘高宗時代 公文書’라 함은 국왕이나 관아들 사이에서 

공식적인 의사전달 모체로 왕래되었던 國王文書와 官文書를 지칭한 것이다.  본고에서 다룬 公文書의 

종류는 “官署文案, 外交·通商, 典禮, 賦稅․財政․田制․戶口, 敎育․選擧, 交通․通信, 軍事, 刑獄․詞訟, 産業類, 

詔令․奏議類”등이다.

8) 권태억, 1994, "甲午改革 以後 公文書 體系의 變化", 규장각 17, p.79.

9) 김상호, 1986, 앞의 논문,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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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이러한 형태는 1894년 甲午改革까지 거의 변함없이 사용되었다.1894
년 甲午改革은 朝鮮王朝 500년간 유지되었던 권력체계 및 행정체계에 커다
란 변화를 가져왔고,이에 따라 公文書 體系도 바뀌게 된다.軍國機務處는 '
命令頒布式'을 제정․공포하였다.이것은 勅令,法令 등에 관한 立案과 公布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같은 해 11월 21일 칙령 1호로 '公文式'이 公布된 이
후에야 실질적으로 적용되었다.
당시 官衙의 公文書는 크게 法令文과 日用公文으로 분리하여 사용하였다.

法令文 이외 日用公文만 해도 『經國大典』禮典에 모두 25종의 公文書 양식
(紅牌式·白牌式·雜果白牌式·祿牌式·追贈式·鄕吏免役賜牌式·奴婢土田賜牌式·
啓本式·啓目式·平關式·牒呈式·帖式·立法出依牒式·起復出依牒式·解由移關式·解
由牒呈式·度牒式·立案式·勘合式·戶口式·準戶口式)이 예시되었으며,이밖에 다
양한 公文書 樣式이 존재했다.이처럼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던 公文書들
은 1895년 3월 29일 '閣令․部令․訓令․告示․指令'의 구분규정과 1895년
6월 1일 '公文類別及式檥'11)에 따라 기능별로 간소화되고 그 서식도 정비되
었다.수백 여 년 동안 큰 틀에서 준행되어 왔던 公文書식이 甲午改革을 통
하여 전격적으로 대체되었던 것이다.그 일부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公文
書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以前 시기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12).

10) 노명호, 박영제, 박재우, 오영선, 윤경진, 윤선태, 최연식, 이종서, 2000, 『韓國古代中世文書硏究』,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재인용.

11) 권태억, 1994, 앞의 논문, pp.87~88.여기에는 照會·照復·通牒·訓令·指令·告示·報告書 각각의 공문에 

대하여 그 성격을 규정하고 그것에 대응되는 공문형식을 밝힌 다음 구체적 양식을 제시하고 있다. 

照會 : 대등관 사이에 왕복하는 공문으로 반드시 회답을 해야 하는데 照復이라 칭한다. 以前의 移文·回移·  

    公移를 폐지하고 이로써 대신한다.

通牒 : 대등관에게 통지하는 공문이나 회답을 필요하지 않는다.

訓令 : 법률명령의 범위 안에서 長官이 그 소할 관리 및 그 감독에 속하는 관리에게 訓示, 命令하는 것.   

    以前의 關飭·札飭과 관할 하급 관청에 보내는 傳令·甘結을 대신한다.

指令 : 하급 관의 질품서 및 청원서에 대한 지시. 以前의 報狀·題辭를 대신한다. 그에 대한 대답은 

       以前에는 그 공문의 말미에 썼으나, 반드시 당해 관청의 印札紙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告示 : 각 관청에서 인민에게 고지하는 것으로, 民間傳令·揭榜 등을 대신한다.

*報告書는 하급관이 상관에게 報告하는 것, 質稟書는 질품하는 것, 請願書는 관하관이 장관에게 청원함을 

말함. 전에 사용하던 報狀·由狀 등을 대신한다.

12) 김건우, 2006, "甲午改革期 公文式과 公文書의 變化", 고문서연구 제29호,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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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午改革 기간 중에도 地方에서는 여전히 傳統的인 公文書 作成樣式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였으며,개혁세력이 정치적으로 실각하게 된 이후에는 모든 것
이 곧바로 예전 체제로 還元되었다.이 시기의 문서를 살펴보면 民間뿐만 아
니라 官公署에서도 公文式에서 규정한 新樣式을 따르지 않고 그간 익숙하게
사용하던 舊樣式을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13).
따라서 高宗時代 公文書는 傳統적인 朝鮮時代의 公文書식과 갑오개혁이후

日本式의 公文書식 두 가지 형태가 공존하게 된다.

(2)公文書 內 地圖 硏究의 意義

① 地圖學 發達史的 側面

우리나라 地圖의 역사는 바위에 새긴 그림인 巖刻畵로 시작한다.3,000여
년 전 先史人들이 새긴 것으로 추정하는 울산시 언양읍 대곡리 반구대암각
화(국보 제 285호)는 先史時代 언양의 환경과 당시 생활모습을 알려주는 유
일한 地圖이다14).
우리나라의 地圖製作은 朝鮮時代에 이르러 최고조에 이르렀다.朝鮮後期

의 社會變化와 함께 朝鮮의 地圖製作도 18세기 영조․정조대에 크게 발전하
였다.또한 朝鮮後期에는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정상기에서 김정호에 이
르기까지 個人的 次元에서도 정확한 地圖 製作을 하였다.15)朝鮮後期에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郡縣地圖,우리나라와 外國을 함께 그린 地圖,大縮尺 地
圖冊이 만들어지는 등 다양한 유형의 地圖製作이 활발하였다.
그러나 1876년 門戶開港 이후,그리고 1880년대 서구 열강들과의 국교 체

결 후에는 西洋의 地理學과 地理的 知識,地圖製作技術 등이 직접적이며 본
격적으로 유입되면서 전통적인 地圖製作은 그치게 되었다16).서울을 중심으
13) 전경목, 2005, "古文書學 硏究 方法論과 活性化 方案", 정신문화연구 통권99호, p.213.

14) 양보경, 2004, "朝鮮全圖(1) : 朝鮮前期의 朝鮮全圖, 測量", 대한측량협회, p.34.

15) 양보경, 2004, 위의 논문, p.46.

16) 양보경, 2004, 위의 논문,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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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제 三角測量이 행해졌고 이를 기초로 實測地圖가 製作되었다.1910년
日本에 병합되면서 朝鮮의 독자적인 近代地圖製作의 흐름은 단절된 것이
다.17)현재 우리나라의 地圖연구는 古地圖와 現代地圖에 집중되어 있어 그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해주지 못한다.본 연구의 대상인 '高宗時代 公文書
內 地圖'는 西洋技術의 近代的 地圖製作術이 유입되었을 당시 朝鮮地圖製作
술의 발달 정도와 製作한 地圖의 구성을 엿볼 수 있는 좋은 資料가 된다.
地方에서 올린 上訴와 報告書에 첨부된 地圖를 통해 당시 민간에서 製作한
地圖의 특징을 일부 살펴 볼 수 있다는 데에도 큰 의의가 있다.전통과 현
대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高宗時代에 製作된 地圖의 考察은 地圖學史 硏究
에 필수적인 작업이다.

② 歷史地理 硏究資料로 活用
記錄物은 일정 기간 동안 조직 업무 수행이나 개인 활동과정에서 생산하

고 축적한 결과물이다.서울대학교규장각 소장 近代史 資料는 거의 대부분
이 政府記錄類로 이들은 '冊'이라기보다 기본적으로 書類綴 또는 帳籍類이
다.18)일반문서의 경우 대부분 일회적,단편적,비연속적이지만 그와 관계있는
문서들을 수집정리하면 상당히 體系的이고 連續的인 資料가 될 수 있다.19)公
文書에는 당대의 國王과 官衙․官員․百姓 및 外國과의 관계에서 交換․發生
되었던 갖가지 思想이나 行動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20).따라서 해당시
기 지역 연구 資料로 활용한다면 당시 사회상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公文書는 문서의 發給者와 受信者가 대부분 명확
하게 제시되어 있으므로 地圖의 製作時期,製作者,製作處 등을 사실에 근접
하게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렇듯 公文書 기록 자체가 훌륭한

17) 국립중앙박물관, 2005, 古地圖-옛 삶터의 모습-, 국립중앙박물관 명품선집 15, p.15. 

18) 이상찬, 1997, "奎章閣 所藏 資料의 公文書 分類圖章에 대하여", 서지학보 20, p.49.

19) 최승희, 1989, "朝鮮時代 古文書와 史料價値", 조선시대사학보 39, pp.195~196.

20) 김상호, 1986, "朝鮮時代의 公文書 管理", 서지학연구 1, 서지학회, p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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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域硏究資料가 될 수 있음에도 그동안 記錄類를 통한 지역연구는 주로 ‘日
記’나 ‘紀行文'에 집중해왔다.
본 연구의 時間的 範圍인 高宗時代에 朝鮮은 開港과 日帝의 兵站 基地化

과정을 겪는다.대개 社會體制의 變化는 地形․環境,土地利用,景觀,交通路
新設 등의 空間的 變化를 수반한다.高宗은 '舊本新參'의 노선으로 近代國家
를 지향하며 개화정책을 추진한다.이에 道路ㆍ鐵道 등 交通路를 新設하거
나 서울의 都市構造를 서양식으로 改造하여 청나라의 잔재를 털어버리려 하
였다.한편,1876년 門戶開放 이후 日本을 비롯하여 청․러시아․美國․영
국․프랑스 등 구미 여러 나라와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고 조약당사국의
외교관이 서울에 상주하고 또 거류민들도 來韓 거주하게 되었다.이러한 外
國人 居留地와 租借地範圍의 확대는 朝鮮人의 居住形態나 生活空間領域에도
영향을 주었다.開港을 기점으로 外國과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져 외교사적
입장에서 土地租借와 國境問題 등 대외정치 관계를 보여주기도 한다.또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製作된 地圖들은 土木工事나 交通路의 개설 등
인위적인 景觀變化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以前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이 시기 公文書를 發給․受信하면서 목적과 필요에 따라
첨부했던 地圖이다.따라서 이 시기 地圖 고찰은 開港 以後부터 日帝侵略期
以前까지 급격하게 변화하던 韓半島의 地理的 상황을 조명할 수 있게 한다.

(3)地圖를 包含한 公文書 形式

서울大學校奎章閣은 1945년 8월 광복 직후 京城帝國大學이 京城大學으로
개편되고,이듬해 10월 서울대학교가 개교하는 과정에서 제국대학의 시설을
승계하였다21).奎章閣 所藏 資料는 크게 원래의 奎章閣圖書,政府紀錄類,王
室財産官契書類 등 세 종류로 구분된다.본 연구에서 ‘高宗時代 公文書’라

21) 신용하, 1981, "奎章閣圖書의 變遷過程에 대한 一硏究", 규장각 5, pp.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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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한 것은 政府記錄類(官公文書)와 王室財産關契書類(王室文書)에 해당한
다.이 두 종은 종래의 규장각 도서와는 달리 日帝의 國權侵奪 과정에서 奎
章閣에 移管,編入된 資料들이다.
高宗時代 公文書 내에는 총 330매의 地圖가 존재하였다.地圖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의 형식을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民間에서 地方官衙로 올린 地圖와 地方官衙와 中央官衙 사이에 오고간 문
서로 총153건(46.4%)이다.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請議書22)
로 총 85건이다.『元山港警務廳竣工報告 및 添劃所費充當에 關한 件』(奎
24349,1984)과 『東萊港絶影島에 俄兵艦所需石炭庫租借地를 俄公使가 請求
ㅣ 關 請議書』(奎 17174,1897)를 제외하고는 모두 『奏本』(奎
17703,1908)『奏本存案』(奎 17704,1908․1909)내에 포함된 문서이다.러
시아 公使가 石炭庫 租地를 請求하는 데 관한 건,咸興郡 北門 내 普通學校
가 옮긴 터를 英國領 캐나다 장로교회에 永代付與하여 敎育 및 慈善事業을
발달하게 하는 건,釜山埋築관련 건,광양만 鹽田築造관련 건,그 외 1908년
이후 漢城府 내 新建物 建築과 舊建物 撤去에 관한 건이 다수를 차지한다.
『奏本』은 1896년 10월 6일부터 1910년 8월 28일까지 議政府·內閣에서

왕에게 올린 奏本을 모은 책이다23).문서는 1908년 이후 발급한 것이 대부

22) 다수의 의견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기를 요구하는 서면이다.

民民民間間間---地地地方方方官官官衙衙衙,,,地地地方方方官官官衙衙衙---中中中央央央官官官衙衙衙 國國國外外外關關關契契契 其其其他他他
請議書 85 訓令 3 契約書 11 計算表 92
報告書 54 節目 3 證明書 9 地圖 37
請願書 5 指令 1 牒呈 7 地誌 2
仕樣書 3 照覆 2
收租案 2 照會 2
起案書 2 章程 2
質稟書 1 條約文 1
奏本 1 約定書 1
計 153(46.4%) 計 35(10.6%) 計 131(39.7%)

표 1. 地圖가 包含된 文書 種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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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으로 高宗이 1907년 강제 퇴위 당한 이후에 올려진 문서이다.문서내용은
1908년 이후 漢城府 內 新建物 建築과 舊建物 撤去와 관련한 것으로 舊韓末
漢城府 都市空間變化가 活潑히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民間에서 地方官衙로 올린 地圖와 地方官衙와 中央官衙 사이에 오고간 문

서 중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報告書로 총 54건이 해당한다.
地方의 추수감이나 監理署주사,관찰사 등이 議政府․內部 등의 中央官衙로
올린 것이다.
建築豫定建物의 仕樣書(示方書)24)도 3건 존재했다.『外部顧問室建築圖

形』(奎 26560,1900)은 地圖가 문서로 분류되어 있다.이 地圖는 外部顧問
室을 짓기 위해 平面圖와 建築計劃書,外形圖를 한 장에 간단하게 작성한
것이다.平面圖에는 각 방의 길이와 넓이 등이 기록되어 있다.'後'圖面이
上段에,'前'圖面이 下段에 있으며,그 사이에 한글로 위치별 재료와 크기
가 적혀 있다<그림 1>.

그림 1. 建築 仕樣書 (示方書 )에 그려진 圖面(좌)과 註記의 내용(우) 

資料:≪外部顧問室建築圖形≫(奎 26560,1900以前) 

23) 서울대학교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해제 참고(http://e-kyujanggak.snu.ac.kr).

24) 공사 따위에서 일정한 순서를 적은 문서. 제품 또는 공사에 필요한 재료의 종류와 품질, 사용처, 시공 

방법, 製品의 納期, 竣工 期日 등 설계 圖面에 나타내기 어려운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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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官衙와 中央官衙 사이 오고간 문서로 宮庄土·驛屯土의 소유권 및 산
송 등 土地문제와 관련하여 올린 收租案과 質稟書,奏本 등도 존재했다.
訓令․節目․指令 등 中央官衙에서 地方官衙나 民間으로 下達한 문서는 7
건(1.2%)에 불과했다.德源港 日本理事가 病院新築으로 監理署의 移建을 請
하며 一切 費用을 居留地에서 支出하라는 訓令과 全州府外의 乾止山에 肇慶
壇을 세우면서 만든 禁養節目이 그것이다.
外國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서는 총 35건(10.6%)이었다.捕鯨基地의 위

치나 범위 租界地․租借地․居留地의 경계를 정할 때에 생산한 契約書․條
約書․條約文․牒呈․照會․照覆․章程․約定書 등 주로 土地賃借와 利權侵
奪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한편,皇室財産整理로 漢城府와 慶尙南道 密陽一帶 國有財産(산,밤나무단
지,궁채전,관청)을 실측한 圖面과 관련한 문서가 92건(27.9%)있었다.이 도
서는 국유재산의 규모와 면적을 파악하여 國有財産貸與 時 割當받을 돈을
計算하기 위해 製作한 것이다.그 외에 地誌로 분류되는 것이 2건,해당문서
를 찾을 수 없는 경우(地圖)가 37건 발생했다.
이와 같이 ‘高宗時代 公文書’는 中央官衙․地方官衙 등 官廳에서 製作한

문서가 주를 이루어 國家次元에서 주도한 地域變化의 過程을 살피는데 도움
을 준다.地方官衙에서 생산한 公文書는 地方의 상세한 地理的 상황과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地理誌가 된다.

(4)地圖槪括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규장각 소장 資料 38,000여 종 가운데 高宗時代
정부에서 생산한 公文書 11,000여 종에 첨부된 地圖이다.地圖는 131책 內
330매 포함되어 있다25).이 때 地圖는 地圖를 그린 종이의 낱장단위로 세었

25) 부록. 高宗時代公文書件名整理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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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경우에 따라 한 도엽 안에 두 개의 지역을 그린 地圖가 있다<표 226)>.

圖圖圖書書書名名名 地地地 圖圖圖 名名名 圖圖圖書書書番番番號號號
實測圖 中署貞善坊承門洞三十四統二戶,

中署貞善坊承門洞九十四統六戶 奎 25186

實測圖 南署樂善坊五將洞前龍洞宮菜田之圖,
東署蓮花坊蓮池洞前龍洞宮菜田之原圖 奎 25186의 2

實測圖 北部安國坊小安洞五統十二戶之原圖,
西部餘慶坊節洞八十四統十戶之原圖 奎 25186의 2

實測圖 東西蓮花坊蓮池洞前龍洞宮菜田之圖,
南署樂善坊五將洞前龍洞宮菜田之圖 奎 25187

표 2.한 도엽 안에 두 개의 地域을 그린 地圖

고종시대 공문서를 정리하기 위해 서울대학교규장각 四部分類法27)을 참고
하여 文書綴을 분류하였다.
1차적으로 公文書綴에서 나온 330장의 地圖를 해당도서의 성격에 따라 政

法類,産業類,詔令․奏議類,地理類등으로 나누었다.政法類에 해당하는 地
圖는 92책에 227매,産業類에 해당하는 地圖는 7책에 10매,詔令․奏議類에
해당하는 地圖는 28책에 총 84매,地理類에 해당하는 地圖는 5책에 9매 존
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차적으로 圖書番號와 內別番號를 기준삼아 번호를 매겼다.그러나 한 도

서 內 여러 장의 地圖가 있는 경우 지칭 중복으로 인한 인식의 오류가 생길
위험이 있었다.그래서 임의적으로 둥근 괄호 “()”안에 圖書 內 地圖편철
순서를 오름차순으로 하여 1,2,3등의 아라비아 숫자를 넣어 번호를 부여
하였다.
한편,규장각해제목록을 따라 史部分類를 하였을 때 도서내용상 분류가

부적절한 경우가 있었다.이는『釜山營繕山及英國領事館山鑿平並海面埋築ニ

26) 地圖에 담긴 내용을 정리할 때에 '場所'와 '地圖 내용'은 각기 다른 것으로 상정하였다. 

27) 김태진, 1995, "日帝强占 初期의 奎章閣 圖書 整理 事業", 奎章閣18, p176.

    동양의 고도서는 나누는 기준(數)에 따라 7분법과 4분법으로 나누는데, 이는 <四庫全書>의 분류방식

이다. 四部分類란 經部, 史部, 子部, 集部의 四部로 나누는 것으로 경은 經書, 史는 역사책, 子는 《孟

子》,《老子》등의 子書, 集은 詩 ·賦 등의 集을 말한다. 日帝는 奎章閣資料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록

물들도 사부분류법으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분류해 놓은 

체계를 따랐다. 고종시대 공문서철은 史部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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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スル件』(奎 21018,1910)이다.현재 이 도서는 “史部 政法類 外交·通商 外
交文書 佛蘭西”에 속해 있다.그러나 이 도서는 度支部와 內閣·統監府·建築
所·釜山居留民役所 사이에 오고간 公文書를 모은 文書綴로 ≪釜山營繕山及
英國領事館山鑿平竝海面埋築平面圖≫와 ≪埋築豫定地圖面≫의 地圖가 첨부
되어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史部 政法類 外交·通商 外交文書 英國”으
로 분류하여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2)先行硏究

우리나라의 지도 연구는 古地圖에 집중되어 왔다.한국의 古地圖에 관한
연구는 1940년대까지 日本人을 비롯한 外國人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졌고 한
국인에 의해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지리학 분야에서 地圖에 관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최초의 작업은 1968년 李燦에 의해 이루어졌다.28)
이찬은 『韓國地理學史』29)에서 '朝鮮時代 世界地圖'와 '古地圖'에 대해

정리하며 古地圖를 地圖와 地理學的 視覺으로 접근하였다.이를 기반으로
하여 1991년 『韓國의 古地圖』라는 논문으로 한국 古地圖 발달사를 체계화
했다.이 論文에는 朝鮮時代 地圖에 영향을 미친,그 以前 時代의 地圖 및
한국인의 地理的 知識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이와 같이 한국 古地
圖 발달사가 기틀을 잡아가면서 1980년대에는 地圖뿐만 아니라 邑誌에 대한
본격적 연구가 시작되었다.이때에는 邑誌에 포함된 地圖들도 연구되었다.30)
그 이후 古地圖 연구는 활발해졌으며,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목판본

地圖에 대한 연구 성과31)가 나오는 등 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으나 近代時期

28) 양보경, 1997, "古地圖와 歷史 硏究", 역사와 현실 26호, 역사비평사, pp.276~277.

29) 이  찬, 1968, 앞의 도서, pp.681~734.

30) 양보경, 1987, "朝鮮時代 邑誌의 性格과 地理的 認識에 관한 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31) 양윤정, 2005, "木版本 朝鮮全圖《海左全圖》의 類型硏究",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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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작한 地圖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적다.
남영우32)는 1992년에 "日帝 參謀本部 間謀隊에 의한 兵要朝鮮地誌 및 韓

國近代地圖의 作成過程"에서 한국의 近代 地形圖를 製作한 日帝와 육군참모
본부의 성립과 위치,첩보활동과 그의 행적들에 대해 파악하였다.첩보활동
의 결과인『朝鮮地誌略』의 작성내용과 특징에 관하여 고찰하였다.아울러
近代 日本의 地圖製作事業이 어떤 과정을 거쳐 군부에 의해 장악하게 되었
으며 참모본부 육지측량부가 간행한 19세기 말～20세기 초 1:50,000朝鮮地
形圖에 해당하는 300여장의 軍用秘圖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남영우33)는 1996년에 제1차地形圖의 영인본인 『구한말韓半島 1:5만地形

圖』(1-4권)해제에서 앞선 논문에 150여장의 地形圖를 추가해 이전 연구를
수정․보완하여 구한말 第1次地形圖의 영인본을 출판하였다.
이용석34)은 "日帝强占期에 製作된 近代 地形圖의 性格과 活用"에서 日帝

강점기에 製作된 韓半島 1:50,000地形圖에 대한 製作과 구성에 대해 설명하
였다.日本 陸軍參謀本夫의 주도에 의한 韓半島 1:50,000地形圖를 제1차,제
2차,제3차의 시기로 나누어 설명하였다.地形圖 구성과 지역연구 방법으로
近代 地形圖를 활용방향을 제시하였다.
양보경35)은 "地圖의 近代와 前近代"에서 지리학의 한 분야인 韓國 地圖의

近代化 과정과 의미를 살펴보았다.日本에 의해 製作된 한국의 近代地圖에
관해 설명하고,1/50,000, 1/100,000,1/500,000등의 地形圖를 파악하였다.
박선영36)은 "藏書閣 所藏 韓國 近代地形圖 考察"에서 日帝 주도하에 韓半

島 전역을 대상으로 製作하였던 세 종류의 近代地形圖를 유형별․시기별로

32) 남영우, 1992, "日帝 參謀本部 奸謀隊에 의한 兵要朝鮮地誌 및 韓國近代地圖의 作成過程". 

                   文化歷史地理 4호, pp.76~96. 

33) 남영우, 1996, 舊韓末韓半島 1:5만地形圖(영인본), 성지문화사 1-4권.

34) 이용석, 2002, "日帝强占期에 製作된 近代 地形圖의 性格과 活用", 생활문물연구 제7호, 

                   국립민속박물관, pp.49~68.

35) 양보경, 2005, "地圖의 近代와 前近代, 文化歷史地理學會 심포지움", 近代와 地理, pp.1~6.

36) 박선영, 2006, "藏書閣 所藏 韓國 近代地形圖 考察",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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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비교하여 近代地形圖의 특징을 개괄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日本이 주체가 되어 製作한 地圖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製作한 近代地圖의 특징을 파악하는데는 한계를 보인다.
大韓帝國期에 우리나라에서 製作한 近代地圖를 연구한 성과는 地籍學․建

築學 분야에서 시작되었다.
윤형섭․최윤수․권재현․이임평37)은 "漢城府 地籍圖恚 대한 考察"에서

서울시 종합자료관에 소장된 漢城府 지적도 29매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漢城
府 지적도의 製作年度 및 도면기재사항,행정구역과 지번․지목의 부여,경
계의 획정,측량규정 등과 특성을 조사․분석하였다.
김추윤38)은 "大韓帝國期의 大縮尺 實測圖에 관한 事例硏究"에서 서울大學

校 奎章閣에 所藏되어 있는 實測圖本을 중심으로 大韓帝國期 製作된 실측
대縮尺地圖를 地圖製作목적과 縮尺에 따라 나누고 地圖 製作에 쓰인 측량
방법과 특징을 기술하였다.그러나 두 연구 모두 近代 측량기술과 방법에만
집중하고 있어 당시 社會를 이해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이규철39)은 "大韓帝國期 漢城府 帝室有家舍에 관한 硏究"에서 大韓帝國期

漢城府 建築圖面과 都市의 상황과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1908년 제실재산정
리국에서 제실재정정리의 과정에서 만들어 낸 帝室有 家舍 관련 도서를 중
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또한 "近代圖面資料와 大韓帝國期 漢城府 都
市․建築의 變化"40)에서 1900년 이후에 製作된 대한제국시기 圖面資料의 종
류와 성격을 규명하고 近代시기의 圖面이 포함되어 있는 규장각 도서를 정
리하였다.圖面資料를 통해 1907년 이후에 진행되었던 都市공간의 변화를
관아․궁․군사시설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37) 윤형섭․최윤수․권재현․이임평, 2005, "漢城府 地籍圖에 대한 考察", 한국지적학회지 21권 2호, pp.143~154.

38) 김추윤, 2005, "大韓帝國期의 大縮尺 實測圖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지도학회지. 제5권 제1호, pp.41~53.

39) 이규철, 2005, "大韓帝國期 漢城府 帝室有家舍에 관한 硏究: 帝室財産整理局 圖書를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40) 이규철, 2006, 近代圖面資料와 大韓帝國期 漢城府 都市․建築의 변화, 大韓帝國은 近代國家인가, 

                  푸른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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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高高高宗宗宗時時時代代代 地地地圖圖圖의의의 特特特徵徵徵

111...地地地圖圖圖의의의 編編編綴綴綴狀狀狀態態態

본래 公文書 作成이 완료되어 해당 관아에 전달하면 受取官衙에서 이를
접수․처리하여 문서는 하나의 참고 및 증거자료로 체계적으로 整理․保管
할 필요가 생긴다.대개 낱장의 公文書들은 散失되기 쉽고 검색하기 불편하
므로 상호 관련된 문서들을 몇 십장씩 모아 成輟하였다.成綴方法은 일반적
으로 같은 종류의 문서 原本을 몇 십장씩 모아 日字順으로 배열하고 비슷한
크기로 접은 다음,앞뒤에 표지를 대고 五針綴製法으로 製冊하는 것이다41).
2007년 7월 현재 高宗時代 地圖의 편철상태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成成成輟輟輟 非非非成成成輟輟輟
完完完完綴綴綴綴 낱장낱장낱장낱장 假假假假編編編編綴綴綴綴 낱장낱장낱장낱장 完完完完版版版版地地地地圖圖圖圖 計計計計

地圖數(매) 232(70.3) 18(5.4) 24(7.3) 37(11.2) 13(3.9) 330

표 3. 高宗時代 地圖의 編綴 狀態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서형태의 文書綴 內에 完綴되어 있는 地圖
는 총 232매로 전체의 70.3%를 차지한다.그 외에 98매(29.7%)의 地圖가 資
料를 열람하고 以前하는 과정에서 본 질서를 잃고 서울大學校附屬圖書館 종
이봉투에 들어있거나,한지에 그려져 종이에 褙接되어 보관되어 오고 있다.
地圖의 편철상태는 1차적으로 문서철로 묶인 경우(成輟)와 문서철형태가

아닌 경우(非成輟)로 나누고 2차적으로 해당 公文書 有無에 따라 가편철과
낱장으로 분류하였다.부가적으로 낱장地圖 중 종이에 배접되어 있는 경우
를 完版地圖42)로 하여 따로 조사하였다.

41) 김상호, 1986, 앞의 논문, pp.163~164.

42) 본 연구에서 편의상 해당문서 없는 낱장의 地圖가 종이봉투에 담겨 있지 않고, 규장각 해제 상 圖書

로 분류되어 보관되어 있는 경우를 완판地圖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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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成輟

成輟은 생산된 公文書와 첨부地圖가 圖書로 분류된 文書綴內에 존재하는
것을 지칭하며 地圖가 관련 문서와 함께 끈으로 묶여 있는 것과 文書綴 內
낱장으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1)文書 內 成輟

文書 內 成輟은 地圖가 文書와 묶여 하나의 책을 이룬 경우로 전체 330매
의 地圖 중 232매(70.3%)가 이에 해당한다.
文書와 地圖들을 하나의 책으로 成輟하기 위해서는 모아 놓은 記錄類에

구멍을 뚫어 종이끈으로 묶어야 한다.따라서 圖書 內 完綴한 地圖는 2.0～
4.0cm 정도 地圖 일부분이 綴해 있었다.地圖의 크기가 成綴한 圖書보다 큰
경우는 임의로 접어 圖書 안으로 넣었다.따라서 접힌 상태로 文書와 함께
合綴한 地圖가 발생하므로 그 크기를 정확히 잴 수 없었다43).이 중 實測한
家屋圖,官衙圖 등을 종이에 褙接하여 圖書로 묶은 경우도 있었다.

(2)文書 內 낱장

두 번째는 文書綴 內 地圖가 낱장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총 18매(5.4%)가
해당했다.地圖는 대략 4～5번 정도 접어 製冊되었다.접은 방법과 모양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合綴子 便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예상한다.
文書製冊 以後 관련 地圖가 接受되었기 때문에 낱장으로 존재하는 것이라
추측한다.해당 公文書 前後에 位置하고 있는데,때로 地圖가 부정확한 위치
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44).

43) ≪順天郡十八面諸島之圖≫(奎 17703, 1897)는 地圖의 반이 접혀있는 채로 문서와 함께 성철되어 전

체 모습과 크기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44)『三和郡權泰烈等請願記』는 평안남도 三和郡에 거주하는 농민 수 십 명이 觀察使가 자신들의 土地를 

빼앗았다고 日本領事官에 호소하는 訴狀과 관련 서류를 철한 것이다. 서울대학교규장각 해제에는 "이 

기록 말미에 전답 소재지를 그린 地籍圖가 그려져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地圖는 산송 관련한 내용으



- 19 -

2)非成輟

非成輟된 地圖는 圖書로 分類되어 있는 것 중 “서울大學校附屬圖書館 封
套”45)內에 있는 地圖를 말한다.이것은 종이봉투 內에 文書와 함께 假編綴
된 경우와 종이봉투 內에서 地圖만 낱장으로 存在하는 경우,該當文書 없이
낱장의 地圖가 종이에 褙接되어 保管되고 있는 경우가 存在하였다.
非成輟된 地圖는 누군가의 必要로 閱覽되었다가 再整理 과정을 거친 것이

라 할 수 있는데 총 80매(24.3%)나 된다.地圖의 내용은 外國과 함께 締結
한 條約과 租界地 設定問題,國內 土地관련 問題,軍司와 관련한 것이다.

(1)종이봉투 內 假編綴

서울大學校奎章閣은 圖書整理作業을 施行하면서 編綴內容상 적합하지 않
거나 형태가 完全하지 않은 文書를 종이봉투에 넣어 保管해 오고 있다.이
것은 낱장文書와 地圖가 함께 묶여있으며 총 24매(7.3%)存在했다.圖書와
묶이지는 않았지만 該當文書가 存在하여 文書와 地圖의 發給子와 受信者,
製作年月日과 製作目的을 파악하기 수월했다.

(2)종이봉투 內 낱장

이러한 地圖는 종이봉투 내 地圖만이 낱장으로 存在하는 것으로 본래 作
成한 公文書는 없다.해당 문서가 없어 地圖製作日이나 地圖製作目的을 파
악하기 어려웠으며 총 37매(11.2%)가 이에 해당했다.≪平安北道 所在 軍用
地의 垈地圖形≫(奎 27356,光武年間)은 地圖 11매가 있는데 1-1-1부터
1-1-10까지는 묶여있고 1-1-11만 낱장으로 존재하여 한 봉투 내에 있다.

로 문서와 부적절하게 묶여 있었다.(문서해석은 서울대학교규장각 양진석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다.)

45) 서울대학교 규장각은 도서관 시기인 1964년 1월1월터 1966년 4월까지 고문서 52,000매를 봉투에 

넣고 장서인, 번호순 배열하였다. "서울대학교부속도서관 봉투"는 세로*가로 크기가 (30x20)cm로 가

편철되거나 낱장으로 존재하는 문서들을 보관해 오고 있다. 이하에서는 ‘종이봉투’로 지칭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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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完版地圖

서울大學校奎章閣 近代政府記錄類 中 該當文書를 파악할 수 없거나 크기
가 커서 文書 內에 製冊할 수 없는 경우,또 地圖 損傷이 큰 경우 地圖를
종이에 褙接46)하여 奎章閣 書庫 地圖函에 따로 保管하고 있다.完版地圖 중
종이에 褙接한 地圖는 총 13장(3.9%)으로 두루마리 형태도 있다.褙接한 地
圖 중 一部는 색연필로 漢字나 日本語를 사용하여 일련의 番號를 標記한 것
을 發見할 수 있었는데,이는 1910년 朝鮮을 强占하면서 ‘舊實制度調査事業’
의 一環으로 벌인 圖書整理作業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47).
현재 규장각에 소장된 近代政府記錄類 文書綴의 경우 대개 1908년부터

1916년 사이에 원래의 보관 상태와 상당히 다르게 묶여있다48).日帝가 '帝
室財産整理事業','舊慣制度調査事業'의 일환으로 기록물을 정리하면서 임의
적으로 분류하여 본래 기록물군의 구조를 解體시켰기 때문이다.
낱장으로 存在하거나 본래 文書와 따로 떨어져 있는 地圖와 文書들은 대

개 圖書整理事業 中 분실되었거나,再分類․再整理하는 가운데 地圖를 본래
작성한 문서와 함께 成輟하지 못했기 때문이다.혹은 日帝整理당시 그들 分
類基準에 適合하지 않아 成輟하지 않았던 것이라 推測한다.따라서 거꾸로
이러한 地圖들을 整理하면 당시 日帝가 參考하고 閱覽했던 地圖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46) 서울대학교규장각은 1993년 소장 도서의보급과 보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마멸되어가는 地圖類와 書畵

類 表具 및 훼손된 도서의 褙接을 수행하였다. 이 때 낱장地圖 중 손상이 많이 되었거나 크기가 큰 地

圖들을 종이에 褙接하여 整理하였다. 褙接한 地圖에는 모두 藏書印(서울대학교도서관)이 찍혀 있다. 

47) 서울대학교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해제참고.( http://e-kyujanggak.snu.ac.kr)

48) 이상찬, 1997, 앞의 논문,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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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地地地圖圖圖 製製製作作作 主主主體體體

본 연구는 '高宗時代 公文書'에 添附된 地圖 총 330매를 製作 主體別로
文書의 受發에 따라 地圖 製作者를 분류하였다.이때 해당 문서의 受發者와
受發機關을 파악하여 文書發信者․文書發信機關을 地圖 製作 主體로 간주하
였다.
그 결과 高宗時代 公文書 내 地圖는 제작 주체에 따라 '民間에서 官衙로

올린 地圖','各 官衙間 오고간 地圖','外國에서 製作하여 國內文書로 編入
한 地圖','朝鮮과 外國이 함께 製作한 地圖'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각
官衙에서 製作하였지만 ‘地方’과 ‘中央’에서 생산한 地圖는 製作方法에서 큰
차이를 보였으므로 ‘地方官衙에서 製作하여 中央官衙로 上送한 地圖’와 ‘中
央官衙에서 製作하여 地方으로 下達한 地圖’로 세분하였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中中中中央央央央官官官官衙衙衙衙 地地地地方方方方官官官官衙衙衙衙 民民民民間間間間 外外外外國國國國 朝朝朝朝鮮鮮鮮鮮----外外外外國國國國 計計計計

232(70.3%) 66(20.0%) 6(1.8%) 13(3.9%) 13(3.9%) 330(100%)

표 4. 文書 發信主體別 地圖 製作 數

첫째,‘민간에서 製作하여 올린 地圖’는 총 6매(1.8%)로 가장 적었다.地方
觀察使의 土地勒奪을 신고하거나,경제적인 이유로 창고 앞 假建物이나 土
地사용을 요청한 地圖로 請願書와 訴狀 등의 문서에 첨부되었다.그 외 民
間의 요청과 報告는 地方관이 상급관아에 올린 문서에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
둘째,‘各 官衙 間 오고간 地圖’는 총 298매(90.3%)이며 이는 두 가지 유

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地方官衙(下級官衙)에서 中央官衙(上級官衙)로 올린 文書에서 발생

한 地圖로 총 66매(20.0%)존재한다.地方 監理署의 觀察使․郡守 등이 議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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府(內部)․經理員․內藏院 등의 中央官衙로 올린 文書에 添附한 것이다.해
당문서는 報告書․請議書․牒呈․質稟書의 형태이다.地圖는 山訟․土地에
關聯한 該當 地方의 地域事情을 報告하거나,田畓地를 파악하여 報告하는
內容,外國人의 利權侵奪로 인한 피해상황을 報告하는 內容이 대부분이다.
또 다른 하나는 中央官衙(上級官衙)에서 地方官衙(下級官衙)로 내린 문서

에 첨부한 地圖나 帝室財産整理局 등의 官衙에서 土地나 官廳 등을 파악하
는 과정에서 생산한 地圖로 총 232매(70.3%)이다.해당 문서는 證明書․契
約書․報告書․仕樣書․請議書․指令․節目 등의 형태를 지녔다.地圖는 北
方地域 軍事基地파악,道路․鐵道 등의 交通路의 設計圖,公共機關 建設과
移轉하기 위한 平面圖,利權侵奪,土地 賣却 및 大輿 등의 내용이다.
셋째,外國에서 製作하여 國內文書에 편입된 地圖는 총 13매 (3.9%)이다.

請議書․規程․條約文․照覆․報告書 등의 문서에 첨부되어 있었으며 地圖
만 따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었다.地圖의 내용은 外國人 居留地나 租借地․
租界地의 範圍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나,居留地 內에서 海面埋築으로 製作
한 地圖,시모노세키 條約과 관련한 것이다.
넷째,朝鮮이 外國과 함께 製作한 地圖는 총 13매(3.9%)이다.해당문서의

종류는 契約書․覺書․照會 등으로 낱장의 地圖와 地誌로 분류된 문서도 존
재하였다.地圖의 내용은 外國人 居留地나 租借地․租界地의 範圍 設定 問
題나,土地의 賣買,外國의 利權侵奪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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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高高高宗宗宗時時時代代代 公公公文文文書書書 內內內 地地地圖圖圖 分分分類類類

朝鮮時代에 종이는 文書의 형식을 갖추는 主要所 중 하나였다.과거의 기
록을 보면 文書作成 目的에 따라 紙類를 달리하였고,종이 크기 역시 문서
의 다양한 目的에 따라 區分하여 사용하였다.19세기 公文書用紙 樣式이 정
해진 이후 ‘官․公文書’는 정해진 規格과 종이를 사용하여 생산하였다49).그
러나 公文書에 함께 첨부한 地圖의 材質과 관련한 규정은 없었으며,地圖製
作目的과 地圖用度에 따라 材質을 달리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高宗時代 公文書 內 地圖를 製作方法과 使用한 종이 材質

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하였다.朝鮮時代부터 사용한 '傳統的인 地圖製
作法으로 製作한 地圖','近代 地圖製作技術의 流入으로 實測하여 製作한 地
圖50)','外國과 함께 製作한 地圖'로 구분하였다.
첫째로 朝鮮時代 以前부터 사용한 傳統的인 地圖製作法으로 製作한 地圖

는 '民間에서 上訴로 올린 地圖'와 '地方 監理署 등지에서 올린 地圖'이다.
여기서 전통적인 제작법은 目測이나 步測으로 제작한 地圖로 주로 '漢紙'에
먹을 사용하여 對象地域을 표시하거나 그린 地圖이다.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작한 地圖들은 方位와 凡例를 敍述하였으며,縮尺의 규모는 거의 표현하
지 않았다.따라서 實際 距離와 地圖上의 距離 間 比率이 地圖 內 각 지점
마다 다르다.때로 形象化된 이미지로 地域이 그려지기도 하였다51).
<그림 2>는 ≪光州郡 柳林藪 圖本≫(奎 17982의 2,1900)은 全羅南道 光

州郡守 宋鍾冕이 議政府贊成外部大臣에게 올린 報告서에 첨부한 地圖이다.

49) 손계영, 2005, "朝鮮時代 古文書에 使用된 종이分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5권 제1호, p.81.

50) 1906년 관립농상공학교 졸업생으로 1906년 12월 농상공부 기수로 임명된 관립농상공학교 졸업생 

101명 중 한명이다. 1908년 제실재산정리국에는 기사 강성국과 최규환, 이계홍, 김정택 등의 기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近代적 교육을 받은 공학자 Engneer 중 가장 먼저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나라 출신 최초의 측량기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2006, 앞의 도서, p.335. 재인용)

51) 사용한 종이의 재질과 製作기법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물론 중앙관아에서 작성한 地圖나 外國

과 함께 製作한 地圖 중에도 傳統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製作한 地圖가 존재하였다. 이 시기는 傳統에

서 近代로 바뀌는 과도기였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은 공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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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商工部가 金宇泰에게 개간을 認許케 하라고 訓令하였으나 그 땅은 邑에 있어서 

緊重한 땅일 뿐만 아니라‚ 金宇泰는 日本人 奧村五百의 借名일 뿐이며‚ 章程에 의

거하여 許與할 수 없는 일이므로 그 땅의 四表圖本을 함께 賫上하니 조사하여 처

분해 달라"52) 는 報告書와 함께 편철되었다.

그림 2. 傳統的인 方法으로 製作한 地圖

資料:≪光州郡 柳林藪 圖本≫(奎 17982의 2,1900) 

≪義州郡北下洞一部地圖≫(奎 17873의 1,1907)는 議政府와 義州監理署
사이에 오고간 報告書와 指令을 모은 文書綴 內에 존재하는 地圖이다.이와
같이 '各 官衙 사이 오고 간 文書'에서도 한지 사용이 나타났다.뿐만 아니
라 '外國과의 關契에서 발생한 文書에 添附한 地圖'에도 한지를 사용하였다.
≪影島의 러시아 海軍貯炭場指定地圖≫(奎 23307, 1897)는 러시아公使
Weber가 外部大臣 閔種黙에게 보낸『影島의 러시아 海軍貯炭場指定에 관한
照會文』에 첨부한 地圖이다.

52) 서울대학교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해제참고.( http://e-kyujanggak.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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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방법으로 제작한 地圖에 담긴 내용은 山訟,地方의 監察司나 監理
署에서 올린 것으로 外國人에 의한 土地掠奪,간단한 租界圖나 土地利用圖
등을 나타낼 때 사용하였다.平安北道 지역의 軍事基地를 표현하는데 이러
한 전통적인 地圖製作法이 사용되었다.
한편,實測하여 近代的 方法으로 제작한 地圖는 方位와 凡例를 記號化하

여 표현했으며,대부분 縮尺을 나타내었다.특히 1:100,1:200등 大縮尺을
사용하여 협소한 地域을 자세히 나타낸 地圖가 많았다.地圖의 圖面 내에는
축약하여 記號로 나타낸 凡例가 등장하였다.
近代的 方法으로 제작한 近代地圖는 製作방법과 使用材質에 따라 漢紙에

그려 褙接한 地圖(實測地圖,地籍圖),美濃紙에 그린 地圖(略圖),靑寫眞으로
製作한 地圖(設計圖 外)로 구분할 수 있다.여기서 近代 地圖는 近代式 測量
技法을 이용하여 그린 地圖를 지칭하는데,1890년대 量地衙門이 설치된 이
후 光武,隆熙 年間 製作한 것이다.

그림 3.近代式 測量技法으로 製作한 地圖(좌)와 部分 擴大圖(우)
資料:≪慶尙南道密陽郡府內面水月飛洞栗林基址原圖≫(奎 25186의 2,1908)

1908년 土地家屋證明規則53)시행에 따른 장토의 정리와 함께 土地調査準
備를 서두르면서 다량으로 製作한 地圖들이 있는데『實測圖』(奎 25186,
53) 1906년 10월 外國人(주로 日本人)의 土地소유권 법인하기위해 제정한 법이다. 1908년 이것이 시행

되기 以前에 朝鮮정부는 土地조사사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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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內에 들어있는 地圖 34매,『土地及山鹿圖本』(奎 25187,1908년)內
地圖 12매로 이다.『朝鮮各官廳家屋圖本』(奎 26547,1908)內 地圖 46매는
戶 단위로 家屋位置와 坪面積 크기를 나타낸 實測圖로 구한말 實測圖 중 縮
尺 1/100로 가장 큰 大縮尺地圖이다.
그 외《龍山專車場 建築移轉에 必要한 土地를 測量한 地圖》,《南大門開

鑿道路工事竣工平面圖》등에서도 測量하여 제작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近代地圖로 분류할 수 있는 두 번째 地圖는 略圖이다.略圖란 간단하게

대상의 平面이나 位置를 나타내어 實測한 넓이나 길이를 표기한 것이다.대
부분『奏本』54)에 올린 문서에 첨부한 地圖로 土地의 交換․賣却을 안건에
제출하는 請議書와 함께 成綴되었다.문서의 發給者는 度支部大臣이나 內部
大臣이며 受信者는 議政府 內閣總理大臣55)인 李完用으로 일치한다.
絶影島 日本租借地의 平面圖,日本軍用地 地圖,忠淸南道 連山郡 內 官畓

位置를 나타낸 明細圖,咸鏡北道 淸津港 土木工事시 필요한 石材 伐出을 위
해 制作한 地圖,咸鏡南道 鏡城郡 日本 兵營建築으로 그린 平面圖,慶尙北道
統營 警察署敷地를 國有財産土地로 交換하기 위해 만든 地圖 등이 이에 해
당된다.이는 度支部와 議政府(內部)등의 中央官衙가 田․畓 보유구역과 土
地이용을 파악하고,신설 건물의 設計圖와 平面圖를 나타내는데 製作한 것
으로 보인다.
近代地圖로 분류되는 세 번째 地圖는 靑寫眞 형태로 製作한 建築圖面이

다.靑寫眞은 建築설계도 製作 시 사용하는 複寫法이다.高宗時代 公文書 內
地圖에서 靑寫眞은 주로 設計한 建築物의 構造․形狀 등을 일정한 規約에
따라 나타내는데 사용하였다.靑寫眞은 간단한 線을 나타내는데 유리하며

54) 권태억, 1994, 앞의 논문, pp.82~83에서 재인용. ‘奏本’이라는 명칭은 1894년 11월부터 사용된 것으

로 추측한다. 갑오개혁 以前 해당관청이 의정부를 거쳐 국왕에 상신을 올리고, 이에 대해 국왕이 재결

을 하여 성립되는 受判이 奏本으로 불리게 된 것 같다.

55) 국사편찬위원간, 1977, 한국사 17 近代, pp.280~288. 1894년 6월 28일에 가결된 중앙 관제 개혁안

에 따르면, 의정부의 장관인 총리대신은 내각 수반으로서 각 아문을 통찰하게 하였다. 내각 총리대신

은 각 대신의 수반으로 왕명을 받들어 행정 각부를 조정․통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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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版本 地圖와 같이 多量 生産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1908년 이후 漢城府
內 都市構造를 變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建築圖面에 靑寫眞 사용이 활발하
였다.청사진의 製作․編綴기간은 1906년부터 1910년 사이에 집중되었다.釜
山 영선산 英國領事館 立地豫定 埋立地 平面圖,日本人 居留地,鹽田地 堤防
의 斷面圖,4대문 안에 새로운 건물을 新築하기 위한 設計圖로 京城監獄新
築用地로 製作한 地圖,金虎門 앞 警察廳館舍 新築敷地 內에 있는 古家屋
의 撤去工事 계획을 그린 平面圖 등을 내용으로 한다.

그림 4. 略圖로 分類되는 地圖(좌)와 靑寫眞으로 製作한 地圖(우).

資料:좌:≪蔚山郡 長承浦 일대 鯨業基址를 測量한 地圖≫(奎 23144,1905)
    우:≪明洞警視廳官舍敷地圖≫(奎 17703,1909) 

한편,外國과의 관계에서 작성한 地圖들은 圖畵紙나 코팅(coating)지에 그
렸다.製作 時期는 1881년부터 1906년까지로 고른 분포를 보인다.外國과 租
界地와 租借地 설정 등 土地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이 地圖들은 대부
분 外國人이 製作하여 보관상 필요로 국내 公文書에 편철된 것으로 보인다.
外國語로 製作한 地圖에 漢譯한 것이 있었는데 이는 당시 外國과의 교류가
활발하였던 사회상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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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地地地圖圖圖 製製製作作作時時時期期期와와와 對對對象象象地地地域域域

地圖의 編纂 및 製作時期를 考察하는 데는 지도 안에 記錄된 內容과 地
名의 變化를 통해 推定하는 方法이 가장 널리 使用되고 있다.56)高宗時代
公文書 內 地圖는 地圖 製作時期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測量日이나 製圖日이 地圖 內에 標記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다.이것
이 가장 정확하게 地圖製作年月日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地圖의 上段이
나 下段에 測量日이나 製圖日이 아라비아 숫자나 漢字로 표시되어 있었다.
둘째,地圖가 첨부된 該當 公文書에 記錄된 文書 生産日을 확인하여 대략
의 地圖製作시기를 推定하였다.朝鮮時代에 ‘公文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樣式을 따라야 했다.文書 內에 文書의 發給者와 受信者,그리고 文
書 作成日 등을 기입하는 欄이 있었으므로57)文書生産日을 참고했다.
셋째,地圖가 문서 없이 낱장으로 존재하거나 해당 문서 내에 非標記 된
경우에는 文書成輟日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렇게 정리한 결과 地圖 內에 測量日이나 地圖製作年月日이 직접 표기된
경우가 총 122매,해당 문서를 參考하여 파악 가능한 경우가 총 178매였다.
日帝 解題作業과 圖書館 移轉 등의 과정으로 본래 成綴․管理의 질서를 잃
어버려 公文書 없이 낱장으로 존재하는 地圖의 경우 文獻記錄을 살피거나
奎章閣圖書解題58)를 참고하여 나머지 29매의 地圖製作年月日을 추측할 수
있었다.그럼에도 정확한 年代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2건(12매)이었다.
≪平安北道 소재 軍容地의 垈地圖形≫(奎 27356,光武 年間)는 1-1-1에서

1-1-11까지 地圖 11매와 ≪遞信省 用地 주변 山林收用地域을 간략하게 그

56) 양보경, 1992, "18世紀 備邊司地圖의 考察-奎章閣 所藏 道別 郡縣地圖集을 中心으로-", 규장각15, p.104.

57) 김상호, 2000, 앞의 논문, p.163. 재인용. 初期 개국 503년 7월 9일 「議案」참조.

58) 1960년대부터 규장각도서의 정리 작업이 시작되어 1970년대 후반부터 출판되었다. 1978년 10월에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經,子部> 1권을 효시로 1987년까지 8권이 완성 출판되었다. 1981에는 <奎

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 2권이 출판되었고, 이듬해는 중국본 종합목록도 출판하였다. 규장각도서의 

최초 목록인 〈奎章總目〉의 傳統을 따라 經部·史部·子部·集部의 4부로 분류하고, 그 안에서 다시 분야

별로 세분하였다. 이러한 결과물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쉽게 접근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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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實測圖≫(奎 26645,高宗 年間)1매이다.≪平安北道 소재 軍用地의 垈地
圖形≫는 假編綴되어 종이봉투에 保管되어 있다.奎章閣 解題를 참고하여
‘光武年間’에 製作한 것으로 推定하였으며 정확한 製作年度를 파악하기는 어
려웠다.이 地圖는 平安北道 所在 軍用地義 垈地와 平安北道一帶를 나타낸
것으로 軍事관련 내용이다.地圖를 그린 形式은 같으나 筆體와 필사한 물감
색이 각각 다른 것으로 보아 누군가의 지휘아래 一律的으로 調査하여 그린
것을 聚合한 것이라 예상된다.平安北道 地域을 把握하기 위해 地圖를 製作
하고 일률적으로 모은 것으로 보아 당시 國境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山林收用地域實測圖≫는 完版地圖로 編者未詳이며 地圖 內部의 凡例와

註記를 제외하고는 地圖에 대해 알 수 있는 資料가 없다.
본 연구의 대상인 高宗時代 公文書 內 地圖는 1881년에 製作된 것이 가장

이르다.1910년 日帝 强占期 以前까지 製作한 地圖數와 地域을 道別로 정리
하면 <표 5>59)와 같다.
<표 5>를 보면 時間이 흐를수록 公文書에 添附한 地圖數는 급격히 增加

한다.이는 開港 以後 外國과 交流하는 가운데 租借․租界 문제로 많은 수
의 地圖가 製作되었기 때문이며 皇室財産整理使業으로 실시한 國有土地把握
과도 관련이 있다.
1880년대에는 開港이 처음 이뤄진 京畿道 仁川을 中心으로 地圖가 製作되

었다.1894년과 1895년 露․日戰爭 以後에는 國境地域인 咸鏡道와 開港場인
京畿道 仁川․慶尙道 釜山을 대상으로 地圖가 많이 생산되었다.

59)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는 ≪平安北道 소재 軍用地의 垈地圖形≫(奎 27356) 1-1-1에서 1-1-11까

지 地圖 11매와 ≪山林收用地域實測圖≫(奎 26645) 1매는 제외하였다. 여기서 ‘일’은 日本, ‘중’은 중

국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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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대 상상상 지지지 역역역 계계계
연연연도도도 漢城府 江原道 京畿道 慶尙道 全羅道 忠淸道 平安道 咸鏡道 黃海道 其他 外國

1 1881 일2 2
2 1882 2 2
3 1883 결
4 1884 4 4
5 1885 결
6 1886 2 2
7 1887 백두산 1
8 1888 1 1
9 1889 1 1 2
101890 2 1 3
111891 결
121892 1 1
131893 1 1 1 3
141894 1 1
151895 3 3
161896 3 1 4
171897 1 1 1 5 8
181898 2 2
191899 3 5 5 3 전국 17
201900 1 2 2 2 1 1 2 11
211901 1 1 1 3
221902 2 2 4
231903 1 1 4 6
241904 1 1 1 3 1 2 9
251905 5 2 9 2 2 1 중1 22
261906 1 1 3 4 일1 10
271907 2 4 1 백두산 8
281908 86 4 20 1 3 7 121
291909 32 1 3 15 5 56
301910 6 1 2 2 11
합합합계계계 111333777 444 222111 555999 111000 111999 222888 222888 444 333 444 333111777

표 5. 年度別․道別 地圖製作數1) 

1906년 以後 漢城府와 京畿道․慶尙道․忠淸道․咸鏡道를 대상으로 實測
地圖가 製作되었다.『實測圖』(奎 25186,1908)內 地圖 34매,『土地及山鹿
圖本』(奎 25187,1908)內 地圖 12매와『朝鮮各官廳家屋圖本』(奎 26547,
1908)內 地圖 46매가 그것이다.이 地圖들은 漢城府와 慶尙南道 密陽 內
國有財産을 파악한 것으로 1908년 慶尙道에서 많은 수의 地圖가 製作되었던
이유를 뒷받침해준다.慶尙道 지역을 그린 地圖는 1876년 이후 꾸준히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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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이는 金融會社가 설립되었던 慶尙北道 大邱와 開港地였던 慶尙南道
釜山을 그린 것이다.
1908년 이후 漢城府와 慶尙道,忠淸道 등지에서 많은 地圖가 製作되었다.

이것은 都市改造事業을 추진하며 漢城府 內 주요 官廳建物들을 세우고 移轉
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圖面으로 古建物을 賣却하기 위한 平面圖나 新設建築
物의 圖面이 주 내용을 차지한다.한편,慶尙道에서도 이와 관련한 圖面이
製作되는데 이는 行政機關을 分散시키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忠淸道 連
山郡의 官畓地를 파악하기 위한 地圖가 15매 製作된다60).
道別로 地圖 製作 상태를 살펴보면 首都인 漢 城府를 그린 地圖가 137매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그 뒤로는 實測圖를 製作했던 慶尙道가 59매,
國境地域이었던 平安道와 咸鏡道의 地圖가 각각 28매로 비중이 높다.
高宗時代 公文書 內 地圖 중에는 仁川․釜山․元山․馬山 등의 開港場을

그린 地圖가 많다.주로 外國의 租借․租界․居留와 관련한 내용이다.開港
場은 우리나라의 要地가 되는 곳으로 당시 國家機密上․國防上․戰略上 중
요한 場所였다.高宗 初期에는 首都인 漢城府로 接近性이 우수한 仁川이 朝
鮮侵掠을 위해 外國人이 가장 노리던 곳이었다.開港 以後 仁川은 專管居留
地와 一般 外國人居留地가 설정되고 뒤이어 外國人 居留地는 元山․釜山 등
지로 擴張되었다.특히 釜山은 日本과 근접한 地域에 위치하여 있으므로,日
帝는 高宗 말기 日帝强占期 以前까지 자신들의 統治에 적합한 基地로 만들
려고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다수의 地圖가 製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60) 1907년 皇室所有財産을 國有化한 이후 製作된 것으로 日帝가 토지침탈을 위해 조사한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皇室財産國有化 이후에도 朝鮮政府에서 계속적으로 國有財産을 파악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정확한 주체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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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近近近代代代 實實實測測測地地地圖圖圖의의의 整整整理理理

앞서 3장에서 近代的 方法으로 製作한 近代地圖를 製作方法과 表現에 따
라 漢紙에 그려 褙接한 地圖(實測地圖,地籍圖),美濃紙에 그린 地圖(略圖),
靑寫眞으로 製作한 地圖(設計圖 外)로 구분하였다.
본 장에서는 1908년 皇室財産整理와 관련하여 製作한 實測地圖의 특징을

考察하였다.
高宗時代 公文書 內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王室關係書類이다.

高宗은 절대황권을 추구하면서 宮內府 內藏院 관리 하에 비대해진 宮內府制度
를 정리하였고 이 작업이 끝나자 1905년 12월 宮內府財政會議를 조직하여 본
격적인 皇室財産整理에 착수했다.61)1908년 7월 23일부터는 度支部에 臨時財
産整理局이 설치되어 調査局의 결과대로 國有 不動産을 조사,정리하고 帝室
의 채무도 정리하여 보고하였다.帝室所有 財産의 정리는 1907년 12월 1일 설
치된 宮內府 帝室財産整理局에 의해 1908년 9월 2일까지 실시되었다62).
이러한 과정에서 政府는 國有所有地와 官廳 등을 파악하며 多數의 地圖를

製作하였다.高宗時代 公文書 內 地圖 중 皇室財産 整理와 관련한 地圖는
총 94매(28.5%)이다.
1907년 宮內府 制度局에서 製作한『土地家屋調査書』(奎 21938,1907)내

에 1매 존재하였다.龍山專車場 建築移轉에 土地의 必要로 '漢城府 南署 屯
芝坊'일대를 測量하여 製作한 地圖로 地圖 내에 面積을 記錄하였다.
1908년 土地調査事業을 준비하며 製作한 地圖들이 있다63).整理局 測量課

에서 製作하여 成綴한 『實測圖』(奎 25186,1908)와 『土地及山麓圖本』(奎

61) 1906년 7월부터 10월 사이 궁내부 소속 광산을 농상공부로 이속시키기 시작하여 1907년 8월 나머지 

궁내부 소속 광산을 모두 국유화하였다. 1907년 11월 역둔토 수조가 탁지부에 위탁되었고 12월에는 칙

령 제 35호로 모든 궁내부 내장원이 수취하던 잡세는 탁지부, 농상공부에 이속되거나 폐지되었다. 조사

국의 결과는 1908년 6월 칙령 제39호로 공포되었는데 이때 대부분의 황실재산이 국유화되었다.  

62) 布達 제162호 [帝室財産整理局官制] <純宗實錄>隆熙 元年 11月 27日. 이러한 과정가운데 황실재산

은 탁지부로 이관된다.

63) 이 地圖들은 배접되어 도서 형태로 묶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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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87,1908)이다.『實測圖』內 총 34매의 地圖가 존재하는데 이 중 29매는
漢城府를 대상으로 하였고,나머지 5매는 慶尙南道 密陽을 대상으로 製作하
였다.『土地及山麓圖本』은 총 12매로 9매가 漢城府,3매가 密陽을 대상으
로 하였다.이 두 圖書 내 圖面 중 複本이 존재하였다.
같은 해 宮內府 帝室財産整理局에서 製作한『朝鮮各官廳家屋圖本』(奎

26547,1908년)내에는 46매의 도엽이 존재한다.『實測圖』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며 총 35호의 實測家屋이 圖面에 그려져 있다.형식은 『實測圖』와
거의 같지만,2매에만 "整理局 技手 李啓弘"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地
圖는 "整理局 測量課"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현장에서 그린 『實測圖』
를 필사한 것으로 추측된다.관련문서는 『家屋基地及建物面積計算表』(奎
25188,1908)로서 家屋의 面積을 基地와 建物로 구분하여 計算해 놓았다64).
또한 1910년 成綴한『請願에 대한 指令及同却下供閱書類目錄』도 皇室財

産整理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土地調査局에서 1908년과 1910년
두 해에 걸쳐 臨時帝室有及國有財産調査局·帝室 財産整理局·臨時財産整理局
등에 올린 각종 請願書 중 棄却된 것과 이에 대한 財産整理局 長官의 指令,
棄却事由를 기록해 놓은 文書綴이다.≪陽川郡南山面牧場槪況圖≫(奎 20765,
1910)는 陽川郡 南山面 牧場을 측량한 槪況圖로 地圖 內 에는 1907년 11월
27일 閉止한65)一司七宮인 龍洞宮․於義宮․明禮宮 등이 凡例로 상정되어
있으며 宮別 所有地面積을 記入되어 있다.이를 통해 제실재산정리과정에서
製作한 實測圖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朝鮮各官廳家屋圖本』과『實測圖』와 『土地及山麓圖本』세

권의 도서66)내에 그려진 실측圖面을 對象內容과 縮尺,方法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67).
64) 이규철, 2006, 앞의 도서, pp.227~228.

65) 1907년 11월 27일, 布達 제166호.

66) 이규철의 2006년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 외에도 제실소유가사를 그린 圖面이 존재하였다.『家舍不許

借에關한文書』,『家舍에關한照覆文書』,『土地不許借에關한文書』,『土地許借ニ關スル文書』,『土地各

官廳家屋圖本』내 지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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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山麓原圖

山麓原圖는 帝室財産整理局에서 작성한 漢城府 實測圖 중 '山'을 측량하
여 製作한 大縮尺地圖다.1908년 3월 22일부터 1908년 6월까지 製作하였으
며,총 12매이다.西署가 8매,東署와 北署를 대상으로 그린 圖面이 각각 2
매씩 존재한다.<그림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뒷산에 진입하는 道路,家屋,
樹木,巖石을 凡例로 상정하여 표현하였다.또한 地圖여백에 "整理局 技手
李啟弘 測量"이라 기입되어 測量者를 확인할 수 있다.縮尺은 4종류 1/500,
1/500,1/1,000,1/2,000로 다양하다.紙田과 地目이 없고 三斜法으로 求積되
어 있다.

그림 5. 帝室所有 山을 實測한 地圖 

資料:≪東部崇信坊新設契洞後山麓之圖≫(奎 25187,1908년)

≪東部崇信坊新設契洞後山麓之圖≫(奎 25187,1908)의 圖幅은 134.2×84.8cm
로 圖面 내에 縮尺,方位,凡例,面積,製圖日,測量處가 記入되어 있다.산록
원道路 구분되는 地圖 중 ≪西署盤石坊門洞南廟後山麓第三部分圖≫에서 ≪
西署盤石坊桃洞南廟後山麓第一部分圖≫은 ≪西署盤石坊南大門外里門洞南廟

67) 김추윤의 2005년 선행연구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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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所在山麓之圖≫를 확대하여 그린 것으로 보인다.≪西署盤石坊門洞南廟後
山麓第三部分圖≫은 巢亭 부근을,≪西署盤石坊門洞南廟後山麓第貳部分圖≫
은 이문동 부근을,≪西署盤石坊桃洞南廟後山麓第一部分圖≫은 桃東(洞)부근
을 그렸다.≪東部崇信坊新設契洞後山麓之圖≫(奎 25187,1908)는 가옥과
樹木을 비롯하여 岩石도 표시해 놓았다.

地地地地    圖圖圖圖    名名名名 縮縮縮縮尺尺尺尺 製製製製作作作作日日日日 圖圖圖圖書書書書番番番番號號號號

西署龍山坊靑坡四契山麓原圖 1/1,000 1908.03.22 奎 25186의 2

西署龍山坊靑坡四契山麓原圖 1/1,000 1908.03.25 奎 25186의 2

西署(龍山坊靑坡四契洞山麓)原圖 1/1,000 1908.03.27 奎 25186의 2

西部盤石坊南大門外里門洞南廟後所在山麓之原圖 1/500 1908.05.10 奎 25186의 2

西署盤石坊南大門外里門洞南廟後所在山麓之圖 1/500 1908.05 奎 25187

西署盤石坊門洞南廟後山麓第三部分圖 1/500 1908.05 奎 25187

西署盤石坊門洞南廟後山麓第貳部分圖 1/500 1908.05 奎 25187

西署盤石坊桃洞南廟後山麓第一部分圖 1/500 1908.05 奎 25187

北署鎭長坊三淸洞翠雲亭後山麓之圖 1/400 1908.05 奎 25187

東部崇信坊新設契洞後山麓之圖 1/200 1908.06 奎 25187

北署鎭長坊三淸洞翠雲亭後山麓原圖 1/400 1908.06.10 奎 25186의 2

東部崇信坊新設契洞後山麓之原圖 1/2,000 1908.06.29 奎 25186의 2

표 6. 帝室所有 山을 實測한 地圖

2)栗林原圖

栗林原圖는 帝室財産整理局에서 작성한 密陽 지역 實測圖 중 '밤나무 團
地(栗林)'를 實測한 大縮尺地圖이다.1908년 3월 22일부터 1908년 6월까지
製作하였으며,총 8매이다<표 7>.4월 10일 密陽郡 內 上東面 全谷里를 측
량한 것을 시작으로 4월 16일 수월비동,4월 18일 下南面 守山里를 順次的
으로 調査한 것으로 보인다.圖面 안에 家屋,道路,砂礫,鐵道,田畓,舊居
등의 凡例를 표시하였다.地番은 없고,三斜法으로 求積하였으며 地目은 ‘이
근석전(李斤石畑)’등 소유자 이름으로 표현하였다.縮尺은 縮尺 1/1,800과
1/1,200의 2종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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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地地地    圖圖圖圖    名名名名 縮縮縮縮尺尺尺尺 製製製製作作作作日日日日 圖圖圖圖書書書書番番番番號號號號

密陽停車場附近圖 결 1908.04.16-20 奎 25186의 2
密陽停車場附近圖 결 1908.04.16-20 奎 25186의 2
慶尙南道密陽郡府內面水月飛洞栗林基址原圖 1/1,800 1908.04.16-20 奎 25186의 2
慶尙南道密陽郡上東面金谷里栗林基址之原圖 1/1,800 1908.04.16-20 奎 25186의 2
慶尙南道密陽郡下南面守山里栗林基址原圖 1/1,200 1908.04.16-20 奎 25186의 2
慶尙南道密陽郡府內面水月飛洞栗林基址之圖 1/1,800 1908.04. 奎 25187

慶尙南道密陽郡下南面守山里栗林基址原圖 1/1,800 1908.04. 奎 25187

慶尙南道密陽郡上東面金谷里栗林基址之原圖 1/1,800 1908.04. 奎 25187

표 7. 慶尙南道 密陽郡 內 帝室所有 밤나무基地를 實測한 地圖 

그림 6. 慶尙南道 密陽 附近 밤나무基地를 實測한 地圖(좌)와 凡例(우) 

資料:≪慶尙南道密陽郡上東面金谷里栗林基址之原圖≫(奎 25187,1908)

≪慶尙南道密陽郡上東面金谷里栗林基址之原圖≫의 圖面에는 “注意 但區域
外及家屋等은槩測으로 홈"이라 표기되어 있다.당시 帝室財産整理로 실측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다.‘實測圖’라 이름하였지만 짧은 기간 內 많은 지역을
測量해야 했으므로 모든 지점을 實測으로 製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
었으리라 짐작한다.

3)宮菜田圖

宮菜田圖는 帝室財産整理局에서 內需司 등의 7궁 소속 土地 중 菜田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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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한 地圖이다.1908년 6월 이계홍이 측량하여 製作하였다.<표 8>68)에서
보는 바와 같이 高宗時代 公文書 內에서는 총 4매(6지역)가 있다.對象地域
은 東署가 2매,南署가 2매,北署가 2매 존재하였다.圖面 內에는 우물(井),
道路(路),김동은전(金東殷畑)등 辭表式으로 풀어 설명하였다.地目과 地番
은 없고 三斜法으로 求積되어 있다.縮尺은 1/200로 동일하다.

地地地地    圖圖圖圖    名名名名 縮縮縮縮尺尺尺尺 製製製製作作作作日日日日 圖圖圖圖書書書書番番番番號號號號

中署長通坊中谷洞前龍洞宮菜田之原圖 1/200 1908.06.28 奎 25186의 2
南署樂善坊五將洞前龍洞宮菜田之圖, 

東署蓮花坊蓮池洞前龍洞宮菜田之原圖
1/200 1908.06.26 奎 25186의 2

東西蓮花坊蓮池洞前龍洞宮菜田之圖,

南署樂善坊五將洞前龍洞宮菜田之圖
1/200 1908.06 奎 25187

中署長通坊中谷洞前龍洞宮菜田之圖 1/200 1908.06 奎 25187

표 8. 帝室所有 7宮의 菜田을 實測한 地圖

4)田園圖

田園圖는 帝室財産整理局에서 製作한 實測圖 중 제실소유 '農耕地'를 나
타낸 地圖이다. 1908년 3월과 4월에 걸쳐 製作한 것으로 보인다.圖面 내에
는 筆地 所有者를 나타내는 四表式 표현과 田의 地目이 함께 존재하였다.
面積은 三斜法으로 求積하며 十字 화살표로 方位를 표시하였다.본 실측도
내에는 <표 9>와 같이 총 2매가 존재하였는데,두 地圖 모두 西署 龍山坊
靑坡四契洞 부근을 대상으로 製作하였다.縮尺은 1/1000로 동일하다.

地地地地    圖圖圖圖    名名名名 縮縮縮縮尺尺尺尺 製製製製作作作作日日日日 圖圖圖圖書書書書番番番番號號號號

西署龍山坊靑坡四契洞所在田原圖 1/1,000 1908.04.01 奎 25186의 2

西署龍山坊靑坡四契附近山麓及烟地之圖 1/1,000 1908.03 奎 25187

표 9. 帝室所有 農耕地를 實測한 地圖 

68) 4장의 종이로 존재하지만 (奎 25186의 2)2-2-2(21)과 (奎 25187)1-1-1(10)의 경우 한 도엽 안에 

2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총 6개의 궁채전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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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帝室所有 農耕地를 實測한 地圖  

資料:좌:≪西署龍山坊靑坡四契洞所在田原圖≫(奎 25186의 2,1908년)
우:≪西署龍山坊靑坡四契附近山麓及烟地之圖≫(奎 25187,1908년)

5)建物原圖

建物原圖는 帝室財産整理局에서 작성한 漢城府 내 實測圖 중 황실소유
주요 건물의 위치와 平面積을 측량한 후 작성한 것이다.이 또한 整理局 技
手 李啓弘이 측량하였으며,1908년 6월 9일에 制度한 것으로 보인다.건물원
道路 분류되는 것은 <표 10>과 같이 총 4매로 모두 西署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건물마다 建物管理番號를 기재하였으며 건물의 넓이와 폭을 표시
하여 건물의 평면적 크기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그러나 길이 단위는 표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尺貫法 사용한 것이라 추정한다.縮尺은 1/400
한 종류로 나타났다.

地地地地    圖圖圖圖    名名名名 縮縮縮縮尺尺尺尺 製製製製作作作作日日日日 圖圖圖圖書書書書番番番番號號號號

西署養生坊倉洞宣惠廳建物之原圖 1/400 1908.06.09 奎 25186의 2
西署養生坊倉洞宣惠廳之原圖 1/400 1908.06.09 奎 25186의 2
西署養生坊倉洞宣惠廳基地之圖 1/400 1908.03-06 奎 26547
西署養生坊倉洞宣惠廳建物之圖 1/400 1908.03-06 奎 26547

표 10. 帝室所有 主要建物을 實測한 地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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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廳’을 실측하여 내용상 建物原圖로 분류되지만,<표 11>과 같이 縮尺과
標記方法이 다른 地圖들이 존재하였다.이는 총 6으로 內膽司,議政府朝房,
帝室財産整理局分局,經理院 隣接 지역을 1/100과 1/200의 縮尺을 적용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西署餘慶坊節洞前經理院及隣接五十統加
一戶之原圖≫(奎 25186의 2,1908)는 地圖 내 道路,地圖에서는 地番,地目,
우물등지가 표기되어 있으며 間나눔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表記法은 <표
12>의 地圖들 모두 동일하다.

그림 8. 帝室所有 官廳을 實測한 地圖 

資料:≪西署餘慶坊節洞前經理院及隣接五十統加一戶之原圖≫(奎 25186의 2,1908)

地地地地    圖圖圖圖    名名名名 縮縮縮縮尺尺尺尺 製製製製作作作作日日日日 圖圖圖圖書書書書番番番番號號號號

東部蓮池坊統內蓮池洞十八統九戶之燐接前太僕司朝房之原圖, 

中部貞善坊農圃洞三十統五戶之原圖
1/100 1908.05.18 奎 25186의 2

西署餘慶坊節洞前經理院及隣接五十統加一戶之原圖 1/200 1908.06.13 奎 25186의 2
東署蓮池坊統內蓮池洞十八統九戶之隣接前太僕司朝房之圖 1/100 1908.03-06 奎 26547
西署餘慶坊篩洞前經理院隣接五十統加一戶之圖 1/200 1908.03-06 奎 26547
西署餘慶坊篩洞前經理院之圖 1/200 1908.03-06 奎 26547
東署蓮池坊統內蓮池洞十八統九戶之隣接前太僕司朝房之圖 1/100 1908.03-06 奎 26547

표 11. 帝室所有 官廳을 實測한 地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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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官邸原圖

官邸原圖는 고위관리의 官邸를 實測하여 작성한 大縮尺地圖이다.高宗時
代 公文書 內 地圖 中에는 南署 明禮坊 種峴의 宮內 次官 官邸圖 2매가 존
재하였다.1908년 4월 29일 이계홍이 측량하여 制度한 것이다.圖面 내에 道
路,傾斜,鐵柵,木柵,土壁,煉瓦壁,우물,樹木,家屋 등이 凡例로 그려져 있
다.家屋주위에 木柵과 鐵柵이 처져 있고,별도로 우물이 존재한다.官邸 주
위에 水産局,農商工部 등이 위치하며 縮尺은 1/400이다.

地地地地    圖圖圖圖    名名名名 縮縮縮縮尺尺尺尺 製製製製作作作作日日日日 圖圖圖圖書書書書番番番番號號號號

南署明禮坊鍾峴小宮宮內次官官邸原圖 1/400 1908.04.29 奎 25186의 2
小宮次官々邸南署明禮坊鍾峴 1/400 1908.03-06 奎 26547

표 12. 帝室所有 高位官吏의 官邸를 實測한 地圖 

그림 9. 帝室所有 高位官吏 官邸를 實測한 地圖

資料:≪南署明禮坊鍾峴小宮宮內次官官邸原圖≫(奎 25186의 2,1908) 

7)家屋原圖

家屋原圖는 帝室財産整理局에서 작성한 漢城府 實測圖 중 戶 단위로 家屋
位置와 坪面積을 나타낸 地圖이다.1908년 3월 16일부터 1908년 6월까지 制
度하였으며 高宗時代 公文書 內 地圖 안에는 총 52매(55장소)69)가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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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帝室所有 家屋을 實測한 地圖 

資料: ≪中署貞善坊水門洞九十四統二戶之原圖≫(奎 25186의 2,1908)

中署가 32매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西署가 9매,南署가 8매,北署
가 6매 존재하였다.縮尺은 1/100과 1/200두 종류이다.地番 地目이 없고
三斜法으로 求積되었다.家屋原圖 주위에는 大路,道路 등의 四表式 표기방
법이 註記되어 있다.
이와 같이 高宗時代는 帝室所有財産을 整理하면서 漢城府와 密陽一帶의

山과 官邸,家屋,밤나무기지를 實測하였다.한꺼번에 많은 대상을 실측하다
보니 측량 대상이 아닌 지역은 일부 槩測을 행했던 흔적을 살펴 볼 수 있었
다.실측의 대상이 되었던 內容과 地域70)을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69) 한 圖面에 2지역이 들어간 地圖가 3매 존재하였다. 따라서 地圖 수는 52매, 대상지역은 55장소로 상

정하였다.

70) 행정구역은 갑오개혁 때 재편된 5署 47坊 288契 775洞을 기준으로 하여 '坊' 단위로 정리하였다.  

지도 제작당시는 1908년으로 행정구역 재편 이후 10여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내제에 쓰여

진 제실소유가옥주소는 '西署'를 '西部'로 표기하는 등 갑오개혁 개편 이전의 행정구역명을 사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제실소유가사도서 중 세 도서만 다루었으므로 당시 漢城府 內 空間性이라 규명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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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帝室所有財産은 中暑와 西署 地域에 집중되
어 있던 것으로 추측한다.특히 中暑 貞善坊에 家屋과 官廳이 많이 있는데
帝室 所有 家屋과 官廳이 宮闕과 가까운 곳에 立地해 있었던 것이라 생각한
다.國有 所有 山은 西署 盤石坊,菜田은 中署 長通坊,所有田은 西署 龍山
坊,帝室 所有 建物은 西署 養生坊,高位官吏가 머물던 官邸는 東署 明禮坊
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山山山山麓麓麓麓 宮宮宮宮菜菜菜菜田田田田 田田田田園園園園 建建建建物物物物 官官官官廳廳廳廳 官官官官邸邸邸邸 家家家家屋屋屋屋

南署 

(12)

樂善坊 2 2

13.8%明禮坊 2 2

會賢坊 8 8

東署

(7)

蓮池坊 2 3 5
8.0%

崇信坊 2 2

北署

(8) 

安國坊 3 3

9.2%陽德坊 3 3

鎭長坊 2 2

西署

(26)

盤石坊 5 5

29.9%

養生坊 4 4

餘慶坊 3 6 9

龍山坊 3 2 5

仁達坊 3 3

中署

(34)

 長通坊 2 2
39.0%

貞善坊 32 32

12121212 6666 2222 4444 6666 2222 55555555 87878787

표 13. 漢城府 內 帝室 所有地 測量 內容과 地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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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靑靑靑寫寫寫眞眞眞

大韓帝國期 漢城府 都市改造事業의 핵심은 慶運宮(德壽宮)을 中心으로 한
放射線道路의 施設과 기존 道路의 廓大․整備 등이었다.1906년 2월 1일부
터 1910년 8월 29일 까지 계속된 日本 統監府 治下에서도 市街地 內 城壁의
撤去라던가 道路의 新設․改修 등은 실시되었다.1907년 9월부터 서울 南大
門 兩側의 城壁을 撤去하고 城門의 좌우에 道路를 新設하여 서울驛前까지
연장한 工事,1906년 가을부터 1909년 말까지에 大邱城壁을 撤去하고 그 뒷
터를 築造하여 街路로 했던 工事,그리고 1909년 5월 1일에 着工하여 1912
년 8월에 竣工을 보았던 釜山 草梁 앞바다의 埋立과 防波堤․道路․橋梁工
事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었다71).
高宗時代 公文書 內 地圖는 이러한 과정을 담고 있다.『奏本』內 에 近

代時期의 圖面이 다수 존재한다.대부분 漢城府 各 地域의 옛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建造하기 위한 圖面으로 靑寫眞으로 제작한 것이 많다.

그림 11. 靑寫眞을 使用하여 製作한 地圖 

資料:≪農商工部廳新舍增築≫(奎17703,1909)

71) 손정목, 1985, "日帝下의 都市計劃에 關한 硏究(1)", 대한국토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20권 제1호, p.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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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商工部廳新舍增築≫(奎17703,1909)는 農商工部廳新舍를 增築하기 위해
權度課 新築敷地 내 古家를 賣却하는 가운데 製作한 地圖이다.
주로 수도였던 한성부를 중심으로 지도가 제작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표 14>와 같다.

分分分分類類類類 內內內內                容容容容 數數數數(%)(%)(%)(%) 計計計計

行行行行政政政政

內部廳舍 改築 3(8.5%)

12(33.3%)

內部倉庫 新築 4(11.4%)

各部館舍 敷地 2(5.7%)

農商工部廳新舍 增築 1(2.9%)

農商工部所管 水浦林業事務所 所有地 交換 1(2.9%)

糧飽廳建物 新築 1(2.9%)

治治治治安安安安

統營 警察署 敷地 2(5.7%)

10(27.8%)
警察廳 館舍 新築 3(8.5%)

統營 警察署 敷地 2(5.7%)

警察廳 館舍 新築 3(8.5%)

法法法法

京城裁判所館舍 敷地 2(5.7%)

11(30.6%)京城裁判所館舍 設立 6(17.1%)

大邱裁判所 敷地 3(8.5%)

軍軍軍軍事事事事 韓國駐箚軍(陸軍) 幕僚官舍 撤去 2(5.7%) 2(5.7%)

표 14. 土地의 賣買와 賣却이 이루어진 內容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行政과 관련한 地圖가 12매로 가장 많았으
며,警察署 敷地와 館舍 新築 등 治安 관련 圖面은 총 10매였다.이 外에 大
邱 裁判所 敷地와 京城裁判所 館舍敷地 등을 設立하며 製作한 圖面은 11매,
軍事 관련 圖面도 2매 존재했다.
대부분 各 官署,裁判所,警察署의 新築 敷地 등이다.이는 기존 질서의

再編 過程에서 당연히 要求되었던 施設들이며,地方으로 擴散되는 過程을
보여준다.
各 官廳과 施設物의 正確한 位置가 確認되고 이를 主導했던 主體가 硏究

를 통해 밝혀진다면,1908년 以後 漢城府 內에서 이뤄졌던 都市空間構造와
景觀의 變化를 把握하는데 이 圖面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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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高高高宗宗宗時時時代代代 地地地圖圖圖의의의 內內內容容容

高宗時代 公文書에 첨부된 地圖들은 그 당시 朝鮮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당시 社會를 復原하는데 큰 地理的 가치를 지니고 있다.

111...舊舊舊本本本新新新參參參의의의 志志志向向向

高宗은 고유의 傳統文化와 思想·制度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西歐文物
을 받아들이고자 하였다.1899년 高宗은 朝鮮의 始祖가 되는 司空公 李翰의
묘역을 정리하고 肇慶壇을 조성하였다.이에 節目과 地圖를 만들어 조성한
묘역을 보호하였다.

1)王室의 威嚴․保存

≪全州府乾止山圖形≫(奎 9740,1899)은 全州에 있는 乾止山을 앞쪽에서
올려다본 시점에서 全州 李氏의 始祖인 新羅時代의 司空公 李翰의 墓域을
중심으로 산 전체를 眺望하여 그린 山形圖이다<그림 13>.乾止山은 全州
李氏 조상들이 살던 곳으로 朝鮮 初期부터 城을 쌓아 수호되었던 곳이다.
1765년 乾止山에 있는 始祖 墓를 奉祝하자는 靑으로부터의 발단이 있었으

나 당시에는 年代가 멀어 조역이 정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성사되지 못하
였다.그로부터 130년이 지난 1899년에 이르러 乾止山에 祭壇을 쌓고 碑石
을 세우는 등 墓域을 정리하여 奉祝하고 始祖墓로 관리하게 되었다.
≪全州府乾止山圖形≫에는 이때 建立된 肇慶壇과 碑刻이 그려져 있다.

따라서 肇慶壇과 碑刻의 建立이 완성된 후 그것을 記念하고 記錄으로 남기
기 위해 그려진 것으로 推定되며,王에게 報告할 때 肇慶壇의 정확한 위치
를 알리기 위해 製作된 것으로 보인다.통일된 시점을 사용하였으며,傳統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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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화법과는 다른 사실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연한 붉은색과 연두색 그리
고 진한 洋綠을 섞어 彩色한 후 아주 가는 筆線으로 山의 흐름을 표현하였
다.사실적인 묘사,視點의 통일과 遠近法의 적용 등에서 近代的인 繪畵의
성격까지 엿볼 수 있다72).
세 地圖 모두 같은 地域을 그려 유사해보이지만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全州府乾止山圖形≫(奎 9740,1899)는 하단부 撑柱洞부근이 더 상세
하게 표현되었으며,≪全州府乾止山圖形≫(奎 9741,1899)에는 '沓'이 표시되
어 있었다.≪全州府乾止山圖形≫(奎 9742,1899)본은 나머지 두 책보다 더
큰 縮尺을 적용하여 자세한 肇慶壇 부근을 그려 넣었다.
肇慶壇 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節目과 地圖는 비단을 사용한 表紙로 製冊

되어 있다.다양한 색을 이용하여 彩色되어 있는 이 地圖는 朝鮮王室의 威
嚴과 權威를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2.朝鮮王朝 始祖를 모신 乾止山(좌)과 乾止山에 設置한 肇慶壇 모습(우)
資料 :≪全州府乾止山圖形≫(奎 9740,1899)

72) 박정혜, 이예성, 양보경, 2005, 朝鮮王室의 行事그림과 옛地圖, 민속원, pp.21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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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近近近代代代文文文物物物의의의 收收收容容容

開港은 西洋의 文物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다.朝鮮은 近代
文物을 받아들이고,近代化를 推進하는 가운데 새로운 文物을 設置하였다.
1898년에는 漢城電氣會社의 設立으로 電氣와 水道施設을 着手하였다.그 외
에도 電車와 鐵道 등 交通路를 開設하며 近代化를 지향하였다.

1)通信施設의 導入

紳士遊覽團의 日本派遣과 營繕司의 淸國派遣은 近代的 技術導入에 重要한
계기가 되었다.通信의 發達은 電信과 郵遞事業으로 나타났다.
高宗時代 通信施設인 電報局은 1885년 9월 28일,처음으로 漢城과 仁川

間에 電信이 開通된 것을 계기로 漢城에 漢城總局,仁川에 分局을 설치하고
곧 이어 平壤·義州에도 分局을 두었다.1897년 電報局은 電報司로 改稱되어
서울에 總司를 두고 地方에는 그 크기에 따라 l등 電報司,2등 電報司를 두
었으며,1905년 이를 通信院에 移管하였다73).通信施設의 發達은 時間과 空
間의 限界를 넘어 사람들의 移動時間을 단축시켜 주었고,國家次元에서도
全國을 다스리는데 有用하게 使用되었다.이러한 便利함으로 새로운 文物을
使用하고자 하는 要請이 많아졌으며 따라서 國家次元에서 더 많은 施設을
구축하고 확보해야했다.
高宗時代 公文書 內 地圖에서는 이러한 단면을 보여주는 地圖가 있다.≪

漢城電報總司 全州電報司官制 改正을 위한 地圖≫(奎 17703, 1899)는
42.2×40.2cm(가로×세로)의 圖幅에 그려진 地圖이다.해당文書는 議政府贊政
農商工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 閔鍾黙이 議政府議政 尹容善에게 보내는
請議書다.

73)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고.(http://www.ency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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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全局 電報司 合이 20處이온즉 漢城電報總司에 事務가 바빠서 10人으로 視

務를 보기 어려우므로 主要 事務人 10人을 15人 以下로 改正하고, 

電學에 嫺熟한 技師 20人을 두어 事務에 어려움에 없게 하고 全州電報司가 있는 

곳에 南쪽으로 線을 더하여도 事務가 屬梢繁하여 1等司로 改正함이 事宜에 衷合

하므로 電報司官制定 條令案과 電報司 位置圖本을 添附하여 會議에 提出하는 바"

그림 13. 電信의 設置와 關聯된 地圖 

資料:≪漢城電報總司 全州電報司官制 改正을 위한 地圖≫(奎 17703,1899)

地圖는 請議書에 添附된 것으로 보인다.地圖 內에는 漢城總局을 합쳐 全
局 20개의 地方 分局이 표시되어 있다.붉은 원 모양(○)의 도장을 찍어 都
市를 표현하였으며,그 안에 都市 이름을 記入하였다.地圖 내에 표시된 分
局은 漢城·開城·平壤·義州·仁川·元山·公州·三和(現 진남포)·全州·務安·大邱·釜
山·安州·金城·沃溝·昌原·雲山·咸興·海州 등 모두 19개 電報司이다.全州分局
이 2개 표시되어 총 20개의 電報司를 나타내었다.漢城電報總局은 國營으로
운영되었으나,실제 주도권은 靑나라가 쥐고 있었다.따라서 初期에 세워진
分局 都市는 靑의 주도하에 정해진 것이다.
그러나 全州는 朝鮮에서 調達하여 세운 것으로 두 개의 分局이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地圖 內에 漢城과 開城을 잇는 연결선은 2개인데,이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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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都市가 通信․傳達의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을 반영한다.
본 請議書 내용대로 事務人을 15人으로 增進하고,電學에 嫺熟한 技師 20

人을 두기 위해서는 通信에 能通한 人才가 必要했을 것이다.이를 뒷받침하
기 위해서는 通信敎育이 활발히 進行됐을 것이라 짐작한다.위 文書와 地圖
는 電報機關의 機能과 職制를 新設하고 확대할 것을 규정하여 電線 擴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高宗時代 近代化를 推進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
는 資料가 된다.大韓帝國政府는 中央에서 地方지배를 더욱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마련한 것이다.電氣와 電信,電話는 近代化를 추구했던 구한
말 政府가 치중한 부분이며 그 외에도 地圖 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2)在外公館의 設置

개항 이후 개방된 대한제국의 모습은 한성부 내 외국인이 거주에서도 찾
아 볼 수 있다. 본래 開港 後에도 外國人의 都城 內 居住는 허락되지 않았
다.漢城府 내에 外國人이 거주하게 된 것은 1882년 8월 23일에 '朝․淸水
陸章程'이 체결된 이후이다.도성 내 外國公事官의 설치는 1884년 靑國이
명동 1-83호에 세운 것이 가장 빠르다.
高宗時代 地圖 중 外國 公事官의 設置와 관련하여 제작한 地圖는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7매이다.프랑스,日本,러시아,日本,英國 公事
官을 설치하는 문제로 官邸 豫定地를 그린 地圖가 대부분이었다.公․領事
館의 立地는 首都이자 中心部였던 漢城과 外國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開港場
을 중심으로 나타난다.在外公館의 設置와 관련한 地圖 中 가장 이른 것은
프랑스 公館 新築을 위해 그린 ≪公館豫定敷地 貞洞 부근 地圖≫로 프랑스
公館을 2차로 세우면서 작성한 圖面이다<그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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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地地地    圖圖圖圖    名名名名 製製製製作作作作目目目目的的的的 關關關關聯聯聯聯國國國國 製製製製作作作作年年年年度度度度 圖圖圖圖書書書書番番番番號號號號

公館豫定敷地 貞洞 附近 

地圖

프랑스 公館 新築 敷地를 

그린 貞洞 附近 地圖
프랑스 1888 奎 18048

日本領事館基地圖形
三和港 各國 租界 內 日本 

領事館 基地圖
日本 1897 奎 17865의2

甑南浦俄國領事館基地圖形
甑南浦 러시아領事館을 

測量한 地圖
러시아 1897 奎 17865의2

總海關署原址 分讓歸

慶運宮及留爲官宅曁公所之

地圖

英國 官邸 豫定地를 그린 

地圖
英國 1901 奎 18050

金堤 \群港留駐日本領事 

지대와 관련된 圖面 

金堤 群港留駐日本領事 

지대와 관련된 圖面
日本 1904 奎 17982의3

埋築豫定地圖面
英國 領事館 豫定地의 埋築 

平面圖
英國 1908 奎 17703

釜山營繕山及英國領事館山

鑿平竝海面埋築平面圖

釜山 營繕山 英國領事館 

立地豫定 埋築地 平面圖
英國 1910 奎 21018

표 15. 在外公館設置와 關聯된 地圖 

프랑스는 1887년에 貞洞에 1차적으로 公館을 세웠다.그러나 1888년 11월
4일 쁠랑시는 당시의 公館이 너무 狹小하고 또 臨時로 이용하고 있음을 이
유로 들어 영구적인 프랑스公館을 세울 것을 逆說하였다.그는 貞洞의 러시
아 公館과 정동교회가 隣接한 지역에 새로 公館基地를 선정하여 구매를 위
한 가격조정을 朝鮮정부에 의뢰74)하였는데,이때 첨부된 地圖라 생각된다.
당시 신축한 프랑스公館은 프렌치 르네상스式으로 벽돌 2층에 일부 塔屋

까지 있었고 그 규모는 建坪이 415평이나 되었으며 더구나 塔層에는 물탱크
를 설치하여 각 室에 급수장치까지 하였다고 한다.또한 내부장식도 최고급
으로 하여 프랑스 公事官은 서울에 세워진 初期 洋館중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을 지녔다고 한다75).

74) 1885, 舊韓國外交文書 제19권 德案(1) 문서번호 95, 96, 98. 

75) 尹一柱, 1966, 韓國洋式建築80년사, pp.42∼44. 

    이 건물은 1910년 10월 佛公館의 위치를 옮기면서 朝鮮총독부에서 매수하여 朝鮮體育會․國民會館 등

의 기관건물로 사용하다가 1935년 서대문 국민학교가 세워질 때 校庭에 걸린다는 이유로 철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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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在外公館의 設置와 關聯된 地圖 

資料:≪公館豫定敷地 貞洞 附近 地圖≫(奎 18048,1899)

地圖는 梨花學堂부터 시작하여 정동 일대를 略圖로 나타내었다.地圖는
南上方位로 地圖 製作者가 朝鮮人이었음을 보여준다.일대의 家屋 主人의
이름과 家屋의 平․間수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外國公館의 設置는 서울뿐만 아니라 釜山․仁川의 外國人 居留地에
서도 나타나며 이로 인해 景觀의 변화가 현저히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후에도 靑,英國,日本의 公․領事館과 관련한 地圖가 1910년까지 꾸
준히 製作되었다.貞洞附近 外國人 公事官의 設置는 이 지역 土地掠奪이 적
극적으로 이뤄지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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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利利利權權權․․․侵侵侵奪奪奪

1)漁業權 侵奪

우리나라 地圖의 기원이라고 보는 蔚山 盤龜臺 巖刻畵에서 고래수렵의 모
습을 담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先史時代부터 東海에서 자유롭게 고래잡이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高宗時代 公文書 內 地圖에는 러시아와 日本 등 外國捕鯨船團이 국내에서

捕鯨事業을 擴大하는 과정에서 製作한 地圖들이 있다.대부분은 捕鯨基地를
租借하기 위한 것이었다.1899년 慶尙南道 蔚山郡 九井里를 위시로 같은 해
咸鏡道에서 3번,1900년에 2매,1905년에 9매 등 地圖가 총 15매 존재했다.

그림 15. 東海上 捕鯨과 關聯된 地圖와 擴大圖
資料:≪蔚山郡外峴面九井里彩色地圖≫(奎 23284,1899년)

外國의 고래掠奪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製作된 것으로 추정되는 地圖는
1899年 4월 29일 慶尙南道 蔚山郡 九井里의 剖鯨基址에 대한 報償 確認書에
첨부한 것이다.外部委員 鄭衡澤과 러시아인 케셀링(Keyserling)사이에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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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契約書 原本이 함께 보관되어 있다.<그림 15>에는 고래를 나르는 捕鯨
船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露西亞人賃租한 咸鏡道洪原郡捕鯨基址地圖≫1은 1898년의 鯨業基址合同

에 따라 러시아가 租借한 捕鯨基址 咸鏡道 洪原郡 馬養島의 地圖이다.馬養
島 捕鯨基地의 객관적 위치를 北靑과의 관련 속에서 표시하였으며,≪露西
亞人賃租한 咸鏡道洪原郡捕鯨基址地圖≫2는 馬養島 興仁洞과 도장동에 세
울 捕鯨基地의 정확한 위치와 구역을 표시하였다.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捕鯨․漁業지대와 관련한 地圖는 1880년대 후
반 咸鏡道 洪原郡 馬養島부터 시작하여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慶尙南道 울
산군 長承浦,江原道 通川郡 馬養島를 대상으로 製作되었다.

地地地地圖圖圖圖名名名名 對對對對象象象象地地地地域域域域 關關關關聯聯聯聯國國國國 製製製製作作作作年年年年度度度度 地地地地圖圖圖圖水水水水 圖圖圖圖書書書書番番番番號號號號

露西亞人賃租한 

咸鏡道洪原郡捕鯨基址地圖
咸鏡道 洪原郡 러시아 1899 2 奎 23300

蔚山郡外峴面九井里彩色地圖 慶尙南道 蔚山郡 러시아 1899 1 奎 23284

咸鏡道 洪原郡 馬養島捕鯨基地 

地圖
咸鏡道 洪原郡 러시아 1899 1 奎 23286

大韓江原道通川郡長節俄人伯爵케

셸닁剖鯨基址圖
江原道 通川郡 러시아 1900 1 奎 23288

捕鯨基地買得租借契約圖 江原道 通川郡 러시아 1900 1 奎 23289

捕鯨基地全部位置略圖 慶尙南道 蔚山郡 日本 1905 1 奎 23144

蔚山郡 長承浦 일대 鯨業基址를 

測量한 地圖
慶尙南道 蔚山郡 日本 1905 8 奎 23144

日人鯨業基址에 관한 地誌와 地圖 慶尙南道 蔚山郡 日本 1905 2 奎 23145

馬養島 日人과 俄人鯨業基址에 

관한 地誌와 地圖
江原道 洪原郡 日本 1905 2 奎 23146

표 16. 漁業權 侵奪과 關聯된 地圖 

본래 慶尙南․北道와 江原道 海岸은 고래 서식처이다.여름철 동해북부와
오호츠크해 사할린 연안에서 지내다가 東海沿岸의 아주 얕은 수심을 따라
南下하여 11월과 12월경에 蔚山 부근을 지나 南下한다.先史時代부터 고래
는 어부들이 自由 捕獲,自由 市販하던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 外國人들이 捕鯨을 하게 된 것은 1891년 러시아 황태자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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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이 2세가 日本으로 가다가 長承浦앞 바다에서 큰 고래 떼를 발견하면서
부터이다.그는 귀국 후에 太平洋漁業株式會社를 설립하고 朝鮮政府로부터
捕鯨權을 얻어 고래를 잡았다.고래 해체 작업을 위한 장소로 長承浦 일부
지대를 빌리면서 본격적인 고래掠奪이 시작되었다.1883년 朝․日通商章程
의 체결에 따라 全羅,慶尙,江原,咸鏡 4도 연안에서 操業할 수 있는 권리
를 얻은 日本은 1904년 忠淸,黃海,平安道 연안의 通漁權도 강탈해 갔다76).

그림 16. 新築할 捕鯨基地의 造景圖

'

資料:≪捕鯨基地全部位置略圖≫(奎 23144,1905)

≪捕鯨基地全部位置略圖≫은 1905년 外部特派委員 金瑞圭와 日本遠洋漁
業會社 常務取締役 岡十郞 사이에 체결된 蔚山 日本遠洋漁業會社 鯨業用地
에 대한 官·民有地區別,斗數結卜記錄 및 地價領證과 證明書,地圖이다.
1904年 1月 11日字 鯨魚事業特許契約에 의해 선정하였던 捕鯨基地를 契約

의 일부변경 후 다시 審定하여 이에 대한 證明書에 區別記錄·地價領證과 地
圖를 添附한 것이다.문서는 1904年 6個處이던 基地를 8個處로 늘리고 舊露
國捕鯨基址 및 3個處의 새로운 民有地가 포함되었으며 基地面積을 8,810坪
76) 皇城新聞, 1902年 1月 2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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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획정77)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捕鯨基地全部位置略圖≫중 첫 번째 地圖는 捕鯨基地全部의 位置를 간략

하게 표현한 地圖로 ≪蔚山郡 長承浦 일대 鯨業基址를 測量한 地圖≫ 외에
第一에서 第八까지 총 8장의 略圖가 포함되어 있다<그림 17>.도폭은
28.0×40.0cm(가로×세로)로 8장의 크기는 동일하다.각 지역의 地番과 面積이
표시되어 있어 地籍圖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빨간 도장을 찍고 검정색으
로 측량한 面積과 距離를 添記하였다.각각의 基地는 長承浦 南邊 龍岑에서
西邊 柳串에 이르는 區域內의 海岸便利處 8個所에 位置하고 있다.

그림 17. 新築할 捕鯨基地의 斷面圖(좌)와 그 크기를 記錄한 註記(우) 

資料:≪蔚山郡 長承浦 일대 鯨業基址를 測量한 地圖≫(奎 23144,1905)

捕鯨基地를 8개나 세운다는 것은 그만큼 처리해야 하는 고래捕獲量이 증
가했음을 의미한다.실제로 捕獲量이 증가했기 때문이거나 앞으로 더욱 많
은 고래를 잡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더구나 露․日戰爭(1904년)에서
러시아가 패하자 日本은 捕鯨業의 독점권을 계승하여,1950년대까지 이어지
는 국내 고래掠奪에 기점을 가한 時期이므로 이 地圖는 더욱 의미가 있다.

77) 서울대학교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해제 참고.(http://e-kyujanggak.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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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土地 掠奪

高宗時代 公文書 內 地圖 中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租界地'와 '租
借地','外國人 居留地'와 관련한 지도이다.開港 以後 외국과의 교류가 활
발해 지면서 외국인에게 토지를 賃借․租借하고,常主하는 外國人의 數가
늘어나면서 활발히 제작된 것이다.
租界地78)는 外國人들이 자유롭게 通商하며 居住하고,治外法權을 누릴 수

있도록 설정한 區域이다.高宗時代 地圖 중 租界地의 설정과 확대,租界地
內 領事館 設立 등과 관련한 地圖는 <표 17>와 같이 총 7매이다.

地地地地圖圖圖圖    內內內內容容容容 對對對對象象象象地地地地域域域域 製製製製作作作作年年年年度度度度 圖圖圖圖書書書書番番番番號號號號

新設 租界의 繪圖를 上送한다는 牒報와 함께 仁川
各國의 租界를 나타낸 地圖 京畿道 仁川 1889 奎 18088

러시아 商人의 機局과 房屋의 基地를 擇定, 

買得租界地契約圖
咸鏡南道 元山 1889 奎 24377

釜山港 淸國商人 原租界地의 모습과 擴張된 地域의 

모습을 그린 地圖
慶尙南道 釜山 1892 奎 24199

甑南浦 地域의 各國 租界地를 표시한 地圖 
平安南道 

鎭南浦
1897 奎 23500

三和港의 各國 租界地를 표시한 地圖
平安南道 

鎭南浦
1897 奎 23501

鎭南浦·木浦地域 各國租界章程의 附屬 鎭南浦地圖
平安南道 

鎭南浦
1897 奎 23498

日領館基의 租界를 나타낸 地圖 慶尙南道 昌原 1899 奎17869의2

표 17. 租界地 設定과 關聯된 地圖 

이 地圖들은 1889년부터 1899년 사이에 製作되었다.대상지역은 平安南道
甑南浦(현재 남포항)가 3매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京畿道 仁川이
2매,慶尙南道 昌原이 1매,元山이 1매로 開港場을 중심으로 製作되었다.해
당 國家는 美國․日本․英國․獨逸․러시아․프랑스․靑이다.

78)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고.(http://www.encykorea.com) 한국에 조계가 처음 설

정된 것은 1877년 1월 30일 釜山港租界條約에 의해서이며, 청나라를 위시하여 美國 ·영국 ·독일 ·러시아

가 각기 수호통상조약 체결과 동시에 仁川 ·진남포 ·군산 ·마산 ·성진 등지에 설정하였다. 조계는 1개 國

家만이 거주하며 상행위를 하는 專管租界와 여러 나라 국민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며 상행위를 하는 共同

租界로 크게 나눈다. 日本이 한국에 설정한 것은 공동조계로 침략과 식민을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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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各國租界設定章程』을 締結하면서 作成한 租界圖
資料:≪三和港租界圖(鎭南浦各國租界地圖)≫(奎 23501,1897)

  ≪三和港租界圖(鎭南浦 各國租界地圖 )≫는  1897년에 鎭南浦와 木浦에서
『各國租界設定章程』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租界圖로 10월 16일 會押된 것
이다.그림과 같이 일반적으로 租界地와 租借지는 제한된 경계를 赤色線으
로 표시하였다.
地圖 하단엔 各國領事舘의 署名捺印이 되어 있다.各國公使의 署名은 外

部大臣 閔種默,Kato(日本辦理公使,加藤增雄),H.N.Allen(美總領事,安連),
A.De Speyer(俄公使,士貝耶)V.Collin De Plancy(法公使,葛林德)J.N.
Jordan(英總領事,朱邇典)F.Krien(獨領使,口麟)以上 7名의 署名外에 1902年
2月 1日 署名한 者는 LeonVincart(白耳義領事,方葛)LeonVincart(伊太利
領事,方葛)이다.이는 帝國主義 國家들이 朝鮮을 침략하기 위한 열띤 노력
을 보여주는 것이다.
租借地79)는 특별한 합의에 따라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일시적으로

79)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고.(http://www.encykorea.com) 租借地는 帝國主義 열

강이 일정기간에 배타적 ·독점적인 정치적 지배를 설정한 土地이다. 이러한 租借지는 조대국의 통치권

을 전면적으로 배제하여 租借國이 배타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하는 정치적 租借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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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를 빌려주는 특수한 행정구역이다.
高宗時代 公文書 內 地圖 중 租借地와 관련하여 製作된 地圖는 <표 18>

과 같이 총 7매이다.

地地地地    圖圖圖圖    名名名名 對對對對象象象象地地地地域域域域 關關關關聯聯聯聯國國國國 製製製製作作作作年年年年度度度度 圖圖圖圖書書書書番番番番號號號號

絶影島 日本租借地의 平面圖 慶尙南道 釜山 日本 1886 奎 23059

絶影島 日本租借地의 平面圖의 日文本 慶尙南道 釜山 日本 1886 奎 23062

月尾島俄國煤庫地圖 京畿道 仁川 러시아 1896 奎 23272

別表第五號 少湖浦地圖 平安北道少湖浦 러시아 1903 奎 26275

別表第四號 龍巖浦俄人立標圖本 平安北道龍巖浦 러시아 1903 奎 26275

此是俄人所繪地圖 平安北道龍巖浦 러시아 1903 奎 26275

以目見書成址本 平安北道龍巖浦 러시아 1903 奎 26275

표 18. 租借地와 關聯한 地圖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租借地와 관련한 地圖는 1886년에 釜山 절
영도의 日本租借地 平面圖와 日文本 地圖를 製作한 것이 시작이다.
그 후 1896년 仁川 月尾島의 土地租借 문제로 러시아에서 地圖를 製作하

였으며,1903년에는 平安北道 少湖浦와 龍巖浦 地域의 租借문제로 4장의 地
圖를 製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平安北道 龍巖浦 부근은 러시아,慶尙南道
釜山 부근은 日本과 관련한 租借地圖였다.그러나 이 地圖들은 露․日戰爭
以前인 1903년에 그친다.

그림 19. 러시아의 龍巖浦 租借와 關聯한 地圖 

資料:≪別表第四號 龍巖浦俄人立標圖本≫(奎 26275, 1903)

         ≪此是俄人所繪地圖≫(奎 2627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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居留地80)는 條約에 의하여 한 나라가 그 領土의 일부를 한정하여 外國人
의 거주와 영업을 開放한 地域이다.
高宗時代 公文書 內 地圖 중 外國人 居留地와 관련한 地圖는 <표 19>과

같이 총 20장이다.1884년에 4장을 시작으로 하여 1893년에 1장,1899년 3
장,1900년 2장,1901년 1장 1902년에 2장,1906년 1장 1908년 3장,1909년에
3장이 製作되었다.
仁川濟物浦에 적합한 居留地를 결정하기 위해 그린 居留云云地를 그린 地

圖,각국의 租界地를 표시한 地圖 ,濟物浦에 通商하는 各國 商民의 居留地
를 그린 略圖,全羅南道木浦外國人居留地海岸地區,馬山郡 馬山浦에 各國 居
留地를 표시한 것 등이 그 내용이다.대상지역을 보면 京畿道 仁川과 釜山
이 각각 5장으로 가장 많다.이 중 4장의 地圖가 1884년도에 仁川부근을 대
상으로 하여 製作되었다.仁川은 열강들이 朝鮮으로 진출하기 위한 진입로
중 하나로 강화도 조약으로 開港한 이후 일찍이 발 디딜 수 있었다.

80) 締約國 국민은 이 지역의 土地를 租借하여 가옥을 소지할 수 있으며, 영구적인 居住도 가능하다. 이

것은 外國人에 대하여 국내의 개방과 주거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國家, 즉 쇄국적인 조건을 지닌 國

家에서 설정되는데, 중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 租界地라는 이름으로 존속하였다. 국제교통의 

자유를 원칙으로 하는 현재는 外國人의 거주 ·영업은 완전히 자유이며, 내국법에 따라 다소의 제한은 

있으나 내外國人의 법률상 지위는 평등을 원칙으로 한다.(한국학중앙연구원 민족文化대백과사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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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地地地    圖圖圖圖    名名名名 對對對對象象象象地地地地域域域域 關關關關聯聯聯聯國國國國 製製製製作作作作年年年年度度度度 圖圖圖圖書書書書番番番番號號號號

仁川濟物浦圖形  京畿道 仁川 各國 1884 奎 26233

仁川濟物浦圖形  京畿道 仁川 各國 1884 奎 26233

仁川各國租界圖  京畿道 仁川 各國 1884 奎 26233

濟物浦通商各國商民居留地略圖 京畿道 仁川 各國 1884 奎 26233

元山港 日本人居留地 

周邊堤防保修 관련 圖面
咸鏡南道 元山 日本 1893 奎 24385

木浦外國人居留地海岸地區中面積及境

界變史圖
全羅南道 木浦 各國 1899 奎17864의2

木浦外國人居留地海岸地區中을 

減定完築하는 繪圖
全羅南道 木浦 各國 1899 奎17864의2

東來 鎮回四屏山 監理署 부근 

日本人居留地圖
慶尙南道 釜山 日本 1899 奎17869의2

馬山郡 馬山浦 各國居留地圖 慶尙南道 馬山 各國 1900 奎17869의2

昌原 日領事照㑹 內 日本專用墓地 및 

各國居留地基 地籍圖
慶尙南道 昌原 日本 1900 奎17869의2

各國居留地 慶尙南道 馬山 各國 1901 奎 23133

韓國馬山浦大日本帝國

專管居留地平面圖
慶尙南道 馬山 日本 1902 奎 23164

韓國馬山浦大日本帝國

專管居留地平面圖
慶尙南道 馬山 日本 1902 奎 23165

淸津各國居留地 咸鏡北道 淸津 各國 1906 奎 23508

釜山居留民團區域一部平面圖 慶尙南道 釜山 日本 1908 奎 21292

第壹號 釜山居留地附近平面圖 慶尙南道 釜山 日本 1908 奎 17703

釜山日本居留民團地 內 鐵道用地地圖 慶尙南道 釜山 日本 1908 奎 17703

仁川淸國居留地實測平面圖  京畿道 仁川 靑 1909 奎 23408

釜山淸國居留地實測平面圖 慶尙南道 釜山 靑 1909 奎 23408

元山淸國居留地實測平面圖 咸鏡南道 元山 靑 1909 奎 23408

표 19. 外國人 居留地와 關聯하여 製作한 地圖 

租界地와 租借地에서 생활영역을 확장한 外國人들의 移住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朝鮮 內 居留地 확장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그 외에도 馬
山을 대상으로는 4매,咸鏡南道 元山과 慶尙南道 木浦가 각각 2매,咸鏡北道
淸津과 慶尙南道 昌原을 대상으로 각각 1매씩의 地圖가 製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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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日日日帝帝帝의의의 侵侵侵掠掠掠

1)鐵道建設

高宗時代 公文書 內 地圖 중에는 日帝의 利權侵奪 過程에서 피해를 입은
民間에서 올린 上訴에 첨부한 것이 있다.관련 지도는 총 12매로 地方監理
署․海關,地方 官衙에서 올린 地圖이다.日本의 직접적인 土地掠奪과 開墾
地 침범에 관련한 地圖가 6건,鐵道建設로 인한 피해로 제작한 地圖가 4건,
日本인 軍用地로 인한 피해로 올린 文書에 첨부한 地圖가 2건이다.
高宗時代 地圖 중 鐵道와 관련한 上訴 地圖는 1897년부터 1907년까지로

高宗年間 꾸준히 나타난다.日帝의 朝鮮侵略 의도가 드러난 京仁線․京釜線
의 건설공사 과정에서 본래 地域性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線路를 開設
하였다.따라서 鐵道 建設은 地脈을 끊고 생활터전을 침범하게 되어 朝鮮의
주민들은 크게 저항했다. 그 대표적인 예는≪平壤外城停車場標界≫(奎
17988,1904)와 ≪紅線卽日人木標界限≫(奎 17988,1904)의 두 地圖에서 살
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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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地地地    圖圖圖圖    名名名名 文文文文書書書書    內內內內容容容容 製製製製作作作作日日日日 圖圖圖圖書書書書番番番番號號號號

仁川東區萬石洞山麓一

帶 日帝福田의 

直線等石관련 地圖 

日本人 福田 土地掠奪 報告.
1897.

01.11.
奎 17863의 2

東來 鎮回四屏山 

監理署 부근 

日本人居留地圖

日本人이 길을 내려고 하는 곳이 日本人 

所有가 된 연유 報告, 還推받으려면 돈이 

必要하다는 報告. 

1899.

03.12
奎 17867의 2

新興坊上三里松亭臺浦圖

形

日本人 增野熊雄이 勒買한 전말을 調査하고 

地方 事情을 報告.

1904.

05.19.
奎 17986

新興坊下三里九突ㄷ里圖

形 

日本人 增野熊雄이 勒買한 전말을 調査하고 

地方 事情을 報告.

1904.

05.19
奎 17986

忠淸北道 鐵道 永同郡 

內 線路 地圖

 管下 永同郡 境內의 鐵道가 舘舍와 

各公廨를 侵犯하여 該線路 改測을 要請한 

報告.

1904.

06.19
奎 17989

平壤外城停車場標界

日本人이 任意로 鐵路를 建設하고 있어 

停車場을 옮기든지 交涉이 必要하다는 

報告.

1904.

06.30
奎 17988

紅線卽日人木標界限

 平壤外城에 日本鐵路隊 대위 島田이 

정거장 定界立票하며 民家 100餘戶인데 

民戶를 옮기면서 地方官을 거치지 않은 

점을 항의하자, 우리 정부측과 交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報告. 

1904.

08.24
奎 17988

黃州郡兼二浦日軍用地

立票內圖形

黃州郡 兼二浦가 軍用地로서 日本憲兵만 

駐在하고 있을 뿐 우리 百姓들의 狀況은 

좋지 않다는 報告. 

1905.

05.23
奎 17865의 2

三和港附近軍用地圖繪

駐三和港日兵站司令部에서 三和港 부근 

三和郡管內 上大洞 漢頭津 및 機洞 等地에 

軍用地로 票木을 揷立하였는데‚ 

定票內犯入한 民家田畓이 많다는 報告. 

1905.

08.10
奎 17865의 2

平安南道安州郡小浦洞

蘆草陳荒地尺量圖形記

安州郡 소재 上佐垌垌外에 泥生處를 본인이 

자비를 들여 築垌起墾한 上佐垌畓 탈경하려 

한다는 報告.

1906.

04.11
奎 19160

平安南道安州郡上佐垌

垌外泥生陳荒處尺量圖

形記

安州郡 소재 上佐垌垌外에 泥生處를 本人이 

自費를 들여 築垌起墾한 上佐垌畓 

奪耕하려한다는 報告.

1906.

04
奎 19160

京釜鐵道와 京仁鐵道가 

포함된 서울 龍山 附近 

地圖

鐵道 개설로 인한 피해로 各人의 田畓 

所有를 표시하여 올린다는 報告.

1907.

03.08
奎 17990

표 20. 日帝의 掠奪과 關聯하여 올린 上訴 

≪平壤外城停車場標界≫는 平壤外城 周邊 地域을 그린 地圖이다<그림
21>.平安南道觀察使 李重夏이 外部大臣 李夏榮에게 日本인이 임의로 鐵路
를 建設하는 문제로 上訴를 올리며 첨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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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書는

 "日本人이 우리 政府와 아무런 交涉도 없이 任意로 鐵路를 建設하고 있는데 이 

곳 平壤 外城은 본래 箕聖 古都로 지금 皇宮 重地일뿐더러 民家 稠密한 곳이므

로 停車場을 옮기든지 하는 交涉이 필요하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도에서는 平壤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건설되고 있
는 鐵道線路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20. ≪平壤外城停車場標界≫(奎 17988,1904)

본래 平壤城은 高句麗가 586년(평원왕 28년)에 遷都를 하며 築城한 것이
다.平地․丘陵․江이라는 자연조건을 적절히 이용하여 동쪽으로 大同江,서
쪽으로는 普通江이 둘러싸고 있고,북쪽으로는 높은 丘陵지대가 있으므로
防禦上 利點을 제공하였다.그러므로 平壤 住民들에게 平壤城은 歷史·文化·
商業의 中心地였다.日本은 이 大同江 下流地域이 地質構造上 古生代에 형
성된 石炭鑛脈이 묻힌 石灰巖層이며,水運과 鐵道·道路交通이 便利할 것으
로 예상하여 平壤을 大陸進出의 適合地點으로 삼았다.
1899년 鐵道敷設權81)을 가지게 된 日本은 서울에서 新義州 사이에 鐵道를

81) 利權이 外國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것은 대한제국 말기 俄館播遷 때문이었다. 러시아가 한국에서 각종 

利權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다른 열강은 韓國政府를 상대로 利權쟁탈에 열을 올렸다. 1896년 3월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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敷設하면서 주위의 땅과 民家를 필요 이상으로 헐값에 買入하거나 또는 강
제로 編入시켰다.또한 物資와 軍隊를 輸送 便利만을 우선으로 線路를 決定
하였다.이러한 線路 결정은 朝鮮의 地形과 住民들의 便宜를 고려하는 것이
未洽했으며,지역민들의 住居生活領域을 侵犯한 것이다.

≪紅線卽日人木標界限≫ 역시 日本의 鐵道건설로 인한 피해로 地方에서
올린 문서에 첨부한 地圖이다.文書에는 다음과 같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平壤外城에 日本鐵路隊 大尉 島田이 내려와 停車場 定界를 정하면서 民家 100

餘戶‚ 田 數千畝가 들어가자 民戶를 옮기면서 地方官을 거치지 않은 점을 항의하

자 仁川鐵路監部와 우리 정부 측에서 交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림 21. ≪紅線卽日人木標界限≫(奎 17988,1904)

≪紅線卽日人木標界限≫은 平壤을 둘러 흐르는 大同江을 옅은 푸른색으로
彩色하였으며,平壤 外城 地域을 붉은 색으로 표시하였다.지도의 우측하단

國인 모스는 京仁간 鐵道 敷設權을 얻어냈으며 1899년 그 권리를 日本에게 팔아넘겼고, 그 해 9월 日

本은 京仁鐵道株式會社를 통하여 제물포~노량진 사이 33.2 km 鐵道를 완성하였다. 그 후 日本은 계

속하여 京釜線의 敷設權도 획득하여 京釜鐵道株式會社를 설립하고 1903년 京仁鐵道株式會社를 흡수하

였다. 이 때 露 ·日戰爭이 일어나 日本은 軍事的 目的으로 韓半島를 南北으로 종단하는 鐵道가 필요하

였으며, 그로 인해 1905년 京釜線을 개통하고 鐵道공사에 착수하여 이듬해 4월 京義線을 완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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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紅線卽日人木標界限"라 표기되어 있다.즉,붉은선이 곧 日本人의 停
車場 目標界限이라는 것이다.平壤 外城 안에는 高宗의 命令 하에 1902년
建設한 豊慶宮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平壤城 中心을 가로지르는 "鐵路"가
놓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日本의 鐵道建設82)은 民衆들의 삶의 터
전을 빼앗았기 때문에 민간에서의 반발이 심하게 일어났다.

1906년 �大韓每日申報 �에 “鐵道가 通過하는 지역은 온전한 땅이 없고 氣力이 

남아 있는 사람이 없으며 열 집에 아홉 집은 텅 비었고, 千里 길에 닭과 돼지가 

멸종하였다”83).는 記事가 실릴 정도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鐵道를 통해 朝鮮의 쌀과 콩 등이 日本으로 유출되었고,
日本郡 또한 韓半島 곳곳에 居主하였다.그러므로 鐵道의 建設은 곧 侵掠과
收奪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한편,開港 이후 日本은 租界地와 租借地를 확보하고 철도를 부설하는 등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日本人들은 生活基盤施設을 朝鮮政府에 요구하며
본격적인 朝鮮侵掠을 한다.이를 主題別로 분류하여 집계해 보면 高宗時代
公文書 內 地圖 중 이와 관련한 것은 총 36매였다<표 21>.

分分分分類類類類 海海海海面面面面埋埋埋埋築築築築權權權權 墓墓墓墓地地地地 領領領領事事事事館館館館基基基基地地地地 公公公公園園園園 病病病病院院院院 築築築築臺臺臺臺 鐵鐵鐵鐵道道道道 水水水水路路路路 警警警警察察察察署署署署

地圖數 14 5 3 2 2 1 1 1 1

표 21. 租界地나 居留地 내 日本人 生活領域 擴大와 關聯된 地圖

그 내용은 海面埋築권,日本人 墓地,日本領事館基地,公園,病院,築臺,鐵
道,水路,警察署의 設置와 관련된 것으로,日本政府의 朝鮮 侵掠 의도가 반

82) 구한말 日本人은 평양 성문 밖으로 들어와 서울 용산처럼 都市 남쪽에 大和町․本町 등의 日本式 市街

地를 꾸몄다. 새로운 市街地에 鐵道驛을 만들고 水壓式 電車軌道를 부설하고 큰 길을 내는 따위의 특

혜로 평양을 경성처럼 南․北村간 민족대립 구도로 갈라버리려는 계획에서였다.

8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사진으로 보는 서울 1 開港 이후 서울의 近代화외 그 시련, 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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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어 있다.日本 政府는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海面埋築權
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또한 日人專用墓地와 火葬攄,公園地,病院基地
등을 요구하며 朝鮮 內에서 定着基盤을 다졌다.아래에서는 구체적인 항목
별로 문서와 地圖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日本 政府는 대륙침략의 전초기지로 開港港 부근 埋築·土木·鐵道·道路工

事에 주력하였다.이러한 埋築工事로 朝鮮의 地形은 크게 변화하게 된다.海
面埋築權과 관련한 地圖는 <표 22>의 집계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많은 건
수인 14매이다.1882년 仁川에서 2매가 製作된 것을 위시로 1899년 木浦에
서 2매,1906년과 1907년은 馬山지역에서 각 2매,1908년에는 釜山에서 6매
의 地圖가 製作되었다.
1882년에 제작한 두 장의 지도는 仁川 海岸의 埋立地 位置를 표시하고,新
築埠頭를 간략하게 그려 넣었다.1889년 木浦에서 제작된 지도 중 1매는 '
務安港 海壁東岸築設의 제 2道路 폭을 12m에서 10m로 變更하려는 務安港
居留地會 日本領事 森川季四郞의 要請'에 첨부한 變更圖面이고 다른 1매는
'海關에서 公拍하기로 하여 해당 땅을 그리고 號數와 미터數目을 표기'하여
나타낸 地圖이다.1906년 馬山에서 製作한 埋築관련 地圖는 '鎭海灣 軍港에
固城郡 葡萄鼻 등지를 포함시키라'는 觀察使의 訓令에 새로 들어가게 된 지
역을 그려 넣고 여기에 地名과 坪數를 써넣었다.
1907년에 제작한 지도는 '海面埋築權利를 日本인 商人에게 移轉해도 되는

지'를 물어보며,馬山浦 築城에 관련하여 새로 포함된 地域의 設計圖面을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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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地地地    圖圖圖圖    名名名名 文文文文書書書書    內內內內容容容容 地地地地域域域域 製製製製作作作作日日日日 圖圖圖圖書書書書番番番番號號號號

海岸波除石垣及埋立地竝埠頭位置

之圖
缺

京畿道

仁川

1882.1

0.18
奎 26055

濟物浦新築埠頭及波除埋立略圖 缺
京畿道

仁川
1882. 奎 26058

木浦外國人居留地海岸地區中 第二

道路幅圎12m를 20m로 減定完築

하는 繪圖

務安港 海壁東岸築設의 第二

道路폭을 12m에서 10m로 변

경하려는 務安港 居留地會 日

本領事 要請에 첨부한 圖面

全羅南道

木浦

1899.1

1.13

奎 17864

의 2

木浦外國人居留地海岸地區中面積

及境界變史圖

各國居留地 地段을 海關에서 

公拍하기로 하여 해당 땅의 

號數와 미터數目을 報告.

全羅南道

木浦

1899.0

9.23

奎 17864

의 2

馬山浦 西城里~午山里의 築成에 

관한 地圖
海面埋築權利를 日本인 상인

에게 移轉해도 되는지를 묻는 

報告.

慶尙南道

馬山馬山浦停車場附近干瀉海面理築設

計圖

鎭海郡 地圖 鎭海灣 軍港에 새로 들어가게 

된 지역의 地名‚ 坪數 및 圖

本을 올린다는 報告.

慶尙南道

馬山

1907.0

5.21

奎 17869

의 1鎭海軍港境域圖

釜山부근 草梁埋築豫定地를 그린 

圖面

釜山營繕山 및 英國領事館山

을 鑿平하고 海面埋築을 허가

하는 일에 대한 請議.

慶尙南道

釜山

1908.0

9.03
奎 17703

第壹號 釜山居留地附近平面圖

第貳號 絶影島字薩摩堀及其前面埋

築地平面圖

第參號之壹 牧ノ島埋築地 護岸石

垣橫斷面圖

第參號ノ貳 牧ノ島埋築地護岸石垣

橫斷面圖

第四號 牧ノ島埋築地道路橫斷面圖

표 22. 租界地나 居留地 內 日本人 生活領域 擴大와 關聯한 地圖

그 중 총 6매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海面埋築과 관련한 地圖를 釜
山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海面埋築權

일찍이 日本은 釜山을 大陸進出의 基地로 삼고자 하였다.開港 以後 日本
인 居留地를 형성하고,적극적으로 自國領域으로 확장시키려 하였다.84)

84) 1905년 러일전쟁의 승리로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된 日本은 동년 11월「을사보호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朝鮮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내정을 실질적으로 관장하였다. 1906년 2월에 

日本의 이사청 설치로 釜山은 이사관이 釜山의 日本영사와 동래감리와의 사이에 사무인계가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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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釜山은 海岸에 위치하여 建物․道路․鐵道 등을 建造할만한 땅이
부족하였다.따라서 日本政府는 늘어나는 物動量과 人口 增加를 대비하며,
釜山港 埋築․土木․鐵道․道路工事 등에 힘썼다.
우선 埋築 및 埠頭工事施設을 시작하여 오늘날 중앙동부근 바다의 埋築을

1902년 7월 착공하여 1905년 12월 竣工을 보았다.그 후 北礗일대를 1902년
7월부터 1909년 8월까지 1,2기에 걸쳐 41,374평을 埋築하였다.이외에도 草
梁과 釜山鎭 앞바다 37만평을 埋築하였다.
『奏本』은 政府 各部가 議政府(內閣)85)에 제출한 '請議書',議政府會議 '

結果報告書',議政府가 國王에 올린 '奏本',그밖에 '指令案','法律案','勅令
案'을 비롯한 附屬文件을 議政府 編錄課에서 編纂한 것이다.이 문서는 日
本居留民團長이 韓國參政大臣朴齊純에게 보낸 請議書로 "釜山港絶影島薩摩
堀埋築를 許可하는 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第壹號 釜山居留地附近平面圖≫(奎 17703,1908)는 『奏本』內 請議書

제35호에 첨부한 地圖로서 釜山 絶影島 附近을 그린 地圖이다<그림 22>.
慶尙南道 釜山 용두산 일대(현 중구)와 절영도 서쪽 지역(현 영도구 대평동)
을 대상으로 하여 도폭은 40.0×39.5cm(가로×세로)이다.地圖 내에 縮尺이 표
기되어 있지 않으며 地圖의 우측 하단에는 <釜山居留地團役所印>도장이 있
어 地圖를 만든 주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地圖의 下段에는 '密集家屋
','山','墓地(墓)','전(畑)','가옥(家)','하천(川)','道路','鐵道','埋築豫
定地','第1期 埋築地와 第2期 埋築地'등 11개 항목이 凡例로 記號化하여
그려져 있다.좁은 等高線의 분포와 자세하게 海岸線의 描寫는 당시 製作한
地形圖의 모습과도 흡사하다.≪第壹號 釜山居留地附近平面圖≫(奎 17703,
1908)는 당시 日本專管居留地였던 용두산 부근에 密集된 家屋과 격자형의

다. 釜山에 日本이사청의 설치로 영사관은 물론 감리制度가 폐지되고 日本전관居留地가 초량왜관이 있

었던 용두산 일대 11만평에 설치되었다.

85) 大韓帝國期에 '議政府'라는 명칭은 1896년부터 1906년 7월까지 사용되었고, 그 이후에는 '內閣'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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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路가 그려져 있어 日本의 計劃 下에 形成된 日人 市街地形態를 보여준다.
地圖 상단에 '鐵道線路'가 표시되어 있다.交通軸을 自國과 가까운 釜山지역
까지 鐵道를 연결하여 발달시키는 것으로,이는 埋築이 日本의 軍事的․經
濟的 욕구를 실현하려는 과정에서 추진된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림 22. 釜山港 埋築關聯 地圖 

資料:≪第壹號 釜山居留地附近平面圖≫(奎 17703,1908)

그림 23. 埋築豫定地인 字薩摩堀地域(좌)과 日本人 居留地(우) 

資料 : ≪第壹號 釜山居留地附近平面圖≫(奎 1770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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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貳號 絶影島字薩摩堀及其前面埋築地平面圖≫(奎 17703,1908)은 앞 地
圖의 확대도로 1:1,200의 縮尺을 적용하여 第1期埋築地인 "字薩摩堀"을 확대
하여 그렸다<그림 25>.'第1期埋築區城及道路橋梁界標線','第2期埋築地及
鐵路橋梁界標線','鐵路','河川','日本人家屋','韓人家屋'등을 凡例로 상정
하여 記號로 표시하였다.

그림 24. 釜山 絶影島 附近 埋築과 關聯한 地圖의 擴大圖

資料:≪第貳號 絶影島字薩摩堀及其前面埋築地平面圖≫(奎 17703, 1908)

한편,絶影島 '第1期 埋築地'는 노란색으로 彩色하고 표시하였는데,이곳
은 "字薩摩堀"로 絶影島 倭館자리라 推定되는 장소이다86).이 두 장의 地圖
는 1902년 7월부터 1909년 8월까지 埋立한 釜山 北礗일대 41,374평의 埋築
과정을 보여준다87).따라서 埋築이 이뤄지기 전 1908년 당시 道路와 市街地

86) 김재승, 2004, 市民時代 ,웹싸이트(http://www.magsimin.com) 日本은 임진왜란 중 절영도 서남해안 

구릉지대에 사츠마(薩摩藩) 수군들이 군선을 숨길 수 있도록 해안의 갯벌을 파서 인공 정박지를 만들

었다. 현재 정확한 위치는 영도구 대평동 2가 구릉지대이다.

87) 항만시설은 1902년∼1909년까지 1기 32,627평, 2기에 8,347평을 埋築하였고, 釜山鎭 埋築은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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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습,日本人 居留地와 朝鮮人들의 住居狀況 등 시간의 흐름에 묻힌 歷
史的 場所를 확인하여 당시 社會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나머지 4장의 地圖는 埋築地護岸石垣橫斷面의 모습을 담고 있다.埋築事

業은 市街地 擴張을 통해 日人保有土地面積을 擴張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
었다.沙濱였던 해변을 埋立하므로 日人租界面積을 膨脹시키는 것이다.

3)日本人 專用墓地 要求

한편,日本人들은 '各國居留地'를 據點으로 周邊地域의 土地를 買收하고
각종 利權을 占奪하면서 세력을 뻗어나갔다.日本人들은 領事館의 館舍敷地
를 비롯하여 學校敷地,公園,水路用地,病院敷地,墓地 등의 명목으로 土地
사용을 要求하며 確保해 나갔다.

高宗時代 公文書 內 地圖 中 '日本人 墓地'와 관련한 것은 총 5매로 1899
년과 1900년 昌原에서 2매,1902년 城津에서 2매,1907년 馬山에서 1매 製作
되었다.각 港 日本領事에서 日本人 專用墓地를 要求하는 範圍를 劃定하여
그린 租界,民間에서 日本人 專用墓地의 範圍의 擴張으로 被害를 입어 이를
줄여 달라고 올린 質稟書에 첨부한 地圖들이다.日本人 墓地를 要求하거나
日本人 墓地選定으로 인한 피해로 생산한 文書와 地圖를 살펴보면 <표 23>
와 같다.

년∼1932년까지 1차로 釜山鎭 앞바다 14만5천평과 2차로 우암동에 걸친 31만5천평의 바다를 埋築하

였다. 그리고 부산축항합자회사에서 남항일대 147,300평의 바다를 埋築하고, 선류장, 하양장, 방파제 

등의 축조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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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地地地    圖圖圖圖    名名名名 文文文文    書書書書    內內內內    容容容容 地地地地域域域域 製製製製作作作作日日日日 圖圖圖圖書書書書番番番番號號號號

日領館基의 組界圖

 俄國參領가 立標定界한 滋卜里를 

살펴보니‚ 日領館基 疆界가 漆原 地方으로 

分割되어 있어 昌原 監理가 專管하기 

困難하다는 報告書. 

慶尙南道

昌原

1899. 

07.05

奎 17869의 

2

昌原 日領事照㑹 內 

日本專用墓地 및 

各國居留地基 地籍圖

各國居留地 內 日本專用墓地 넓이를 感劃

할 필요가 있어 質稟하며 墓地圖本 1紙를 

上送한다는 質稟書.  

慶尙南道

昌原

1900.

12.20

奎 17869의 

2

各國居留地墓地 및 

各國人墓地

日本領事代理가 墓地를 劃定하여 

通報해왔다는 報告書.

咸鏡北道

城津

1902.

04.26

奎 17871의 

2

各國居留人預葬地 및 

日本專管墓地圖

日本領事代理가 墓地를 劃定하여 통보해

왔다는 報告書.

咸鏡北道

城津

1902.

06.27

奎 17871의 

2

馬山 부근의 

火葬地圖

駐昌原港 日本이사청 이사관이 새로운 火

葬地를 認許해 줄 것을 要請해와 이를 알

린다는 報告.

慶尙南道

馬山

1907.

08.20

奎 17869의 

1

표 23. 日本居留地內 日本人 生活領域擴大와 關聯된 地圖 1 

日本은 靑과 함께 專管居留地를 지닌 나라였다.靑․日戰爭 以後 勢力이
커진 日本은 朝鮮 內에서 日本人專用墓地를 요구하며,位置와 規模를 決定
하는데 强壓的으로 이를 주도하였다.租界地 내 法令을 어겨 不當하게 다른
國家보다 더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日本專用墓地'의 도본을 그려 이
를 中央政府에 上達하려고 하였다.

≪昌原日領事照㑹 內 日本專用墓地 및 各國居留地基地籍圖≫(奎 17869의
2,1900)는 地方監理署에서 日本人 墓地에 의한 피해로 올린 地圖다.
해당 文書는 質稟書 제41호이다.

"昌原港 各國居留地墓地를 선정함에 있어 日本인은 外國人과 종교습관이 달라 日本

專用墓地가 필요하여 新月·玩月 두 촌락 사이에 있는 各國居留墓地의 北隣에 접한 

15‚000坪方米突의 땅을 永借해 달라는 駐港 日領事의 조회를 받고‚ 본관이 日領事

와 함께 看審하고는 各國人이 擬占한 墓地의 東麓에 日本人 墓地를 別定하되 米突

數가 많아 其千米突씩 感劃할 必要가 있어 質稟하며 墓地圖本 1紙를 上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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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日本人墓地와 關聯된 地圖와 文書

資料:좌 :≪昌原日領事照㑹 內日本專用墓地및各國居留地基地籍圖≫(奎17869의2,1900)
우:≪各國居留地墓地 및 各國人墓地,日本專管墓地圖≫(奎 17871의 2,1902) 

≪昌原日領事照㑹 內 日本專用墓地 및 各國居留地基地籍圖≫는 傳統的인
방식으로 그려졌으며 漢紙에 간단한 線으로 各國 租界地와 日本專用墓地의
領域을 표시하고 "平積壹萬六千米突(16,000㎡)"라고 面積을 記入해 놓았다.
한편,≪各國居留地墓地 및 各國人墓地,日本專管墓地圖≫(奎 17871의 2,

1902)는 日本領事代理가 墓地를 劃定하여 通報해오며 그린 地圖이다<그림
25>.各國 居留地의 모습을 그리고 山을 等高線으로 표시한 뒤 日本人 居留
地와 日本人 墓地의 界限線을 赤色線으로 표시하였다.

4)食水路의 移轉

日本이 요구한 土地의 용도는 居留․水路․築臺建造에서 警察署․病院․
鐵道․稅關․公園으로 점차적으로 長期間 居住에 필요한 항목으로 확대되어
간다.이것을 簡略하게 정리하면 다음의 <표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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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地地地    圖圖圖圖    名名名名 文文文文書書書書    內內內內容容容容 地地地地域域域域 製製製製作作作作日日日日 圖圖圖圖書書書書番番番番號號號號

各國租界 관련 地圖
釜山港監理署에서 日本人租界地 

食水水路와 관련하여 
統理交涉通商事務衙門에 보낸 牒呈.

慶尙南道
釜山

(水路)

1893.
08.29

奎 24203

元山港 日本人居留地 
周邊堤防保修 관련 圖面

日本人居留地의 南쪽 川邊에 築臺를 
新築하는 일에 對한 報告書.

咸鏡南道
元山

(築臺)

1893.
11.01

奎 24385

警察署新築 관련 圖面
元山監理가 工事費1,000元으로 

竣工한 該港警務官署의 訖工 報告, 
添劃된 經費充當을 要請한 請議書.

咸鏡南道
元山

(警察署)

1894.
04.30

奎 24349

旧源興學校地圖
德源港 日本理事가 病院을 新築위해 

監理署 移建費用을 居留地에서 
支出하겠다는 訓令.

咸鏡北道
德源

(病院)

1906.
05.01

奎17866
의2

元山港朝鮮監理署縮尺貳百
分ノ一 地圖

元山港配地圖

(丙号)
釜山 日本居留民團地 內 鐵道用地로 
使用하기 위해 日本居留民長이 올린 

請議書.

慶尙南道
釜山

(鐵道)

1908.
09.05

奎 17703

稅關用地交換請議를 위해 
簡略하게 그린 地圖

釜山居留民團市區계정에 鐵路敷地로 
동지稅關用地一部를 交換하기 添附한 

稅關用地交換請議書.

慶尙南道
釜山

(稅關)

1908.
09.05

奎 17703

咸鏡南道 城津稅關支署 
用地를 日本居留人 公園 
地로 許借하라는 請議書

咸鏡南道 城津 稅關支署用地 를 
日本居留人 公園地로 許借하라는 

請議書.

咸鏡北道
城津

(公園)

1909.
11.01

奎 17704

城津日本居留地附近公園敷

地圖

城津稅關支署用地內 山地 2町 8反 
8畝 30步를 日本居留民 公園地로 

許借하는 請議書.

咸鏡北道
城津

(公園)

1909.
11.11

奎 17704

표 24. 日本居留地 內 日本人 生活領域擴大와 關聯된 地圖 2 

1893년 日本은 釜山 租界地 내에 食水를 공급하는 水路를 옮기는 문제로
새롭게 신설하기 원하는 水路의 위치를 地圖로 製作하였다.또 같은 해 元
山부근에서 日本인 居留地 주변 堤防에 築臺를 新築하는 地圖,이듬해 元山
에서 該港警務官署의 訖工을 報告하면서 警察署의 평면도를 작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1906년에는 德源港 日本人 居留地 내에 病院新築을 위해 監理
署의 移轉을 요구하는 地圖를 세 장 製作하였다.
이 외에도 1908년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稅關用地의 一部를 鐵道用地로

交換하기 위해 작성한 地圖도 있었다.1909년에는 城津港 稅關用地 內 山地
2町 8反 8畝 30步를 日本거류민을 위한 공원지로 만들기 위해 製作한 地圖
가 2매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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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國租界 관련 地圖≫(奎 24203,1893)는 日本人 租界地에 食水를 공급하
는 水路移轉問題를 報告하며 釜山港監理署에서 올린 地圖다<그림 26>.

그림 26. 日本人租界地 內에 水路를 옮기는 問題로 製作한 地圖

資料:≪各國租界 관련 地圖≫(奎 24203, 1893) 

해당 牒呈은 釜山 監理가 작성한 것으로 아래의 요청사항을 적었다.

"지금까지는 日本 租界地의 食水를 부평동에서 공급하였는데‚ 日本領事가 이것만

으로는 食水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食水路를 옮겨서 設置해 줄 것을 要請한

다" 는 日本 領事의 要請에

"食水路의 前에는 水路가 지나는 朝鮮人의 田土에 대한 補償‚ 水路가 다른 나라

의 租界地를 지나게 되는 경우의 對策‚ 다른 外國과의 형평성 등의 여러 가지 문

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監理가 마음대로 決定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이제 日

本에서 원하는 水路 位置의 地形을 地圖로 그려서 올려 보내니 統理交涉通商事務

衙門에서 이를 살펴본 후 決定을 내려달라"88)는 것이다.

88) 서울대학교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참고.(http://e-kyujanggak.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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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水源池(좌)와 變更水路의 表示(우)

資料:≪各國租界 관련 地圖≫(奎 24203, 1893)
 

地圖는 1:1,000의 縮尺을 적용하여 製作한 彩色筆寫本이다.地圖의 상단에
는 日本인이 원하는 水路幅을 6尺89)으로 規定하고 있다.地圖를 살펴보면
기존에 흐르던 水路는 농사짓기에 편리하도록 水源池에서 논과 民家에 水路
를 내어 물을 끌어다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人家와 畓사이에 있어 一
般 民家에서는 便利하게 使用하였을 것이다.
한편,日本 居留民들은 朝鮮의 民家와 논을 거쳐서 水路가 到達하므로 물

이 汚染되어 있을 위험이 있었으며.실제 使用할 수 있는 물의 양이 넉넉하
지 못했을 것이라 예상한다.
그러나 日本이 새롭게 移轉하기 原하는 食水路는 산과 지표의 境界線으로

근처에 墓地가 位置하고 있어 山訟이 일어날 요지가 크다.또한 農耕地에
대는 물을 確保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日本人居留民들은 水路를 變更
할 경우 일어나게 될 문제점보다는 自國의 利益을 주장하며 朝鮮 政府에 壓
力을 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고종시대 공문서 내 지도는 급변하던 시기 한반도의 지역상황

을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

89) 6尺은 약 182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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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結結結 論論論

본 연구는 서울大學校 奎章閣에 소장된 '高宗時代 公文書'內에 添附되어
있는 地圖를 파악․정리하여 近代 地圖製作 技術이 電波되던 時期에 제작된
地圖의 形態와 表現을 中心으로 이전 時期의 地圖와 비교하였다.高宗時代 公
文書에 添附된 地圖 330매의 編綴狀態와 地圖製作主體를 中心으로 地圖製作
자를 파악하여 高宗時代 公文書 內 地圖를 製作特徵別로 區分하였다.그리
고 門戶開放 以後 推進했던 近代化 事業과 開港 以後 帝國主義 外國 列强勢
力의 침투로 일어난 空間的 變化를 살펴보았다.

연구 성과를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高宗時代 公文書 內 地圖의 編綴상태는 成綴·非成綴로 나눌 수 있

다.낱장으로 非成綴된 것 중 假編綴된 것이나 完版地圖의 경우 日帝가 整
理한 資料로 볼 수 있으므로 日帝의 侵奪內容을 알 수 있는 資料가 된다.
外國과 締結한 條約과 牒呈,國內 土地調査,國防과 관련한 것으로 閱覽하던
사람의 관심사를 보여주는 것이 된다.
둘째,연구대상이 ‘公文書’이므로 官에서 만든 地圖가 대부분이다.그러나

一部 民間에서 올린 上訴와 外國과 함께 製作한 地圖도 일부 유입되어 있었
는데 이는 開港당시 外國과 交流가 활발했음을 보여준다.
셋째,高宗時代 公文書 內 地圖는 製作技術과 使用材質을 基準으로 傳統

的인 製作한 地圖,近代 測量技術을 바탕으로 實測하여 製作한 地圖,外國과
함께 製作한 地圖로 분류할 수 있다.
넷째,高宗時代 初期에는 開港의 中心이었던 京畿道 仁川을 중점으로 하

였으나 後期로 갈수록 日本에 近接한 釜山과 首都였던 漢城을 대상으로 하
여 많은 地圖가 제작되었다.이 외에도 咸鏡北道 以北地域의 國境地帶와 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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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地域의 宮沓地를 파악하는 등 全國에 걸쳐 地圖가 製作되었다.그러나 國
土 전반을 파악하는 地圖製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섯째,高宗時代 公文書 內 地圖는 1900년대 以後 日帝强占 以前에 國有

財産土地와 家屋을 把握하며 서울과 密陽地域을 中心으로 實測 地圖가 다수
製作되었다.
여섯째,高宗時代 公文書 內 地圖는 高宗이 推進했던 近代化 定策과 外國

列强들의 帝國主義的 侵掠過程을 보여주는 좋은 資料가 된다.西歐文物을
받아들인 高宗은 交通․通信施設을 建立하였다.뿐만 아니라 러시아․靑․
日本․英國․美國․프랑스 등이 漁業權과 石炭採掘權 獲得으로 인한 角逐戰
을 벌이는 등 利權侵奪의 과정을 볼 수 있다.開港場과 漢城을 中心으로 '
租借地'와 '外國人居留地','租界地'등 土地賃借의 개념이 등장하고,漢城府
內에 外國公事官이 설치되며 日帝 强占期以前 近代化를 지향하는 建物들이
세워지는 등 韓半島 各 地域에서의 空間構造變化가 活潑히 일어났다.

본 연구를 통해 高宗時代에 우리나라 政府에서 製作한 地圖들의 특징과
내용을 살펴보았다.앞으로도 近代時期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地圖製作 樣
式의 구체적인 變化過程과 內容分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를 통해 開
港 以後부터 日帝 强占期를 맞이하기 이전까지의 朝鮮 社會를 이해하고,그
에 따른 空間構造의 變化를 考察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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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aps Possessed in th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Kyung-Me

Major in geograph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Bo-Kyung)

  In 1873, when the staunchly isolationist Daeweongun (King Gojong’s 

ambitious father) relinquished his decade‐long hold on power, King 

Gojong  declared an independent governance and adopted an open‐door 

policy. He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hips with foreign countries and 

pursued active commercial exchanges. In 1876, he concluded the 

Ganghwa Treaty, Korea’s first modern treaty which opened Korea’s 

ports to international trade with Japan. In the 1880s, he established the 

Tongli Gimu Amun (the Office for the Management of State Affairs) and 

dispatched a delegation for inspection to China, Japan and America. This 

was an earnest commencement of an enlightenment policy.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western world powers, 

information on western geography, geographical knowledge, map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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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lls, and others began flowing into Korea. This in turn brought about 

the discontinuation of traditional map making. 

  Thus far, there has been active research studies on old maps 

produced in Korea. On the other hand, except for some research done 

on modern maps produced by Japan during their colonization of Korea, 

few studies have been done on the maps made in Korea during the 

modern period.

  This study is based on the maps, included in the official documents of 

the Government General during the King Gojong period, at the 

Kyujanggak Archiv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compares 

two sets of Maps – maps, which were produced as more modern map 

making techniques were being newly introduced into Korea, and maps 

produced prior to the King Gojong period with emphasis being given to 

general features of the maps, content, and geographical expressions.

  There were 330 maps reviewed for this study: general features such 

as paper, size, binding and geographical expressions (for example scale, 

compass direction, reign titles, color, legend and others).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spatial changes following modernization projects since the 

port opening and the invasions of foreign imperialist Powers. As a 

result, this study ca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according to the bindings, maps can be divided into bound maps 

and unbound sheets of maps supplementing documents. The unbound 

sheets of maps both with and without documents shows the interests of 

people who have perused the materials on treaty and agreement with 

foreign countries, domestic landscape survey, national defense.

  Second, the most researched maps were Korean papers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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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Sometimes they included some of maps made by the civil's 

appeals foreign countries, exchanges with other countries must have 

increased since the port opening, 

  Third, according to skills to make and qualities to use, maps of 

Korean papers in the King Gojong's reign can be classified into 

traditional ones, surveyed ones, and ones which made with other 

countries.

   Fourth, in the early part of King Gojong’s reign, the majority of the 

maps were of Incheon of Gyeonggi‐do province as it was an economic 

and cultural hub during the port opening period. However, in the process 

of time Busan, a port close to Japan, and the Capital city Hanseong (old 

name for Seoul) emerged as cities of attention.

  Fifth, many of the maps included in the official documents during the 

King Gojong period were produced based on actual surveys of Seoul and 

the Mil-yang regions to examine government‐owned land and houses.  

  Sixth, the maps in the old documents during King Gojong’s period are 

valuable references carrying rich information as to King Gojong’s 

modernization policies and the activities of imperialist foreign powers 

aggressive behavior into Korea. They show King Gojong encouraged 

the construction of transportation· communications·postal service 

facilities, and made an effort to have a close‐to ‐reality record of the 

property of the Imperial Household.  The Maps also show the rivalries 

among Russia, Qing China, Japan, England, America, and France over 

vested rights for fishing and coal mining in Korea; leased territory, 

foreign concession (international settlements, restricted districts for 

foreigners in open port regions and Hanseong (old name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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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s evidence of the practice of land leasing and when it was first 

introduced to Korea; extensive spatial changes took place with 

legations established in Hanseong and modern buildings built all over 

Korea. 

  While this study did some reviews on the characteristics and content 

of the maps produced by the government during the reign of King 

Gojong, it is found that further studies are needed as to changes in 

map making techniques and content analysis of the maps produced in 

Korea during Korea’s modern period. It will provide us with an 

enhanced understanding of the Joseon society and spatial changes from 

the port opening period to the beginning of the Japanese colo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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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부 부 부 록록록록
高高高高宗宗宗宗時時時時代代代代    公公公公文文文文書書書書    文文文文書書書書件件件件名名名名    整整整整理理理理

NONONONO 地地地地    圖圖圖圖    名名名名 文文文文    書書書書    件件件件    名名名名 年年年年度度度度 道道道道 圖圖圖圖書書書書番番番番號號號號

1 龍山停車場 建築移轉에 必要한 土地를 測量한 地圖
용산정차장 철도감부건축지 內에 西洞家屋이 以增用地로 沒數犯入하여 총계 

101호를 不日毁橵移居하라 하여 인구가호를 각기 修成冊 청원하는 문서
1907 漢 奎21938

2 平安北道 소재 碧潼隊의 垈地圖形 平安北道 소재 碧潼隊의 垈地圖形
1863-

1907
平 奎27356

3 平安北道 소재 楚山隊의 垈地圖形 平安北道 소재 楚山隊의 垈地圖形
1863-

1907
平 奎27356

4 平安北道 소재 分駐隊의 垈地圖形 平安北道 소재 分駐隊의 垈地圖形
1863-

1907
平 奎27356

5 平安北道 소재 朔州隊의 垈地圖形 平安北道 소재 朔州隊의 垈地圖形
1863-

1907
平 奎27356

6 平安北道 소재 江界隊의 垈地圖形 平安北道 소재 江界隊의 垈地圖形
1863-

1907
平 奎27356

7 平安北道 소재 昌城隊의 垈地圖形 平安北道 소재 昌城隊의 垈地圖形
1863-

1907
平 奎27356

8
平安北道 소재 渭原分駐隊垈地圖形 合二十八間의 

垈地圖形
平安北道 소재 渭原分駐隊垈地圖形 合二十八間의 垈地圖形

1863-

1907
平 奎27356

9 平安北道 소재 厚昌分駐隊의 垈地圖形 平安北道 소재 厚昌分駐隊의 垈地圖形
1863-

1907
平 奎27356

10 平安北道 소재 義州隊의 垈地圖形 平安北道 소재 義州隊의 垈地圖形
1863-

1907
平 奎27356

11
平安北道 및 압록강 이북지역의 각 군현 위치를 

표현한 지도
平安北道 및 압록강 이북지역의 각 군현 위치를 표현한 지도

1863-

1907
平 奎27356

12 平安北道 소재 分駐隊의 垈地圖形 平安北道 소재 分駐隊의 垈地圖形
1863-

1907
平 奎27356

13 沙下面新坪里望後山麓圖形記 東萊府 沙下面 槐亭里 居掘塚罪人 文明玉·文述伊 및 看證各人 供案. 1898 慶 奎17282

14 平壤府 軍用地 內 地圖
日本의 임시군용철도 부설시에 정차장기지 건설로 家屋 및 土地 등 民間의 

財産 침탈에 대한 호소
1900 平 奎18001

15 漢城西署監妨倉內市廛圖面
倉庫 앞의 길에서 假建物 없이 營業하고 있는 商民이 庫間 앞 假建物  

建造허가를 요청한 청원서
1905 漢 奎19148

16 陽川郡南山面牧場槪況圖 陽川郡南山面 내 牧場을 만들기 위해 측량하여 표시한 槪況圖 1910 京奎20765

17 前龍洞宮所管廣州郡東部面堂亭村所在田四十八日畊圖本 京畿道 廣州郡 추수감이 자신이 상납할 전답의 秋收 관련 보고서 1908 京奎20854

18 前龍洞宮所管廣州郡東部面堂亭村所在田四十八日畊圖本 京畿道 廣州郡 추수감이 자신이 상납할 전답의 秋收 관련 보고서 1908 京奎2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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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ONONO 地地地地    圖圖圖圖    名名名名 文文文文    書書書書    件件件件    名名名名 年年年年度度度度 道道道道 圖圖圖圖書書書書番番番番號號號號

19 廣州郡㐲在良才驛 廣州郡 所在 良才驛 畓을 作農爲業할 수 있게 請願 1908 京奎21673

20 陽州馬場坪 小才 地을 圖形帖運하여 그린 地圖
宮庄土·驛屯土의 소유권 및 監官, 導掌權을 둘러싸고 帝室財産整理局에 올린 

請願書와 이에  대한 제실재산정리국 長官의 指令을 엮은 문서철
1908 京奎21787

21 津坪機·漁隱垌機 地圖 津坪機·漁隱垌機 地圖 1895 平 奎26003

22 津坪機·漁隱垌機 地圖 津坪機·漁隱垌機 地圖 1895 平 奎26003

23 學生監督部敷地 地圖 韓國留學生監督와 東京府知事 사이 學生監督部 敷地貸借 約定書의 日文本. 1906 日 奎23053

24 絶影島 日本租借地의 平面圖 絶影島 日本租借地의 平面圖 1886 慶 奎23059

25 絶影島 日本租借地의 平面圖의 日文本 絶影島 日本租借地의 平面圖의 日文本 1886 慶 奎23062

26 各國居留地 昌原監理와 駐馬山 日本領事가 會同, 日本專管租界地界를획정·설표確約文 1901 慶 奎23133

27 捕鯨基地全部位置略圖 鯨魚事業特許契約變更契約附證明書 1905 慶 奎23144

28 鯨業用地 基地의 地籍圖 鯨魚事業特許契約變更契約附證明書 1905 慶 奎23144

29 鯨業用地 基地의 地籍圖 鯨魚事業特許契約變更契約附證明書 1905 慶 奎23144

30 鯨業用地 基地의 地籍圖 鯨魚事業特許契約變更契約附證明書 1905 慶 奎23144

31 鯨業用地 基地의 地籍圖 鯨魚事業特許契約變更契約附證明書 1905 慶 奎23144

32 鯨業用地 基地의 地籍圖 鯨魚事業特許契約變更契約附證明書 1905 慶 奎23144

33 鯨業用地 基地의 地籍圖 鯨魚事業特許契約變更契約附證明書 1905 慶 奎23144

34 鯨業用地 基地의 地籍圖 鯨魚事業特許契約變更契約附證明書 1905 慶 奎23144

35 鯨業用地 基地의 地籍圖 鯨魚事業特許契約變更契約附證明書 1905 慶 奎23144

36 日人鯨業基址 地圖 日本遠洋漁業株式會社鯨業用地(剖鯨基址) 地誌 1905 江 奎23145

37 日人鯨業基址 地圖 日本遠洋漁業株式會社鯨業用地(剖鯨基址) 地誌 1905 江 奎23145

38 馬養島 日人과 俄人鯨業基址에 관한 地誌와 地圖
鯨魚事業特許契約變更契約에 의거, 洪原郡 馬養島 日人鯨業基址를 

德源監理署에서 답감한 文件
1905 咸 奎23146

39 馬養島 日人과 俄人鯨業基址에 관한 地誌와 地圖
鯨魚事業特許契約變更契約에 의거, 洪原郡 馬養島 日人鯨業基址를 

德源監理署에서 답감한 文件
1905 咸 奎23146

40 韓國馬山浦大日本帝國專管居留地平面圖 馬山浦 日本專管居留地의 平面圖 1902 慶 奎23164

41 韓國馬山浦大日本帝國專管居留地平面圖 馬山浦 日本專管居留地의 平面圖 1902 慶 奎23165

42 仁川淸國居留地實測平面圖
日本國 統監府 外務部長 小松綠과 大淸國駐紮韓國總領事官 馬延亮 사이에 

맺은 仁川, 釜山, 元山에서의 淸人居留地規定(全文 14條) 活字本.
1909 京奎23408

43 釜山淸國居留地實測平面圖
日本國 統監府 外務部長 小松綠과 大淸國駐紮韓國總領事官 馬延亮 사이에 

맺은 仁川, 釜山, 元山에서의 淸人居留地規定(全文 15條) 活字本.
1909 慶 奎23408

44 元山淸國居留地實測平面圖
日本國 統監府 外務部長 小松綠과 大淸國駐紮韓國總領事官 馬延亮 사이에 

맺은 仁川, 釜山, 元山에서의 淸人居留地規定(全文 16條) 活字本.
1909 咸 奎23408

45
漢城府와 美國 女醫師 弼婦人사이에 맺은 購買家屋 

地蹟圖

漢城府 南署 明禮坊苧洞 65통81호에 있는 李德汝의 草家 7間과 空垈 5間 

美國人 女醫師 Eva. H. Field에게 賣却한 土地家屋賣買文記.
1899 漢 奎2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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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東萊港絶影島 관련 實測圖 東萊港 絶影島 俄兵艦 所需의 石炭庫 租地를 俄公使가 청구하는 데 관한 請議書 1898 慶 奎17174

47 月尾島俄國煤庫地圖
러시아 정부가 月尾島를 貯炭庫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선 外部大臣 李完用과 

러시아公使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1896 京 奎23272

48 蔚山郡外峴面九井里彩色地圖 慶尙南道 蔚山郡 九井里의 剖鯨基址에 대한 보상 확인서 1899 慶 奎23284

49 咸鏡道 洪原郡 馬養島捕鯨基地 地圖. 咸鏡道 洪原郡 馬養島捕鯨基地 地圖. 1899 咸 奎23286

50 大韓江原道通川郡長節俄人伯爵케셸닁剖鯨基址圖
外部派員 德源監理署 主事와 러시아백작 Keyserling의 代理 라부란트틔푸 사이 

江原道 通川郡 臨道面 長箭里 租借에 관한 契約書 
1900 江 奎23288

51 捕鯨基地買得租借契約圖
덕원 감리서주사 신형모와 러시아러시아백작 Keyserling의 대리 라브렌찌이 간 

江原道 通川郡 당천구역 임도면 장전리촌 일부를 捕鯨基地로 買得한 租借契約
1900 江 奎23289

52 露西亞人賃租한 咸鏡道洪原郡捕鯨基址地圖
鯨業基址合同에 의거, 러시아가 租借할 咸鏡道 洪原郡 馬養島의捕鯨基址를 

표시한 地圖
1899 咸 奎23300

53 露西亞人賃租한 咸鏡道洪原郡捕鯨基址地圖
鯨業基址合同에 의거, 러시아가 租借할 咸鏡道 洪原郡 馬養島의 捕鯨基址를 

표시한 地圖
1899 咸 奎23300

54 影島의 러시아 海軍貯炭場指定地圖
러시아公使 Weber가 釜山 影島의 러시아 海軍貯炭場指定과 관련하여 

外部大臣 閔種默에게 보낸 照會.
1897 慶奎23307

55 別表第五號 少湖浦地圖 러시아와 체결한 龍巖浦 租借계약과 관련한 문서철 1903 平 奎26275

56 別表第四號 龍巖浦俄人立標圖本 러시아와 체결한 龍巖浦 租借계약과 관련한 문서철 1903 平 奎26275

57 此是俄人所繪地圖 러시아와 체결한 龍巖浦 租借계약과 관련한 문서철 1903 平 奎26275

58 以目見書成址本 러시아와 체결한 龍巖浦 租借계약과 관련한 문서철 1903 平 奎26275

59 總海關署原址 分讓歸慶運宮及留爲官宅曁公所之地圖 總海關署原址 分讓歸 慶運宮及留爲官宅曁公所之地圖 1901 漢奎18050

60 埋築豫定地圖面 釜山營繕山及英國領事館 山鑿平竝海面埋築과 관련한 起案書·請求書 1910 慶奎21018

61 釜山營繕山及英國領事館山鑿平竝海面埋築平面圖 釜山營繕山及英國領事館 山鑿平竝海面埋築과 관련한 起案書·請求書 1910 慶奎21018

62 法館所來平壤三礦圖形 프랑스가 채굴을 담당하던 平壤지역 광산 3개소의 위치를 나타낸 지도 1895 平 奎23318

63 公館豫定敷地 貞洞 부근 地圖 法國(公館)의 來文原案을 輯綴한 책 1888 漢 奎18048

64 高陽과 金浦를 경계한 鴻島 주변 地圖 法國(公館)의 來文原案을 輯綴한 책 1896 京 奎18049

65 鎭南浦 地圖
大韓帝國과 美·日·英·獨·露·佛 사이에 鎭南浦 및 木浦의 各國 租界設定에 대한 

章程이 締結되면서 作成된 鎭南浦 地圖 
1897 平 奎23500

66 三和港租界圖
外部大臣 閔種默과 駐韓美國·日本·英國·독일·러시아·프랑스公使 사이에 

鎭南浦·木浦의 各國租界設定 章程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三和港 租界圖.
1897 平 奎23501

67 淸津各國居留地 外部에서 淸津 지역의 각국 외국인 居留地를 표기하여 만든 地圖. 1906 咸 奎23508

68 시모노세키條約 부속 地圖 議政府 官報局에서 官報號外로 인쇄한 시모노세키條約의 부속 地圖. 1905 中奎26060

69 外部 顧問室의 建築圖形 外部顧問室을 짓기 위해 작성한 평면도와 건축계획서(시방서) 1900 漢奎26560

70 英國礦山會社와 平安南道 殷山郡 鑛山 관련 地圖 英國人 商會인 世昌洋行에게 平安道 殷山郡의 礦山 開鑛權을 인도한 契約書 1900 平 奎17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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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慶興形址及中俄交界總圖
慶興監理署에서 1890년 外衙門으로 보낸 牒呈, 획일 지휘를 위해 경흥과 그 

주변 일대의 조·청·아 삼국의 국경지대를 그린 지도
1890 咸 奎18091

72
仁川 東區 萬石洞 山麓 一帶 日帝 福田 直線 

等石하여 사용하려고 올린 報告書에 添附한 地圖 

萬石洞 山麓 일대를 日商 稻田이 買得하여 直線築石하므로 日領事에게 

再照하였으나 無覆하고 石壩도 제거하지 않았다는 보고서 제23호.   
1897 京 奎17863-2

73
仁川 中區 月尾島에 俄國 石炭庫를 만들고자 

位置를 정하고 크기를 적어 넣은 地圖

月尾島 俄國 石炭庫 남쪽에 岩石이 있고 俄兵艦에서 2층대를 짓는데‚ 公土에 

관계된 곳일 수 있으므로 俄公使에게 知照하여 심판귀결하게 해달라는 報告書
1900 京 奎17863-2

74
仁川 月尾島에 러시아인이 築臺를 세우고자 하여 

이에 위치와 지역범위를 제한하려 첨부한 지도

仁川 月尾島에 러시아인이 築臺를 세우고자 하여 이에 위치와 지역범위를 

제한해 달라는 報告書 
1900 京 奎17863-2

75
仁川日本領事館에서 海面 使用을 위해, 영종도, 

제물포, 대부도 일대의 특성과 地理를 파악한 지도

日本領事가 日人이 漲灘地 일부 구역에서 蟶 등 패류를 양식하고자 하였는데‚ 해

당지역은 인천항 城外이고 해면창탄을 準施하기 곤란하여 지령을 요청하는 報告書
1906 京 奎17863-2

76
무안 부근 山長嶝, 道路水路, 田畓, 田畓賣去, 

移葬處가 표시된 地圖

新任 務安監理 金準用이 到任하여 務安監理署理 朴勝玉으로부터 印章을 

접수하고 視務하였다는 報告書
1906 全 奎17864-1

77 木浦外國人居留地海岸地區中面積及境界變史圖
各國居留地 第95號 등 地段을 海關에서 公拍하기로 하여 해당 땅의 號數와 

미터數目을 보고하니 各舘에 照會 10度를 分送해 달라는 報告書 
1899 全 奎17864-2

78
木浦外國人居留地海岸地區中 第二道路幅圎十二米突을 

以十米突로 減定完築하는 繪圖

務安港 해벽동안축설의 견고와 안전 문제로 제2도로 폭을 12m~10m로 

변경하겠다는 日本領事의 요청에 變更圖面을 첨부하니 指敎해 달라는 報告書 
1899 全 奎17864-2

79 日本領事館基地圖形
三和港 各國租界 內 日本領事館 基址를 領事와 답사 후 領事의 요청에 임시로 

일본이 尺量한 것을 올리니 검토해 달라는 報告書 
1897 平 奎17865-2

80 甑南浦俄國領事館基地圖形
俄國領事館基址를 측량한 지도를 보내니 號數대로 시행하기를 바란다는 俄國 

영사의 照會를 받아 이를 踏勘한 후 지도를 올린다는 제15호 報告書
1897 平 奎17865-2

81 三和港甑南浦十里內圖形

三和港에 수산결역이 많아 외국인이 轉租地段에 房屋을 임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구역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결식한 백성들이 땅과 집을 팔고 있어 

명확하게 界限을 정해야 하므로 三和港 10里내구역을 답감 도회한 報告書 

1905 平 奎17865-2

82 黃州郡兼二浦日軍用地立票內圖形
黃州郡 兼二浦가 날로 번성하고 있는데 군용지로서 일본헌병만 주재하고 있을 

뿐 우리 백성들의 상황은 좋지 않다는 報告書
1905 黃奎17865-2

83 三和港附近軍用地圖繪
駐三和港日兵站司令部에서 三和港 부근 三和郡管內 上大洞 漢頭津 및 機洞等地에 

군용지로 票木을 揷立하였는데‚ 定票內에 범입한 民家田畓이 많다는 報告書
1905 平 奎17865-2

84 駐隊敷地圖
高原郡守 鄭秉灝의 9월 10일 報告와 定平郡守 李啓薰의 9월 14일 報告에 

근거하여 閔龍鎬와 崔文煥 등의 의병활동을 알리는 제21호 報告. 
1903 全 奎17866-1

85 軍用鐵道用地圖
本部 留租田土 今年 賭條에 관하여 報告하여 指令을 받았는데 그 指令에 따라 

그 賭稅를 紙貨로 換買하여 換票 二幅을 日本郵便으로 올린다는 報告書 
1904 咸 奎17866-1

86 旧源興學校地圖
德源港 日本理事가 病院을 新築하기 위하여 監理署의 移建을 請하며 一切 

費用을 居留地에서 支出하겠다고 한다는 訓令 제15호.
1906 咸 奎17866-2

87 元山港朝鮮監理署縮尺貳百分ノ一 地圖
德源港 日本理事가 病院新築을 위해 監理署의 移建을 請, 費用一切를 

居留地에서 支出하겠다고 한다는 訓令 제15호.
1906 咸 奎17866-2



- 90 -

NONONONO 地地地地    圖圖圖圖    名名名名 文文文文    書書書書    件件件件    名名名名 年年年年度度度度 道道道道 圖圖圖圖書書書書番番番番號號號號

88 元山港配地圖
德源港 日本理事가 病院을 新築하기 위하여 監理署의 移建을 請하며 一切 

費用을 居留地에서 支出하겠다고 한다는 訓令 제15호.
1906 咸 奎17866-2

89 東萊鎮回四屏山 監理署 부근 日本人居留地圖
일본인이 길을 내려고 하는 곳이 일본인 소유가 된 연유를 보고하고 

還推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報告書 
1899 慶 奎17867-2

90 馬山浦 西城里부터 午山里의 築成에 관한 地圖 海面埋築權利를 일본인 상인에게 이전해도 되는지를 묻는 報告 제9호. 1899 慶 奎17869-1

91 馬山浦停車場附近干瀉海面理築設計圖 海面埋築權利를 일본인 상인에게 이전해도 되는지를 묻는 報告 제9호. 1899 慶 奎17869-1

92 鎭海郡 地圖
진해만 군항에 固城郡 葡萄鼻 등지를 포함시키라는 경상남도 관찰사의 훈령에 새로 

들어가게 된 지역의 地名‚ 坪數 및 圖本과 요새지대 전부의 圖本을 올린다는 報告書
1907 慶 奎17869-1

93 鎭海軍港境域圖
진해만 군항에 固城郡 葡萄鼻 등지를 포함시키라는 경상남도 관찰사의 훈령에 새로 

들어가게 된 지역의 地名‚ 坪數 및 圖本과 요새지대 전부의 圖本을 올린다는 報告書 
1907 慶 奎17869-1

94 馬山 附近 火葬地圖
駐昌原港 일본이사청 이사관 三增久米吉이 새로운 火葬地를 인허해 줄 것을 

요청해옴에 이를 알린다는 報告書
1907 慶 奎17869-1

95 日領館基의 組界圖

俄國參領가 立標定界한 滋卜里를 살펴보니‚ 該地段이 昌原港에서 정한 

各國租界에서 10里내에 있지만 그 疆界가 漆原지방으로 분할되어 있어 昌原 

監理가 專管하기 곤란하여 먼저 該郡守에게 訓飭하는 報告書

1899 慶 奎17869-2

96 各國居留地圖

昌原港의 각국 租界 넓이가 총 262‚500 m인데 그중 日領館이 선점한 基址가 

60‚000m인 바‚ 이는 各 領事館 기지가 최대 15‚000 평방m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章程 第10款 第2條를 위반하였기에 올린 報告書

1900 慶 奎17869-2

97
昌原 日領事照㑹 內 日本專用墓地 및 各國居留地基 

地籍圖

昌原港 各國居留地墓地를 선정함에 일본전용묘지가 필요하여 各國居留墓地의 北隣

에 접한 땅을 永借해 달라는 駐港日領事 조회에‚ 각국인이 의점한 墓地東麓에 일

본인묘지 면적을 感劃할 필요로 질품하며 墓地圖本을 상송한다는 質稟書 

1900 慶 奎17869-2

98 馬山浦軍用鐵道停車場敷地畧圖 

 紳商會社의 取口에 商民의 원한이 많다는 보고는 이미 警衛院에 올렸지만 아직 

指令을 받지 못하였으며, 章程에 따라 실시하고 이후 馳報하라는 뜻의 訓飭이 

截嚴한데 商民의 呼訴가 그칠 줄 모르나 擅便할 수 없기에 알린다는 報告書 

1904 慶 奎17869-2

99 各國居留地墓地 및 各國人墓地, 日本專管墓地圖 日本領事代理가 墓地를 劃定하여 통보해왔다는 報告書 제18호. 1902 咸 奎17871-2

100 各國居留人預葬地 및 日本專管墓地圖 外部에서 城津監理署로부터 받은 報告書를 모아 엮은 문서철. 1902 咸 奎17871-2

101 仁川의 各國租界 地圖 신설 租界의 繪圖를 上送한다는 牒報. 1889 京 奎18088

102擇定地 址圖 外務衙門(또는 外部)에서 釜山港監理署로부터 받은 牒呈을 모아 엮은 문서철. 1890 慶 奎18089

103 新墾地 地圖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서 釜山港監理署로부터 받은 牒呈을 모아 엮은 문서철. 1890 慶 奎18089

104 山元租界已有圖本 淸나라의 要請에 따라 釜山港의 淸國商人租界地를 擴張한 內容을 報告한 牒呈 1892 慶 奎24199

105 各國租界 관련 地圖 釜山港監理署에서 日本人租界地 食水水路와 관련하여 統理交涉通商事務衙門에 보낸 牒呈 1893 慶 奎24203

106警察署新築 관련 圖面
元山監理가 統理衙門에 工事費一千元으로 竣工한 該港警務官署의 訖工을 

報告하고 添劃된 經費의 充當을 要請한 請議書
1894 咸 奎24349

107買得租界地圖
러시아人 多羅威克赤와 함께 러시아 商人의 機局와 房屋基地를 擇定하고 圖形과 

조약을 占領하여 상송한다는 보고, 러시아와 通商章程을 하송을 청하는 牒呈
1889 咸 奎2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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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元山港 日本人居留地 周邊堤防保修 圖面
監理元山港通商事務가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 올린 牒呈으로 日本人居留地의 

南쪽 川邊에 築臺를 新築하는 일에 對한 報告書
1893 咸 奎24385

109白頭山定界碑地圖
白頭山 定界를 위해 朝鮮 勘界使 李重夏, 委員 彭翰周와 中國 勘界官 方郞, 

德玉, 秦煐이 함께 그린 地圖
1887 白奎軸26675

110 日本 神戶 稅關圖 紳士遊覽團 이헌이 日本 神戶에 있는 稅關을 視察하면서 그려온 稅關圖 1881 日 奎10330

111 日本 神戶 稅關圖(樓上之圖) 紳士遊覽團 이헌이 日本 神戶에 있는 稅關을 視察하면서 그려온 稅關圖 1881 日 奎10330

112 山林收用地域實測圖 遞信省用地山林收用地域實測圖 奎26645

113中署貞善坊水門洞九十四統二戶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6547

114中署貞善坊泥洞宰室財産整理局分局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6547

115 南署會賢坊石井洞參拾五統六戶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6547

116 南署會賢坊石井洞參拾六統七戶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6547

117 南署會賢坊石井洞參拾六統八戶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6547

118 西署餘慶坊篩洞八十四統十戶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6547

119 北署安國坊小安洞五統十二戶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6547

120中署貞善坊農圃洞三十五戶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6547

121
東署蓮池坊統內蓮池洞十八統九戶之

隣接前太僕司朝房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6547

122 西署仁達坊內贍洞內贍司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6547

123 北署陽德坊桂洞十二統七戶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6547

124 西署餘慶坊篩洞五十統五十戶及五十統六戶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6547

125中署貞善坊泥洞九十六統加六戶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6547

126
中署貞善坊農圃洞八十六統六戶及

七戶八戶九戶十戶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6547

127中署貞善坊承文洞九十二統八戶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6547

128中署貞善坊承文洞九十三統九戶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6547

129中署貞善坊泥洞九十九統六戶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6547

130中署貞善坊承門洞九十四統六戶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6547

131中署貞善坊承門洞三十四統二戶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6547

132中署貞善坊水門洞九十四統六戶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6547

133 西署餘慶坊篩洞前經理院隣接五十統加一戶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6547

134 西署餘慶坊篩洞前經理院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6547

135 西署養生坊倉洞宣惠廳基地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6547

136 西署養生坊倉洞宣惠廳建物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6547

137中署貞善坊水門洞九十四統二戶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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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中署貞善坊泥洞帝室財産整理局分局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6547

139中署貞善坊泥洞議政府朝房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6547

140 南署會賢坊石井洞三十五統六戶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6547

141 南署會賢坊石井洞參十六統七戶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6547

142 南署會賢坊石井洞參十七統八戶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6547

143 西署餘慶坊篩洞八十四統十戶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6547

144 北署安國坊小安洞五統十二戶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6547

145中署貞善坊農圃洞三十五戶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6547

146 小宮次官々邸南署明禮坊鍾峴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6547

147
東署蓮池坊統內蓮池洞十八統九戶之

隣接前太僕司朝房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6547

148 西署仁達坊內贍洞內贍司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6547

149 北署陽德坊桂洞十二統七戶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6547

150 西署餘慶坊篩洞五十統五及五十統六戶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6547

151中署貞善坊泥洞九十六統加六戶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6547

152中署貞善坊農圃洞八十六統六戶七戶八戶九戶及十戶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6547

153中署貞善坊承門洞九十二統八戶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6547

154中署貞善坊承門洞九十三統九戶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6547

155中署貞善坊泥洞九十九統六戶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6547

156中署貞善坊承門洞九十四統六戶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6547

157中署貞善坊承門洞三十四統二戶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6547

158中署貞善坊承門洞九十三統六戶七戶八戶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6547

159 南大門內栽判所館舍敷地內取除家屋平面圖 南大門 안 米倉町에 裁判所 館舍 건립을 위해 기존의 구가옥철거공사仕樣書 1908 漢 奎26646

160 南大門內栽判所館舍敷地內取除家屋平面圖 南大門 안 米倉町에 裁判所 館舍 건립을 위해 기존의 구가옥철거공사仕樣書 1908 漢 奎26663

161 義州郡北下洞一部地圖 新義州理事廳 副理事官가 森林會社基址로 정한 威化面 北下洞 토지매도요구報告 1907 平 奎17873-1

162 義州 管轄區域 地圖 平安北道 儀州에 到任하여‚ 管轄區域을 파악한 報告書 1904 平 奎178732

163忠淸北道 永同郡 內 新設 鐵道線路 地圖 
管下 永同郡守 千世顯의 報告書에‚ “本郡 경내의 철도가 舘舍와 各公廨를 침범하

여 該線路를 改測 후 1本을 圖畵上送하였다”하므로‚ 該圖本을 올린다는 報告書
1904 忠奎17969

164 前日洗心亭基地

伊國人 元社尢와 閔魯亞 등이 漢江과 輔江 사이에 사용하기를 원하는 땅을 

派員하여 조사하니‚ 私田과 公田이 있으므로‚ 私田은 永買하고 公田은 

作人例에 의거하여 逐年納稅하기를 願한다는 報告書 

1896 京 奎17981

165忠州 田畓地圖
各國 商民이 約章을 어기고 開港場租界에서 10리를 벗어나 房屋구매‚ 行棧개설‚ 
地段을 永租를 모두 금지하고‚ 護照가 없는 자가 朝鮮 각 처에서 遊歷과 通商을 

못하게 하며‚ 外國船隻이 通商口岸이 아닌 곳에서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訓令.
1900 忠奎1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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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光州郡 柳林藪 圖本

農商工部가 金宇泰에게 개간을 認許케 하라고 訓令하였으나 그 땅은 邑에 있어서 

緊重한 땅이며, 金宇泰는 日本人 奧村五百의 借名이며‚ 章程에 의거  許與할 수 

없는 일이므로 그 땅의 四表圖本을 함께 賫上하니 조사하여 처분해 달라는 報告書 

1900 全 奎17982-2

167金堤 群港留駐一本領事 지대와 관련된 圖面 金堤  群港留駐日本領事 지대와 관련된 圖面 1904 全 奎17982-2

168 漢城府 내 외국인 該地叚圖本
漢城府와 外部 사이에 오고간 報告書, 照會, 照覆, 起案 양식의 

訓令·指令·照會·照覆을 外部에서 모아 엮은 文書綴
1899 漢 奎17984

169 京城南大門外之地圖

駐京日本公使의 來文에 의하면, 京釜鐵道의 京城停車場과 부속 倉庫工場 등을 

南大門 밖, 즉 別紙 略圖의 朱點 내로 하기로 예정하고, 實地 區劃은 

日本領事와 漢城 判尹이 입회하여 確定하고자 한다는 報告書 

1899 漢 奎17984

170 新興坊上三里松亭臺浦圖形

康翎郡守 李錫黿이 일본인 增野熊雄이 勒買한 전말을 조사하고 松亭山‚ 

堂津浦‚ 九突突里村 등의 4面의 里數‚ 人家數爻‚ 田畓耕數斗落‚ 松木株數 등을 

摘奸한 圖形 및 賣買文憑을 알려와 上送한다는 報告書 

1904 黃奎17986

171
新興坊下三里九突ㄷ里圖形 

(陰曆甲辰三月二十六日圖形)

康翎郡守 李錫黿이 일본인 增野熊雄이 勒買한 전말을 조사하고 松亭山‚ 

堂津浦‚ 九突突里村 등의 4面의 里數‚ 人家數爻‚ 田畓耕數斗落‚ 松木株數 등을 

摘奸한 圖形 및 賣買文憑을 알려와 上送한다는 報告書 

1904 黃奎17986

172 平壤外城停車場標界

일본인이 우리 정부와 아무런 교섭도 없이 임의로 철로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 

곳 平壤 外城은 본래 箕聖 古都로 지금 皇宮 重地일뿐더러 民家 稠密한 

곳이므로 정거장을 옮기든지 하는 교섭이 필요하다는 報告書 제8호.

1904 平 奎17988

173紅線卽日人木標界限

平壤外城에 日本鐵路隊 大尉 島田이 내려와 정거장 定界 立票하면서 민가 

100餘戶‚ 田 數千畝가 들어가자 民戶를 옮기면서 지방관을 거치지 않은 점을 

항의하자 仁川鐵路監部와 우리 정부 측 교섭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는 報告書

1904 平 奎17988

174 新起畓洑水摘奸圖形記 慶尙南北道 各郡에서 內藏院에 올린 報告書 1903 慶 奎19153

175 平安南道安州郡上佐垌垌外泥生陳荒處尺量圖形記
安州郡 朴志渟 청원서 내에 본군 소재 소포동垌外에 泥生處를 본인이 자비를 

들여 築垌起墾한 上佐垌畓 탈경하려 하니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
1906 平 奎19160

176 平安南道安州郡小浦洞蘆草陳荒地尺量圖形記
安州郡 朴志渟 청원서 내에 본군 소재 소포동垌外에 泥生處를 본인이 자비를 

들여 築垌起墾한 上佐垌畓 탈경하려 하니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
1906 平 奎19160

177申泰植家의 墓圖
申泰植과 鄭允心 사이의 山訟에 관한 것으로서‚ 관찰사에게 그 처리를 

요청하며 황해도 平山郡守 任麒鎬가 관찰사에게 보낸 報告
1896 黃奎26062

178鴻山郡內山內面溫首里後麓與宲山圖形 墓圖
忠淸南道 各郡과 視察使 사이에 오고간 홍산군 내산내면 온수리 산기슭에 

누락된 묘에 대한 報告書
1901 忠奎27060

179 大邱 宣化堂 附近 澄淸閣 配置圖 大邱 宣化堂 附近 澄淸閣 配置圖 1907 慶 奎17990

180 各人의 田畓 所有地圖 京畿道에서 編한 道內 38개 府郡의 收租田畓結數와 稅額이 기재된 收租案 1907 漢 奎17990

181釜山居留民團區域一部平面圖
1909年부터 1910年까지 釜山 日本人居留民團의 事業內譯과 歲入歲出內譯, 

日本人 學校의 現況 등을 記錄한 책
1908 慶 奎21292

182 西署龍山坊靑坡四契山麓原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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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中署貞善坊水門洞九十三統六戶七戶八戶之原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5186 

184 西署龍山坊靑坡四契山麓原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山麓 地圖 1908 漢 奎25186 

185
中署貞善坊承門洞三十四統二戶, 

中署貞善坊承門洞九十四統六戶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5186 

186 西署龍山坊靑坡四契洞所在田原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5186 

187 西署(龍山坊靑坡四契洞山麓)原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山麓 地圖 1908 漢 奎25186 

188中署貞善坊泥洞所在家屋原圖(九十九統六戶)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5186 

189密陽停車場附近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慶 奎25186

190密陽停車場附近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慶 奎25186

191 慶尙南道密陽郡府內面水月飛洞栗林基址原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栗林基址地圖 1908 慶 奎25186

192 慶尙南道密陽郡上東面金谷里栗林基址之原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栗林基址地圖 1908 慶 奎25186

193 慶尙南道密陽郡下南面守山里栗林基址原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栗林基址地圖 1908 慶 奎25186

194中部貞善坊承門洞家屋原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5186 

195中署貞善坊農圃洞八十六統六戶七戶八戶九戶十戶之原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5186 

196 西部盤石坊南大門外里門洞南廟後所在山麓之原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山麓 地圖 1908 漢 奎25186 

197中署貞善坊泥洞九十六統加六戶之原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5186 

198 北署鎭長坊三淸洞翠雲亭後山麓原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山麓 地圖 1908 漢 奎25186 

199 西署餘慶坊節洞五十統五戶及五十統六戶之原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奎25186-2

200中署長通坊中谷洞前龍洞宮菜田之原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奎25186-2

201 北署陽德坊桂洞十二統七戶之原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奎25186-2

202
南署樂善坊五將洞前龍洞宮菜田之圖, 

東署蓮花坊蓮池洞前龍洞宮菜田之原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奎25186-2

203 西署仁達坊內膽洞內膽司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奎25186-2

204 東部崇信坊新設契洞後山麓之原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山麓 地圖 1908 漢奎25186-2

205 南署明禮坊鍾峴小宮宮內次官官邸原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奎25186-2

206
東部蓮池坊統內蓮池洞十八統九戶之燐接前太僕司朝

房之原圖, 中部貞善坊農圃洞三十統五戶之原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奎25186-2

207
北部安國坊小安洞五統十二戶之原圖, 

西部餘慶坊節洞八十四統十戶之原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奎25186-2

208 南署會賢坊石井洞三十六統七戶及三十七統八戶之原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奎25186-2

209 南署會賢坊石井洞三十五統六戶之原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奎25186-2

210中署貞善坊泥洞議政府朝房之原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奎25186-2

211中署貞善坊泥洞帝室財産整理局分局之原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奎25186-2

212中署貞善坊水門洞九十四統二戶之原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奎25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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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西署養生坊倉洞宣惠廳建物之原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奎25186-2

214 西署養生坊倉洞宣惠廳之原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奎25186-2

215 西署餘慶坊節洞前經理院及隣接五十統加一戶之原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奎25186-2

216 西署龍山坊靑坡四契附近山麓及烟地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山麓 地圖 1908 漢 奎25187

217 慶尙南道密陽郡府內面水月飛洞栗林基址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栗林基址地圖 1908 慶 奎25187

218 慶尙南道密陽郡下南面守山里栗林基址原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栗林基址地圖 1908 慶 奎25187

219 慶尙南道密陽郡上東面金谷里栗林基址之原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栗林基址地圖 1908 慶 奎25187

220 西署盤石坊南大門外里門洞南廟後所在山麓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山麓 地圖 1908 漢 奎25187

221 西署盤石坊門洞南廟後山麓第三部分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山麓 地圖 1908 漢 奎25187

222 西署盤石坊門洞南廟後山麓第貳部分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山麓 地圖 1908 漢 奎25187

223 西署盤石坊桃洞南廟後山麓第一部分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山麓 地圖 1908 漢 奎25187

224 北署鎭長坊三淸洞翠雲亭後山麓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山麓 地圖 1908 漢 奎25187

225
東署蓮花坊蓮池洞前龍洞宮菜田之圖,

南署樂善坊五將洞前龍洞宮菜田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5187

226中署長通坊中谷洞前龍洞宮菜田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家屋의 地圖 1908 漢 奎25187

227 東部崇信坊新設契洞後山麓之圖 帝室財産整理局 測量課에서 作成한 帝室 所有 山麓 地圖 1908 漢 奎25187

228 全州府乾止山圖形 1899년 全州府外의 乾止山에 肇慶壇을 조사하며 만든 禁養節目 1899 全 奎9740

229 全州府乾止山圖形 1899년 全州府外의 乾止山에 肇慶壇을 조사하며 만든 禁養節目 1899 全 奎9741

230 全州府乾止山圖形 1899년 全州府外의 乾止山에 肇慶壇을 조사하며 만든 禁養節目 1899 全 奎9742

231鴨綠江岸貿易系統地圖 통감부 재정감사청에서 한국 각항의 무역 실황에 대해 조사한 기록한 문서 1906 平 奎20265

232 原図 천안지방 金融組合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문서철 1908 忠奎22047

233密陽金融組合 밀양지방 金融組合이 1908年 1月부터 7月까지 벌인 대부사업 현황기재문서 1908 慶奎26503

234 京釜鐵道京城停車場平面圖 京釜鐵道京城停車場平面圖 1905 漢 奎26648

235 京釜鐵道京城停車場敷地略圖 京釜鐵道京城停車場敷地略圖 1905 漢 奎26648

236 京釜鐵道京城停車場敷地略圖 德壽宮도면으로 推定 1905 漢 奎26648

237 京釜鐵道京城停車場敷地略圖 德壽宮도면으로 推定 1905 漢 奎26648

238順天郡十八面諸島之圖
前全羅左水營 4個面을 順天郡에 附屬하면 吏民의 갈등이 있어 그 4面을 

突山郡에 移屬하는 건에 대한 請議書
1897 全 奎17703

239 漢城電報總司 全州電報司官制 改正 地圖
업무가 많아진 漢城電報總司에 主事를 늘이고 全州電報司를 1等司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請議書   
1899

全

國
奎17703

240 咸興北門內普通學校基地圖
咸興郡 北門 내 普通學校가 옮긴 터를 英國領 캐나다 장로교회에 

永代付與하는 건에 대한 請議書 
1908 咸 奎17703

241第壹號 釜山居留地附近平面圖 釜山港絶影島薩摩堀埋築를 許可하는 건에 대한 請議書 1908 慶 奎17703

242第貳號 絶影島字薩摩堀及其前面埋築地平面圖 釜山港絶影島薩摩堀埋築를 許可하는 건에 대한 請議書 1908 慶 奎17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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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第參號之壹 牧ノ島埋築地 護岸石垣橫斷面圖 釜山港絶影島薩摩堀埋築를 許可하는 건에 대한 請議書 1908 慶 奎17703

244第參號ノ貳 牧ノ島埋築地護岸石垣橫斷面圖 釜山港絶影島薩摩堀埋築를 許可하는 건에 대한 請議書 1908 慶 奎17703

245第四號 牧ノ島埋築地道路橫斷面圖 釜山港絶影島薩摩堀埋築를 許可하는 건에 대한 請議書 1908 慶 奎17703

246白구(丘+鳥)岩附近平面圖
咸鏡北道淸津港의 土木經營을 위한 官有地 花崗石 採出 작업을 

日本理事官에게 위임하는 건에 대한 請議書 
1908 咸 奎17703

247 (乙号)慶尙北道大邱郡西上面刷還洞
大邱裁判所官舍敷地로 인하여 城內 國有財産중 東門外人民의所有한 

官舍豫定地 약 2만평과 交換하기 위한 제출한 請議書
1908 慶 奎17703

248 (甲号)慶尙北道大邱郡西上面北內洞
大邱裁判所官舍敷地로 인하여 城內 國有財産중 東門外人民의所有한 

官舍豫定地 약 2만평과 交換하기 위한 제출한 請議書
1908 慶 奎17703

249 (丙号)
釜山 日本居留民團地 內 鐵道用地로 使用하기 위해 日本居留民長이 올린 

請議書에 添附한 지도(同地稅關用地)
1908 慶 奎17703

250稅關用地交換請議地圖
釜山居留民團市區계정에 철로부지로 동지세관용지일부를 교부할 사에 대하여 

동거류민단장의 청원이 있어 올린 稅關用地交換請議書
1908 慶 奎17703

251 廣梁灣鹽田地堤防斷面圖 廣梁灣에 天日製鹽을 官業으로 계획하며 鹽田을 축조하는 건에 대한 請議書 1908 平 奎17703

252 廣梁灣鹽田地築堤計劃平面圖 廣梁灣에 天日製鹽을 官業으로 계획하며 鹽田을 축조하는 건에 대한 請議書 1908 平 奎17703

253 平安南道廣梁灣附近平面圖 廣梁灣에 天日製鹽을 官業으로 계획하며 鹽田을 축조하는 건에 대한 請議書 1908 平 奎17703

254釜山附近 草梁埋築豫定地 圖面 釜山營繕山 및 英國領事館山을 鑿平하고 海面埋築을 허가하는데 대한 請議書 1908 慶 奎17703

255 農商工部敷地平面圖 南部 苧洞에 소재한 前糧飽廳 撒賣에 관한 請議書 제27호 1909 漢 奎17703

256
西部西學峴 소재 官有土地 땅과 家屋46間을 

英國宗古敎會에 賣下하는 地圖
西部西學峴 소재 官有土地 땅과 家屋46間을 英國宗古敎會에 賣下하는 請議書 1909 漢 奎17703

257交換地実測圖 慶尙南道 統營 警察署 敷地로  國有地와 民有地를 교환하는 건에 대한 請議書 1909 慶 奎17703

258 內部廳舍敷地平面圖
光化門 前 現 內部廳舍 改築을 인하여 內部廳舍敷地內 木造平屋내의 

石墻11개소를 撤毁賣却하는 건에 대한 請議書  
1909 漢 奎17703

259 官畓位置明細圖 忠淸南道 連山郡 赤寺谷面 所在 官畓을 水利組合溜池築造에 無償下付하는請議書 1909 忠奎17703

260 官畓位置明細圖 忠淸南道 連山郡 赤寺谷面 所在 官畓을 水利組合溜池築造에 無償下付하는請議書 1909 忠奎17703

261 官畓位置明細圖 忠淸南道 連山郡 赤寺谷面 所在 官畓을 水利組合溜池築造에 無償下付하는請議書 1909 忠奎17703

262 官畓位置明細圖 忠淸南道 連山郡 赤寺谷面 所在 官畓을 水利組合溜池築造에 無償下付하는請議書 1909 忠奎17703

263 官畓位置明細圖 忠淸南道 連山郡 赤寺谷面 所在 官畓을 水利組合溜池築造에 無償下付하는請議書 1909 忠奎17703

264 內部廳舍敷地平面圖 光化門通街 內部의 倉庫 新築敷地內 家屋을 撤賣하는 건에 대한 請議書 1909 漢 奎17703

265 東部蓮花坊蓮池洞元五十一聯隊建築物基地圖 東部 蓮花坊 蓮洞前 兵營을 無使用하여 東亞煙草株式會社에 대여 위한 청의서 1909 漢 奎17703

266 東部蓮花坊蓮池洞 敷地 地圖 暴徒 掃鎭費 5,000圜을 豫備金에서 支出하는 건에 대한 奏本 제400호 1909 漢 奎17703

267苗圃位置交換位置圖
全羅南道 務安, 木浦의 林業事務所 苗圃地의 一部를 交換하는 건에 대한 

請議書
1909 全 奎17703

268 淸津稅關支署用地圖 淸津税関 淸津税関 支署用地 內 땅과 日本 官廳用地 交換을 원하는 청의서 1909 咸 奎17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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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琵琶洞警察署官舍敷地平面圖 金虎門前과 警視廳 官舍 新築 敷地 안 가옥을 撤賣하는 건에 대한 請議書 1909 漢 奎17703

270皇宮警察署官舍敷地平面圖 金虎門前과 警視廳 官舍 新築 敷地 안 가옥을 撤賣하는 건에 대한 請議書 1909 漢 奎17703

271 明洞警視廳官舍敷地圖 金虎門前과 警視廳 官舍 新築 敷地 안 가옥을 撤賣하는 건에 대한 請議書 1909 漢 奎17703

272 南大門內裁判所官舍敷地內取除家屋平面圖 南大門 안 前侍衛隊 木造平屋瓦葺 10개소를 撤毁賣却하는 건에 대한 請議書 1909 漢 奎17703

273 東大門在元五十一聯隊跡敷地平面圖 南大門 안 前侍衛隊 木造平屋瓦葺 10개소를 撤毁賣却하는 건에 대한 請議書 1909 漢 奎17703

274 城津日本居留地附近公園敷地圖 城津稅關支署用地內 山地를 日本居留民 公園地로 許借하는 건에 대한 請議書 1909 咸 奎17703

275  度支部構內古家其他賣却圖 度支部 第2廳舍 新築地에 있는 韓國式木造平家屋葺를 撤毁賣却하는 請議書 1910 漢 奎17703

276 圖書館敷地貸與圖 南部 會賢坊 會洞 土地를 圖書館建設을 위해 在京城文庫에 許借하는 請議書 1910 漢 奎17703

277 圖書館敷地貸與圖 南部 會賢坊 會洞 土地를 圖書館建設을 위해 在京城文庫에 許借하는 請議書 1910 漢 奎17703

278 圖書館敷地貸與圖 南部 會賢坊 會洞 土地를 圖書館建設을 위해 在京城文庫에 許借하는 請議書 1910 漢 奎17703

279
京城監獄新築用地로 사용하기 위해 

東洋拓植株式會社 所有地와 交換하는 지도
京城監獄新築用地로 사용위해 東洋拓植株式會社 所有地와 交換하는 請議書 1910 漢 奎17703

280 農商工部廳舍增築及權度課新築敷地內古家賣却圖 農商工部新廳舍 구내에 있는 木造瓦葺古家를 철훼, 매각하는 건에 대한 請議書 1910 漢 奎17703

281 (第一號)鎭南浦漲灘地實測平面圖
甑南浦 소재 군용지를 韓國政府에 移付하는 대신 상응하는 토지와 건축물을 

日本駐紮軍에 讓與하는 건에 대한 請議書 
1910 平 奎17703

282 (第二號)甑南浦港實測平面圖
甑南浦 소재 군용지를 韓國政府에 移付하는 대신 상응하는 토지와 건축물을 

日本駐紮軍에 讓與하는 건에 대한 請議書 
1910 平 奎17703

283 咸興北門內普通學校基地圖
咸興郡 北門內 普通學校 移轉한 基地를 英領캐나다 프레쓰비터리엔 敎會에 

永代付學하는 일에 관한 청의서 제32호 
1908 咸 奎17704

284羅南附近平面圖
咸鏡北道鏡城郡羅南附近과 會寧郡 附近 花岩石 5년간 日本駐箚軍에서 

사용함을 허락하는 일에 대한 請議書 제90호 
1908 咸 奎17704

285 會寧附近平面圖
咸鏡北道鏡城郡羅南附近과 會寧郡 附近 花岩石 5년간 日本駐箚軍에서 

사용함을 허락하는 일에 대한 請議書 제90호 
1908 咸 奎17704

286白鶴岩附近平面圖
咸鏡北道淸津港의 土木經營으로 官有地 花崗石採出작업을 日本理事官에게 

위임하는 건에 대한 請議書 
1908 咸 奎17704

287白鶴岩附近平面圖
咸鏡北道淸津港의 土木經營으로 官有地 花崗石採出작업을 日本理事官에게 

위임하는 건에 대한 請議書
1908 咸 奎17704

288英國 宗古敎會 平面圖 西部 西學峴 소재 官有地와 家屋 46間을 英國 宗古敎會에 賣下하는 請議書  1909 漢 奎17704

289 慶尙北道統營警察署敷地 土地交換에 관한 地圖 慶南統營警察署敷地로 國有地와 民有地를 교환하는 건에 대한 請議書 제83호 1909 慶 奎17704

290 內部廳舍敷地平面圖 光化門 前 現 內部廳舍 改築으로 內部廳舍敷地 內 木造平屋 石墻 撤毁賣却 請議書 1909 漢 奎17704

291 內部廳舍敷地平面圖 光化門 前 現 內部廳舍 改築으로 內部廳舍敷地 內 木造平屋 石墻 撤毁賣却 請議書 1909 漢 奎17704

292 官畓位置明細圖 忠淸南道 連山郡 赤寺谷面 所在 宮沓地 水利組合溜地築造에 無償下付하는請議書 1909 忠奎17704

293 官畓位置明細圖 忠淸南道 連山郡 赤寺谷面 所在 宮沓地 水利組合溜地築造에 無償下付하는請議書 1909 忠奎17704

294 官畓位置明細圖 忠淸南道 連山郡 赤寺谷面 所在 宮沓地 水利組合溜地築造에 無償下付하는請議書 1909 忠奎1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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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官畓位置明細圖 忠淸南道 連山郡 赤寺谷面 所在 宮沓地 水利組合溜地築造에 無償下付하는請議書 1909 忠奎17704

296 官畓位置明細圖 忠淸南道 連山郡 赤寺谷面 所在 宮沓地 水利組合溜地築造에 無償下付하는請議書 1909 忠奎17704

297 官畓位置明細圖 忠淸南道 連山郡 赤寺谷面 所在 宮沓地 水利組合溜地築造에 無償下付하는請議書 1909 忠奎17704

298 官畓位置明細圖 忠淸南道 連山郡 赤寺谷面 所在 宮沓地 水利組合溜地築造에 無償下付하는請議書 1909 忠奎17704

299 官畓位置明細圖 忠淸南道 連山郡 赤寺谷面 所在 宮沓地 水利組合溜地築造에 無償下付하는請議書 1909 忠奎17704

300 官畓位置明細圖 忠淸南道 連山郡 赤寺谷面 所在 宮沓地 水利組合溜地築造에 無償下付하는請議書 1909 忠奎17704

301 官畓位置明細圖 忠淸南道 連山郡 赤寺谷面 所在 宮沓地 水利組合溜地築造에 無償下付하는請議書 1909 忠奎17704

302 西大門內閣部官舍敷地平面圖 西大門 內 前武官學校基地를 各部官舍敷地로 사용키위해 올린 木造平家賣却請議書 1909 漢 奎17704

303 西大門內閣部官舍敷地平面圖 西大門 內 前武官學校基地를 各部官舍敷地로 사용키위해 올린 木造平家賣却請議書 1909 漢 奎17704

304 大和町元陸軍幕僚官舍古家賣却調書 南部 誠明防 所在 前 韓國駐箚軍(陸軍) 幕僚官舍의 古家賣却으로 올린 請議書 1909 漢 奎17704

305 大和町元陸軍幕僚官舍古家賣却調書 南部 誠明防 所在 前 韓國駐箚軍(陸軍) 幕僚官舍의 古家賣却으로 올린 請議書 1909 漢 奎17704

306 內部廳舍敷地平面圖 光化門 通街 內部倉庫 新築으로 仝敷地 內 古家撤去으로 올린 請議書 1909 漢 奎17704

307 內部廳舍敷地平面圖 光化門 通街 內部倉庫 新築으로 仝敷地 內 古家撤去으로 올린 請議書 1909 漢 奎17704

308中部警察署廳舍及官舍敷地內古家配置圖 中部警察署 內 古家 10여채를 徹 賣却하기 위해 올린 請議書 1909 漢 奎17704

309中部警察署廳舍及官舍敷地內古家配置圖 中部警察署 內 古家 10여채를 徹 賣却하기 위해 올린 請議書 1909 漢 奎17704

310 淸津稅關支署用地圖 淸津稅關支署用地와 日本官廳用地 땅을 交換하는 건에 대한 請議書 1909 咸 奎17704

311 東大門內元五十一聯隊跡敷地 東大門 內 前京城裁判所官舍敷地로 사용하기 위해 올린 木造家屋撤賣請議書 1909 漢 奎17704

312 東大門內元五十一聯隊跡敷地平面圖 東大門 內 前京城裁判所官舍敷地로 사용하기 위해 올린 木造家屋撤賣請議書 1909 漢 奎17704

313 明治町警視廳官舍敷地圖 金虎門 前 警視廳官舍 新築敷地內 家屋을 撤賣하는 건에 대한 請議書 1909 漢 奎17704

314皇宮警察署官舍敷地平面圖 金虎門 前 警視廳官舍 新築敷地內 家屋을 撤賣하는 건에 대한 請議書 1909 漢 奎17704

315琵琶警察署官舍敷地平面圖 金虎門 前 警視廳官舍 新築敷地內 家屋을 撤賣하는 건에 대한 請議書 1909 漢 奎17704

316 南大門內裁判所官舍敷地內取除家屋平面圖 南大門 內 前侍衛隊 木造平屋瓦葺 10개소를 撤毁하는 건에 대한 請議書 1909 漢 奎17704

317 南大門內裁判所官舍敷地內取除家屋平面圖 南大門 內 前侍衛隊 木造平屋瓦葺 10개소를 撤毁하는 건에 대한 請議書 1909 漢 奎17704

318 日本居留人公園 豫定地 地圖 咸鏡南道 城津 稅關支署用地를 日本居留人 公園地로 許借하라는 請議書 1909 咸 奎17704

319 北部通義坊彰義宮洞彰義宮 北部 通義坊 彰義宮洞 彰義宮基地를 東洋拓植株式會社에 빌려주기 원하는 請願書 1909 漢 奎17704

320 北部通義坊彰義宮洞彰義宮 北部 通義坊 彰義宮洞 彰義宮基地를 東洋拓植株式會社에 빌려주기 원하는 請願書 1909 漢 奎17704

321 南大門開鑿道路工事竣工平面圖
農商工部技師兼勸業模範場技師와 林業事務所技師兼農商工部技師, 勸業模範場技

師兼臨時棉花栽培所技師를 주임관3등으로 陞等하는 건에 대한 請議書 
1909 漢 奎17704

322朝鮮定界碑疆域略圖 韓中 國境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韓末에 만든 白頭山 부근 地圖 1907 白奎15504 

323 仁川濟物浦圖形 仁川濟物浦圖形 1884 京 奎26233

324 仁川濟物浦圖形 仁川濟物浦圖形 1884 京 奎26233

325 仁川各國租界圖 仁川各國租界圖 1884 京 奎26233

326  濟物浦通商各國商民居留地略圖  濟物浦通商各國商民居留地略圖 1884 京 奎2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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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상지역에서 漢은 漢城府,京은 京畿道,慶은 慶尙道,全은 全羅道,忠은 忠淸道,平은 平安道,咸은 咸鏡道,黃은 黃海道,日은 日本,中은 中國을 나타낸다.

NONONONO 地地地地    圖圖圖圖    名名名名 文文文文    書書書書    件件件件    名名名名 年年年年度度度度 道道道道 圖圖圖圖書書書書番番番番號號號號

327三和甑南港圖 三和甑南港圖 1897 平 奎23498

328海岸波除石垣及埋立地竝埠頭位置之圖 海岸波除石垣及埋立地竝埠頭位置之圖 1882 京 奎26055

329交涉局長趙重應巡港時與羅甫得測量仁川港漲灘地全圖 交涉局長趙重應巡港時與羅甫得測量仁川港漲灘地全圖 1893 京 奎26057

330濟物浦新築埠頭及波除埋立略圖 濟物浦新築埠頭及波除埋立略圖 1882 京 奎26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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